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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시대실학자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은“나라

를 잘 다스리려는 국왕이

있다고 하여도 토지제도를바로잡지

못한다면 산업을 영원히 안정시키지

못하고, 조세와 부역도 고르지 못할

것이며, 호구(戶口)도밝히지 못하게

되고, 군대도 정돈되지 못하고 또한

송사(訟事)도멈추지않고뇌물도막지못하고풍속

도 돈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사유토지가원칙적으로인정되지아니하고산업

이 발달되지않은조선시대에는토지분배가모든정

책의근본이되므로토지제도를바로잡으면재산평

등이이루어져서일반백성의 빈곤문제도해결됨은

물론정치적·사회적으로고질적인 모든문제가 일

거에 해결되어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2 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용한다면‘토지

제도’를 어떤말로바꾸면적당할까? 정치제도인가,

교육제도인가, 조세제도인가, 금융제도인가. 아니면

요즈음 정치권에서이야기되고있는것처럼 시스템

의 문제가아니라사람의문제, 즉지도자선택또는

인재등용의 문제인가? 해방 후 5 0여 년 간 통치권

을 담당하는 사람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아직도 만

족할 만한 개혁이 이루어지지않은 것을 보면사람

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요

(堯) 임금이나순(舜) 임금같이욕심

이 없는 진정한 성인이 철인정치를

한다면 제도에 관계없이 훌륭한 정

치를 하겠지만 원래 인간은 웬만큼

수양을 하지 않아서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한때 욕심을 버렸다고 해

도 부단히몸과마음을갈고닦지않

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다시 생긴다. 따라서

문제의발단은언제나사람의욕심이므로이 욕심이

발동하는 것을여하히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

드느냐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그런데욕심은마음속 깊은곳에있어보이지않

고 욕심의 발로인 사리사욕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불공평과 부조리가 쉽게 숨겨질 수 있는 풍토라면

실제로는사회적으로지탄받을 짓을다반사로 저지

르면서도 겉으로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인물로

치부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비록밀실에서이루어진일이라도외부에드러날수

밖에없는제도를만들어야조세, 병역등 각종의무

이행에서나 농어가대책, 실업대책, 재해대책 등에

따른각종지원에서불공평이나부조리가없어지고

입시부조리, 의료비부당청구, 뇌물수수등 사회모

든 분야에 잠재되어 있는 각종의 고질적인 문제가

모두해결되어 불만 없는 편안한 사회가 될 것으로

2 2 0 0 1년7월호

투명성을 제고하고 냉정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李 在 賢 / 국세청한국조세연구원파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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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융실명제와 금융거

래 전산화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도입,

지적(地籍) 전산화와부동산실명제실시, 공직자재

산등록제 시행 등 정보화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종

사회를 투명화하는장치를 지속적으로마련해 나가

고 있는데아직도만족할만큼개선되었다고생각하

는 사람이없으니어찌된일인가? 이는우리국민들

의 의식 속에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저항하는

것이선(善)이라는식민지의식이아직도잠재해있

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가족주의, 동향주의등 집단

의 이익을생각하는집단이기주의가팽배해있는데

서 나오는것으로보인다. 군대를안가고, 비록군대

생활을 했더라도 요령을 부려 항상 열외였던 것을

자랑으로 알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을바보로 취

급하는것이라든지동일집단구성원의잘못은감싸

주는 것을미덕이나 의리로 생각하는 성향이 그 예

이다.

선진국국민이라고군대가기를좋아하고세금을

많이내려고하겠는가? 정당한사유없이군대에안

가거나 세금을 안 내면 국민으로서 떳떳이 살아갈

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때문에 그들도 의

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탈세를 하게

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적발되면 평생 동

안 경제생활을하기가불가능하므로감히탈세할엄

두를 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되면 모든 금융거

래가불가능하게된다든지, 부정직한사실이드러나

면 공직에머물수 없음은물론상대방에대한믿음

을 전제로하는모든거래에서거래상대방으로인정

받지못하는냉혹한사회이기때문이다. 

우리도 정직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제도와 사회를 만들

어야한다. 그런데우리사회는인정이넘치는사회

라 그런지, 성경에서예수님이죄 없는자만이간통

한 여자를돌로치라고하심에아무도돌을못 던지

는 자그마한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잘못의 책

임을 지고 처벌받았거나물러난 사람도 어느 새 당

당하게사회에복귀하는것을흔히볼 수 있다. 비록

사람이선하고성실한성품을갖고태어났다고하더

라도성인군자가아닌한 사회생활을하는과정에서

정도의차이가약간있을뿐 때가묻는것은불가피

하다. 그러므로우리는발전된정보화기술을이용하

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제도를 계속개발하고 보

완하여잘못된일은결국은적발되기마련이라는인

식을확산시켜나가야한다. 그리고그 제도를시행

함에 있어서는 좀더 냉정하게 임하여 일단 노출된

잘못에 대해서는결코용납하지아니함으로써유사

한 잘못이 재발되는 것을철저히 차단하여야할 것

이다.

지나간 일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선진국국민이라고군대가기를좋아하고세금을많이내려고하겠는가? 

정당한사유없이군대에안가거나세금을안내면국민으로서떳떳이살아갈수없도록

제도가마련되어있기때문에그들도의무를다하고

권리를주장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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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불공평과부조리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측면

에서반계유형원이말한‘토지제도를바로잡지못

한다면’을 이 시대에맞게‘투명성을제고하고냉정

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생

각된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의 실행

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조선시대에실학자들이

사회개혁론을 주장하기에 이른 배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겪으면서양반사회가안고있는모순이

크게드러나 일반민중들의불만이고조되는상황이

었고 이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당시의 지배계

층이 그들 나름대로 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

하여 각종 개혁조치를 강구해 나갔으나 이는 기득

권 유지를위한미봉책에불과했다. 이러한모순을

극복하기위하여실학자들은다양한 토지제도개혁

론을 내놓았는데 기득권층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한 속에서 농민들은농촌을 이탈하거나

농촌에 남은사람들도기아선상에서헤어나지못하

였으며 결국은 국가가 식민지화되는결과를 초래하

게 되었다.

이와같은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앞에서 말

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

도 프라이버시침해라든지원활한사회흐름을저해

한다는 명분에 밀려 모양만 그럴듯하지 실속이 없

는 개혁으로 변질되기 쉽고, 냉정함을 회복하는 엄

격한 규율을 마련하려고 해도 인정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저해한다는명분으로빛을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프라이버시의보호나 상

부상조의 미풍양속을 보전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선진화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

겠으나 개혁의기본정신을충분히 설명하여납득시

키고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명실상부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려고해도프라이버시침해라든지

원활한사회흐름을저해한다는명분에밀려모양만그럴듯하지실속이없는개혁으로변질되기쉽고, 

냉정함을회복하는엄격한규율을마련하려고해도인정이넘치는우리사회의미풍양속을저해한다는

명분으로빛을보지못할가능성이많다.

권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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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2 0년간경제성장의결과로우리나라도시가구의가구당소득은평균적으

로 7배수준, 소비지출은6배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분배구조역시매우완만하

게 개선되었다. 그러다가1 9 9 7년 말 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는위기상황에휘말

리게되었고실업자가급속히증가하면서분배구조또한급격히악화되기시작하

였다. 그러나다행히도1 9 9 9년에는 경제가 회복되면서분배구조가크게개선되

는 모습을보였다.

최근에는소득분배상태가급격히 변하면서분배구조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1 9 8 2∼1 9 9 9년의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소비및 개인세부담의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특히추세적 변화의 흐름을 제대

로 포착하기위해서는동일기준·동일시리즈의자료분석이필요하므로도시가

계연보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분석(1)

본고에서는

1 9 8 2∼1 9 9 9년의

도시가계연보원시자료를

사용하여소득·소비및

개인세부담의

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도시가구의 세부담 변화 추이

成 明 宰 연구위원( s u n g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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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소비분포

1. 소득분포

1 9 8 2∼1 9 9 9년 동안도시가구의가구당평균소득은연평균11.85% 증가하였

다. 절대액으로 총소득은 4 0 4만원에서 2 , 7 0 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총소득은

1 9 9 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외환위기에 뒤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1 9 9 8

년에12.5% 하락하였다. 이에따라1 9 9 8년의소득은1 9 9 6년 수준에다소미달

할 정도로크게감소하였다. 그러나다행히1 9 9 9년에는경제가회복되면서소득

이 크게증가하여1 9 9 7년수준에 육박하기에이르렀다. 물론경제위기극복이후

의 소득 수준은 1 9 9 7년 수준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급작스런 위기상황하에서도

단기간 내에 소득이 많이 회복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소기의성과를거두었던것으로평가할만하다.

아마도 이런추세대로라면2 0 0 0년의소득 수준은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초과

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경제위기극복이후의

소득수준은

1 9 9 7년수준에는

다소못미치지만

급작스런위기상황하에서도

단기간내에

소득이많이회복됨으로써

경제위기극복을위한

국민들의노력이

소기의성과를거두었던

것으로평가할만하다.

[그림 1]  소득·소비지출의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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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1)

경제위기시기로대변되는1 9 9 0년대후반을제외하고는지난2 0년간가장소

득 수준이낮은소득1분위의경우소득점유비는대체로4% 내외의수준을보였

으며, 최고소득층인1 0분위의 경우에는 소득점유비가 2 0∼22% 수준에서대체

로 안정적인모습을유지하였다.

1 9 9 8년에는 실업률이 2 . 6 % ( 1 9 9 7년)에서 6 . 8 %로 수직상승하면서 1분위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에따라이들의 소득점유비도3 . 7 % ( 1 9 9 7년)에서

2 . 7 %로 크게 하락함으로써경제위기 직후 최저소득층의 소득감소율이다른 소

득분위보다더 컸다. 이는급격히증가한실업자의상당수가1분위에편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의절대감소액은1분위의 소득감소액이1 0분위를

포함하여다른분위와거의비슷하다는점이소득점유비로측정하는상대적인소

1 9 8 2 1 , 5 1 6 2 , 1 0 8 2 , 4 8 9 2 , 8 8 4 3 , 2 3 6 3 , 6 6 7 4 , 2 3 5 4 , 9 9 2 6 , 0 3 8 9 , 2 2 8 4 , 0 3 7

1 9 9 0 5 , 1 1 8 6 , 9 7 4 8 , 1 1 5 9 , 1 1 9 1 0 , 1 8 3 1 1 , 3 9 2 1 2 , 7 2 1 1 4 , 5 5 0 1 7 , 2 2 5 2 4 , 8 4 8 1 2 , 0 2 5

1 9 9 7 1 0 , 2 5 3 1 5 , 8 0 4 1 9 , 0 4 5 2 1 , 8 9 5 2 4 , 4 2 1 2 7 , 2 2 7 3 0 , 4 7 9 3 4 , 2 6 4 4 0 , 2 3 1 5 6 , 7 2 7 2 8 , 0 2 4

1 9 9 8 6 , 6 3 5 1 2 , 3 1 6 1 5 , 5 7 4 1 8 , 4 3 2 2 1 , 0 0 7 2 3 , 7 9 3 2 6 , 8 3 0 3 0 , 8 2 8 3 6 , 7 0 7 5 3 , 1 1 9 2 4 , 5 2 0

1 9 9 9 1 0 , 8 5 5 1 5 , 2 1 7 1 7 , 9 3 8 2 0 , 2 8 5 2 2 , 9 2 9 2 5 , 7 4 9 2 9 , 0 8 1 3 3 , 4 4 9 3 9 , 2 6 8 5 6 , 0 7 6 2 7 , 0 8 3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1> 소득분위별 총소득 분포

(단위: 천원)

경제위기시기로

대변되는1 9 9 0년대

후반을제외하고는지난

2 0년간가장소득수준이

낮은소득1분위의경우

소득점유비는대체로4 %

내외의수준을보였으며,

최고소득층인1 0분위의

경우에는소득점유비가

2 0∼22% 수준에서

대체로안정적인

모습을유지하였다.

[그림 2]  소득1 0분위별 총소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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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격차를확대시킨요인이되었다고할수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등 소득분위별소득점유비를주요선진국과비

교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비해서는우리나라가저

소득층( 1∼2분위)의 소득점유비가 더 높고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 반면에

고소득층( 9∼1 0분위)의경우에는우리나라가일본다음으로소득점유비가가장

낮다. 국가에따라소득계층별소득분배상태가 크게차이를 보이지만비교적 5

∼8분위의 소득계층에서는소득점유비가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

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는 상대적인 소득분배상태가 불균등하지만 다른 선

진국에비해서는총소득단계에서의소득분배상태가상당히균등한편임을알 수

있다. 이는우리나라와일본의 임금체계가연공서열형에보다가까운 반면구미

선진국의경우에는성과주의에입각한연봉제체계에가깝다는점에서그러한차

이가나타난것으로추측된다.

그 밖에선진국의경우에는우리나라보다실업률이더 높아저소득층의소득점

유비가낮을수밖에없다는점도이러한차이를나타낸중요한요인인것으로판

단된다. 이와더불어 선진국의경우에는능력이 우수하고업무성과가좋은일부

계층을중심으로고액연봉자가속출하고있다는점도상대적인소득격차를확대

도시가구의세부담변화추이

우리나라의경우

일본보다는상대적인

소득분배상태가

불균등하지만다른

선진국에비해서는

총소득단계에서의

소득분배상태가

상당히균등한편이다.

미국 1 9 9 8 3 . 6 9 . 0 1 5 . 0 2 3 . 2 4 9 . 2

영국 1 9 9 8∼9 9 6 . 4 1 0 . 3 1 6 . 5 2 3 . 7 4 3 . 2

일본 1 9 9 9 1 1 . 1 1 5 . 3 1 8 . 9 2 2 . 9 3 1 . 9

캐나다 1 9 9 8 4 . 3 9 . 9 1 6 . 0 2 4 . 3 4 5 . 5

호주 1 9 9 9∼2 0 0 0 3 . 7 9 . 0 1 4 . 9 2 3 . 8 4 8 . 6

한국 1 9 9 9 9 . 6 1 4 . 1 1 8 . 0 2 3 . 1 3 5 . 2

기준연도 1∼2분위 3∼4분위 5∼6분위 7∼8분위 9∼1 0분위

<표2> 소득분위별총소득 점유비의국제비교

(단위: %)

자료: US Census Bureau.
H a r r i s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Statistics Canad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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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1)

시키는요인이된 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점차 선진국에서처럼 연봉제가 확산되고 벤처기업 등이 활성화될

수록이와같은선진국형소득격차확대의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것은 경제위기에따른 소득격차와는전혀 다른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지출분포

1 9 8 2년 이래1 9 9 7년까지 소비지출은3 0 6만원에서1 , 8 3 6만원으로 6배 수준,

연평균증가율은11 . 1 %의 증가율을보이면서빠르게증가하였다. 경제위기가극

심하였던 1 9 9 8년에는 소비지출이 11.8% 하락하였다가1 9 9 9년에 경제가 회복

되면서1 3 . 5 %의증가율을시현하였다.

총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 즉(평균)소비성향은1 9 8 2년 0 . 7 6에서1 9 9 9년에

는 0 . 6 8로 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다만예외적으로1 9 9 0년대중반

에는소비성향이크게상승하였는데이는자동차 및 대형가전제품등과같은고

가의내구소비재에대한소비가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그밖에경제위기이

후 1 9 9 7∼1 9 9 8년 동안에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소비지출은

더 크게감소하여소비성향이오히려하락하는현상이발생한것이특징적이다.

중간소득층(예: 5∼6분위)의경우소비지출점유비는매우안정적인반면저소

득층과고소득층에서는점유비변동이상대적으로심한것으로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저소득층의경우생활필수품이전체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고

중·고소득층의경우에는

비교적소비성향이

안정적이지만저소득층의

경우변동이극심한

편인데이는이들계층의

소득이실업률에의해

크게영향을받을뿐만

아니라분모(소득)가

작기때문에소득이

조금만변해도소비성향의

변동이크기때문인

것으로판단된다.

1 9 8 2 1 , 4 2 6 1 , 8 7 9 2 , 1 2 9 2 , 3 6 8 2 , 5 0 5 2 , 7 8 0 3 , 1 9 1 3 , 6 8 8 4 , 3 1 3 6 , 3 4 3 3 , 0 6 1

1 9 9 0 3 , 8 9 9 5 , 0 0 4 5 , 8 3 7 6 , 3 9 5 7 , 1 0 0 7 , 7 7 3 9 , 1 6 9 1 0 , 1 8 5 1 1 , 9 9 9 1 7 , 1 9 8 8 , 4 5 6

1 9 9 7 9 , 3 8 4 1 2 , 3 7 6 1 3 , 0 4 5 1 4 , 9 6 8 1 5 , 9 8 81 7 , 3 6 6 1 9 , 7 1 8 2 1 , 4 8 4 2 4 , 6 7 1 3 4 , 4 7 61 8 , 3 4 1

1 9 9 8 9 , 0 1 9 1 0 , 2 9 2 1 1 , 6 6 1 1 2 , 6 3 1 1 4 , 1 3 11 5 , 5 9 0 1 6 , 3 5 6 1 9 , 2 6 5 2 2 , 0 7 4 3 0 , 6 9 61 6 , 1 7 0

1 9 9 9 8 , 7 3 2 1 1 , 7 7 6 1 3 , 2 2 4 1 5 , 0 4 6 1 6 , 1 8 0 1 7 , 5 1 1 1 9 , 5 2 3 2 2 , 2 8 6 2 5 , 0 5 9 3 4 , 2 6 61 8 , 3 5 9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3> 소득분위별소비지출분포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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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보다더높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일반적으로중·고소득층의경우에는비교적소비성향이안정적이지만저소득

층의경우 변동이 극심한 편이다. 이는이들계층의 소득이 실업률에 의해크게

영향을 받을뿐만아니라 분모(소득)가작기때문에 소득이 조금만 변해도 소비

성향의변동이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3. 지니계수

1 9 8 2∼1 9 9 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는 평균적으로 0 . 2 4∼0.29 범위 내에서

대체로 하락추세를보였다. 1980년대초에는 지니계수가0.29 정도였으며이후

매우 점진적으로지니계수가하락하기 시작하여 1 9 9 0년대 중반에는 0.24 정도

로 하락하였다. 1997년에는외환위기가시작되면서소득격차확대에 따라지니

계수도 상승하기 시작하여 1 9 9 8년에는 0 . 2 9로 급상승하였다. 이는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기시작하였음을시사한다. 1999년에는경제

위기극복후 소득수준이1 9 9 7년 수준에근접하면서분배상태도크게개선되어

외환위기 초기의 상태, 또는 1 9 8 0년 말∼1 9 9 0년대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

된 것으로판단된다.

소비지출집중도는

지니계수보다다소

낮게나타났는데

이는한계소비성향체감과

관련이있는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소득1 0분위별소비지출 분포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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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1)

소비지출 집중도는 지니계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계소비성향체

감과관련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지출집중도는완만하게등락을 반복하

면서최근까지완만하게하락세를보이고있다.

Ⅲ. 세부담의변화

1. 소득세·소비세변화추이

가. 소득세·소비세부담계

도시가구의소득세·소비세부담평균은1 9 8 2년의2 6 . 6만원에서1 9 9 9년에는

2 4 2 . 5만원으로9 . 11배정도증가하였다. 같은기간동안소득이6 . 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던것과비교해볼때 세부담의증가속도가소득증가율보다더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곧 실효세부담률이상승하였음을시사한다. 뿐만아니라세부담

의 소득탄력성도1을다소상회한다고할 수있다.

이와같이세부담이상대적으로더 빠르게 증가한 요인으로물가상승에 따른

물가효과및 소득세의누진세율체계, 소득증가및 소비세의세율인상등의세

소득증가율보다

세부담이상대적으로

더빠르게증가한요인으로

물가상승에따른

물가효과및소득세의

누진세율체계, 

소득증가및소비세의

세율인상등의

세법개정을들수있다.

[그림 4] 지니계수및 소비지출집중도 추이



재정포럼 1 3

도시가구의세부담변화추이

법개정을들 수 있다. 그밖에소득·소비패턴의변화도세부담증가에일조한것

으로판단된다.

1 9 9 7년에는경제위기가시작되면서소득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다. 그러나가

구당 평균세부담은 16.7% 증가하였다. 석유류관련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세율

의 인상, 자영업자들에대한과표양성화율이다소상승한것이세부담증가를주

도한것으로판단된다.

1 9 9 8년에는경제위기로인해소득이크게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개인세부담

의 절대수준도감소하였으나교통세율과이자·배당소득세율인상으로실효세부

담률은다소상승하였다.

1 9 9 8년에는

경제위기로인해소득이

크게감소하였을뿐만

아니라개인세부담의

절대수준도감소하였으나

교통세율과

이자·배당소득세율

인상으로실효세부담률은

다소상승하였다.

[그림 5] 소득1 0분위별 소득세·소비세계의부담분포

1 9 8 2 6 5 9 5 1 1 8 1 4 5 1 7 6 2 0 1 2 3 7 3 1 3 4 2 4 8 7 6 2 6 6
1 9 9 0 2 1 3 3 1 9 4 2 0 4 9 8 5 4 2 6 7 3 8 6 3 1 , 0 4 7 1 , 4 2 7 2 , 5 7 4 8 5 8
1 9 9 7 6 2 5 1 , 0 2 0 1 , 1 4 0 1 , 4 7 4 1 , 7 1 5 1 , 9 1 0 2 , 3 1 9 2 , 8 9 5 3 , 5 1 8 6 , 0 7 0 2 , 2 6 7
1 9 9 8 6 1 1 8 4 1 1 , 1 0 6 1 , 2 6 2 1 , 5 7 2 1 , 8 3 3 2 , 0 4 8 2 , 5 8 4 3 , 1 9 6 5 , 5 8 6 2 , 0 6 4
1 9 9 9 6 6 2 1 , 1 0 9 1 , 3 3 4 1 , 6 2 3 1 , 7 8 8 2 , 0 7 8 2 , 4 4 6 3 , 0 2 6 3 , 7 6 0 6 , 4 3 0 2 , 4 2 5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4> 소득분위별소득세·소비세부담분포

(단위: 천원)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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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1)

1 9 9 8년에는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소득세부담이

감소하였는데이는

1 9 9 8년에실업률이

크게상승하면서

면세점이하로추락한

사람들이대거1분위에

소속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변화는결과적으로

소득세부담의누진도를

강화하는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나. 소득세

지난2 0년간의소득세부담추이를살펴보면, 대체로소비세부담이소득세부

담을크게 초과하였음을알수 있다.

근로소득공제등 소득공제의한도인상은세부담의경감을의미하며이는면세

점에도영향을준다. 특히면세자비율이높은최저소득층의세부담에크게영향

을 미친다. 그리고최저세율의인상은특히저소득층의세부담에크게영향을미

친다. 반면에최고세율의변화는최고소득층의세부담에도크게영향을미친다.

1 9 9 8년에는최저소득층인1분위의소득세부담이감소하였다. 이는1 9 9 8년에

실업률이크게상승하면서면세점이하로추락한사람들이대거1분위에소속되

었기때문이다. 이러한변화는 결과적으로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강화하는방

향으로작용하였다.

다. 소비세

1 9 8 2년 이래1 9 9 7년까지소비세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지속적인소

비지출증가(물가상승포함)와석유류관련소비세의세율인상이이의근본원

인이다. 물론같은기간동안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등의세율이 인하되었던

것을감안할때 석유류소비세의인상효과가더컸음을알 수있다.

1 9 9 8년에는 소비지출이 대폭 하락하였으며, 소비세부담도 소폭 하락하였다.

1 9 9 8년 동안에는경제위기에따른구조조정비용및 재정적자확대로인해세수

증대가불가피하여이자·배당소득세에대한원천세율인상과함께세 차례에걸

쳐 석유류 관련소비세의세율이 인상되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불가피하였

던 교통세율의인상으로인해소비세 부담이 소비지출감소율에비해적게나타

1 9 8 2 7 1 6 2 7 4 1 5 7 7 7 9 7 1 4 3 2 2 4 5 7 4 1 2 6
1 9 9 0 3 2 7 3 1 2 4 1 7 9 1 9 9 2 7 7 3 8 2 5 0 2 7 3 5 1 , 4 9 0 3 9 9
1 9 9 7 5 8 1 9 0 2 8 9 4 0 4 5 4 2 6 8 3 9 0 6 1 , 2 2 0 1 , 6 9 4 3 , 3 4 3 9 3 2
1 9 9 8 6 6 7 1 7 2 2 5 1 3 8 7 5 0 5 6 7 1 9 6 2 1 , 4 5 1 2 , 9 3 3 7 4 0
1 9 9 9 4 5 1 4 3 2 4 6 3 3 7 4 4 7 5 4 8 7 3 8 1 , 0 4 8 1 , 6 0 8 3 , 2 9 1 8 4 5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5> 소득분위별소득세 부담분포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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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반면에1 9 9 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소비지출이크게증가하였고이에

따라소비세부담도증가하였다.

이상과같은소비세체계의변화는전반적으로세부담이역진적인소비세부담

을 경감시켜주는것과달리환경오염저감및 교통혼잡저감등 외부불경제축소

를 위한환경친화적조세에 대한과세강화라는세계적 추세를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경우석유류 관련소비세의세부담이누진적이거나최소한

역진적이지않은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석유류세부담의증가가 오히려 역설적

으로세부담의역진성을개선하여조세의재분배기능을침해하지않는방향에서

전개되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특히경제위기이후교통세위주의세율인상

이 재분배측면에서도결코나쁘지않았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2. 조세집중도
1 )

지난 2 0년간 소득세·소비세 계의 조세집중도(세부담집중도)는 0 . 3 5∼0 . 4 2

정도로 추정되었다. 1980년대에는별 변동 없이 0.4 정도, 1990년대들어서는

완만하게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소득세부담의집중도지수는0 . 4 9∼0.60 정도로나타났는데경제위기가한창

이었던 1 9 9 8년에는 1 9 9 0년대 들어최고 수준을 나타내었다. 세제의누진도 강

화를위한별다른 조치가 없었음에도불구하고1 9 9 8년에소득세집중도가크게

상승하였던것이특징적이다. 이는앞에서도간략히 설명하였듯이, 실업률급증

소비세체계의변화는

전반적으로세부담이

역진적인소비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것과달리

환경오염저감및

교통혼잡저감등

외부불경제축소를위한

환경친화적조세에

대한과세강화라는

세계적추세를반영한

것으로도볼수있다.

1) 기본적으로 지니계수와
동일한 개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0과 1 사이의 값
을 가지면 1에 가까울수
록 세부담이 누진적이고
0에가까울수록세부담이
역진적임을나타낸다.

1 9 8 2 5 8 7 9 9 1 1 0 4 1 1 9 1 2 4 1 4 9 1 7 1 2 0 0 3 0 3 1 4 0
1 9 9 0 1 8 1 2 4 6 2 9 6 3 1 9 3 4 3 3 9 7 4 8 1 5 4 5 6 9 2 1 , 0 8 5 4 5 8
1 9 9 7 5 6 8 8 3 0 8 5 1 1 , 0 7 1 1 , 1 7 2 1 , 2 2 8 1 , 4 1 2 1 , 6 7 5 1 , 8 2 4 2 , 7 2 6 1 , 3 3 5
1 9 9 8 6 0 5 7 7 4 9 3 5 1 , 0 1 2 1 , 1 8 5 1 , 3 2 7 1 , 3 7 7 1 , 6 2 2 1 , 7 4 5 2 , 6 5 3 1 , 3 2 3
1 9 9 9 6 1 7 9 6 6 1 0 8 8 1 , 2 8 5 1 , 3 4 1 1 , 5 3 0 1 , 7 0 8 1 , 9 7 9 2 , 1 5 2 3 , 1 3 9 1 , 5 8 0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6> 소득분위별소비세 부담분포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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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1)

경제위기이후

교통세위주의

세율인상이재분배

측면에서도결코

나쁘지않았다.

휘발유 유연 1 6 0 ( 1 3 0 ) 1 0 0 1 0 0 1 0 0 ( 8 5 ) 1 0 0 ( 1 2 0 ) -
무연 - - 1 0 0 ( 8 5 ) 1 0 0 ( 7 0 ) 1 0 0 ( 1 0 0 ) 1 0 0 ( 1 0 9 )

경유 1 0 ( 7 ) 1 0 ( 9 )
등유 비과세

액화석유가스 비과세 1 0 1 0 ( 8 )
액화천연가스 비과세

1 9 8 0 . 1 1 . 1 4∼ 8 3 . 3 . 2 6∼ 87. 6.9∼ 8 9 . 3 . 2 7∼ 91. 7. 1∼ 92.1. 1

<표7> 석유류관련소비세의세율변천

(단위: ％, 원/리터, 원/kg[LPG, LNG])

주: 1. 유연휘발유는1 9 9 3년1월1일부터생산금지
2. (   ) 안의숫자는탄력세율
3. 1996년1월1일부터종가세체계에서종량세체계로과세체계개편
4. 교육세는1 9 9 6년7월1일부터휘발유, 경유, 등유대상으로본세의15% 과세
5. 등유에대해서는1리터당2 0원의기금부과
6. 2001년7월1일이후는계획

자료: 재정경제부.

(무연)휘발유 1 5 0 1 5 0 ( 1 9 0 ) 1 5 0 ( 1 7 0 ) 1 5 0 ( 1 9 5 ) 3 4 5 3 4 5 ( 4 1 4 )
경유 2 0 2 0 ( 2 5 ) 2 0 4 0
등유 1 0 1 0 ( 1 3 ) 1 0 1 7

액화석유가스 1 0 1 8
액화천연가스 1 0 1 4

9 4 . 1 . 1∼ 9 4 . 2 . 1 5∼ 9 4 . 7 . 1 5∼ 9 5 . 8 . 1 2∼ 9 6 . 1 . 1∼ 9 6 . 1 2 . 1 4 ~

(무연)휘발유 3 4 5 ( 4 1 4 ) 4 5 5 5 9 1 6 9 1 6 5 1 6 3 0
경유 4 0 ( 4 8 ) 8 5 1 1 0 1 6 0 1 6 0 1 5 5
등유 1 7 ( 2 5 ) 6 0

액화석유가스 1 8 4 0
액화천연가스 1 4 4 0

9 7 . 1 . 1∼ 9 8 . 1 . 8∼ 9 8 . 5 . 3∼ 9 8 . 9 . 1 6∼ 9 9 . 5 . 6∼ 9 9 . 1 2 . 3 ~

(무연)휘발유 6 0 0 6 3 0
경유 1 3 7 1 5 5 1 9 9 2 4 4 2 8 8 3 3 2
등유 4 3 6 0 8 4 1 0 7 1 3 1 1 5 4

액화석유 비수송용 4 0
가스 수송용 4 0 1 5 2 2 6 3 3 7 6 4 8 8
액화천연가스 4 0

중유 비과세 3 7 1 0 1 3

2 0 0 0 . 3 . 2∼ 0 0 . 5 . 1∼ 0 1 . 7 . 1∼ 0 2 . 7 . 1∼ 0 3 . 7 . 1∼ 0 4 . 7 . 1 ~

(무연)휘발유 6 3 0
경유 3 7 7 4 2 1
등유 1 7 8 2 0 1

액화석유 비수송용 4 0
가스 수송용 5 9 9 7 1 1
액화천연가스 4 0

중유 1 7 2 0

0 5 . 7 . 1 ~ 0 6 . 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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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면세자 급증으로 인해 중·저소득층의소득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즉, 근로소득세납세의무자의약 40% 이상이면세자이

고 경제위기동안실업률상승에따른면세자증가가소득세부담의누진도를더

욱 강화시키는결과를나타낸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조세집중도가상승한다고하여그러한변화가반드시바람직한변화

라고보기는어렵다. 단순히지수상으로지니계수의값이상승하였다는것만으로

소득분배상태가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거나또는 지니계수의 값

이 하락하였다고하여분배상태가바람직한방향으로호전되었다는결론에항상

도달할수 있는것은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소비세 집중지수는약 0 . 2 2∼0.28 정도로특히1 9 8 0년대말에상승추세를보

였던것을제외하고는대체로완만하게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1990년

대 중반이후에는0 . 2 3∼0.24 정도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소비세집

중지수는1 9 9 0년대초반에최고수준을나타내었는데이는석유류비중증대및

생활필수품관련특별소비세과세대상의세율인하및 비과세 증대로 인한것으

로 추정된다. 석유류관련세부담의 대부분은휘발유가차지하고있고승용차의

보급이점차확산되고있지만아직까지는고소득층과중산층에집중되어있으므

로 석유류관련세부담의비중증대는곧 소비세부담의역진도를완화하는방향

으로전개되었기때문이다.

단순히지수상으로

지니계수의값이

상승하였다는것만으로

소득분배상태가

바람직하지않은방향으로

변화하였다거나또는

지니계수의값이

하락하였다고하여

분배상태가바람직한

방향으로호전되었다는

결론에항상도달할수

있는것은아니다.

[그림 6] 소득세와소비세 집중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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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및

소비패턴의고도화가

진행되면서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생활필수품

수가증가하게되고

전체적으로는소비세

부담의역진성이다소

완화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점차 승용차 보급이 저소득층으로까지확산되면서 교통세의 누진도는

약화되어 최근에는비례적인모습에 가까워지고있다. 소득 수준및 소비패턴의

고도화가진행되면서특별소비세과세대상의생활필수품수가증가하게되고전

체적으로는소비세부담의역진성이다소완화되는추세를보였다. 1999년말의

가전제품 및 식음료품에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는 역진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특별소비세부담의누진도강화또는역진도완화로나타날것으

로 예상된다.

3. 실효세부담률

소득세와소비세부담을합산한실효세부담률은1 9 8 0년대와1 9 9 0년대중반에

6∼7%, 1990년대초에는7∼8%, 1990년대말에는8∼9% 정도로점차상승하

는 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1 9 9 0년대말에실효세부담률이상승한이유는기본

적으로소득감소와세율 인상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흔히소득세대 소비세의세부담비중이약 1 대 2 정도로소비세비중이훨씬

크기때문에 소득세·소비세부담구조도 소비세 위주일 것으로 생각하기쉽다.

소득계층별실효세부담률분포를보면예상대로소득세부담은누진적이고소비

세 부담은 미약하게 역진적(또는 대체로 비례적)이다. 그러나소비세의 세부담

비중이더 높으므로소득세·소비세계의부담은역진적일것으로보이지만실제

는 누진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소득세의부담비중이소비세의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세의 누진도가 소비세의 역진도를 압도하여 전체적으로세부담

이 누진적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즉, 소득세의경우고소득층으로갈수록실효

1 9 8 2 4 . 3 0 4 . 5 1 4 . 7 6 5 . 0 4 5 . 4 3 5 . 4 9 5 . 8 2 6 . 2 7 7 . 0 3 9 . 5 0 6 . 5 9
1 9 9 0 4 . 1 7 4 . 5 8 5 . 1 7 5 . 4 6 5 . 3 2 5 . 9 1 6 . 7 8 7 . 2 0 8 . 2 8 1 0 . 3 6 7 . 1 3
1 9 9 7 6 . 1 0 6 . 4 5 5 . 9 9 6 . 7 3 7 . 0 2 7 . 0 2 7 . 6 1 8 . 4 5 8 . 7 4 1 0 . 7 0 8 . 0 9
1 9 9 8 9 . 2 1 6 . 8 3 7 . 1 0 6 . 8 5 7 . 4 8 7 . 7 0 7 . 6 3 8 . 3 8 8 . 7 1 1 0 . 5 2 8 . 4 2
1 9 9 9 6 . 1 0 7 . 2 9 7 . 4 4 8 . 0 0 7 . 8 0 8 . 0 7 8 . 4 1 9 . 0 5 9 . 5 8 1 1 . 4 7 8 . 9 6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8> 소득세·소비세계의소득분위별실효세부담률분포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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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률이상승하여세부담이뚜렷하게누진적이지만, 소비세의경우비록세부

담이역진적이기는하지만비례적인모습에매우가깝기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근로·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를 막론하고 소득세 부담은

누진적인것으로나타났다. 경기부침에따라다소의차이가있지만소득세의경

우 경기가 하락할 때 집중도 또는 누진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1 9 9 8년의경우경기악화및 실업자급증으로면세자가크게늘면서1분위의소

득세실효세부담률이1 9 9 7년의0 . 5 6 %에서0 . 0 9 %로 크게하락하여결과적으로

전체적인소득세부담이누진적으로변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소득세의경우

고소득층으로갈수록

실효세부담률이상승하여

세부담이뚜렷하게

누진적이지만, 소비세의

경우비록세부담이

역진적이기는하지만

비례적인모습에

매우가깝다.

1 9 8 2 0 . 4 7 0 . 7 8 1 . 0 9 1 . 4 4 1 . 7 7 2 . 1 1 2 . 2 9 2 . 8 5 3 . 7 1 6 . 2 2 3 . 1 3
1 9 9 0 0 . 6 3 1 . 0 5 1 . 5 3 1 . 9 6 1 . 9 5 2 . 4 3 3 . 0 0 3 . 4 5 4 . 2 7 5 . 9 9 3 . 3 2
1 9 9 7 0 . 5 6 1 . 2 0 1 . 5 2 1 . 8 4 2 . 2 2 2 . 5 1 2 . 9 7 3 . 5 6 4 . 2 1 5 . 8 9 3 . 3 3
1 9 9 8 0 . 0 9 0 . 5 4 1 . 1 0 1 . 3 6 1 . 8 4 2 . 1 2 2 . 5 0 3 . 1 2 3 . 9 5 5 . 5 2 3 . 0 2
1 9 9 9 0 . 4 1 0 . 9 4 1 . 3 7 1 . 6 6 1 . 9 5 2 . 1 3 2 . 5 4 3 . 1 3 4 . 0 9 5 . 8 7 3 . 1 2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9> 소득세의소득분위별실효세부담률분포추이

(단위: %)

[그림7] 소득1 0분위별 소득세·소비세계의실효세부담률 분포추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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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1)

반면에같은기간동안1분위의소비세부담률은5 . 5 4 %에서9 . 1 2 %로 크게상

승하였다. 이는실업등으로 소득이 대폭감소하였으나소비지출감소는 작았기

때문이다.

1 9 8 0년대에는 소비세 부담이 다소 역진적이었으나 1 9 8 0년대 말∼1 9 9 0년

대 초에는 미소하게나마다소 누진적이었다. 최근들어 소비세 부담은 다시 다

소 역진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비례적인 모습에 가

깝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당히 비례적이며 최근에는 저소득층과 고

소득층간의실효세부담률격차또한상당히 작다. 따라서부가가치세부담이 매

우 역진적일것이라는일반적생각과큰차이를보여주었다.

특별소비세의경우세부담이 상당히 누진적이다. 그러나특별소비세의세부담

은 경기여건에따라커다란변화를보였다. 즉, 호경기시에는세부담의누진도가

크게강화되고반면에불경기시에는누진도가약화되며, 경우에따라서는역진적

으로변하는 경우도있다. 이에따라1 9 8 0년대말부터1 9 9 0년대초의호경기시

에는 특별소비세의부담이 매우 누진적이었던 반면에 최근과 같이 불황을 겪을

때에는역진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교통세의경우에는세부담이많이누진적이

경기부침에따라

다소의차이가있지만

소득세의경우경기가

하락할때집중도또는

누진도가상승하는

경향을보인다.

[그림 8] 소득1 0분위별 소득세의실효세부담률분포추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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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승용차보급이대중화되면서점차누진도가완화되어최근에는비례적인

모습에상당히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

주세와 담배소비세 등은 전통적으로 세부담이 매우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Ⅳ. 결론

지난2 0년간우리나라의지니계수는대체로0 . 2 4∼0 . 2 9 (총소득 기준)로점진

적으로완만하게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다만최근경제위기로인해지니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세부담이상당히

비례적이며최근에는

저소득층과고소득층간의

실효세부담률격차

또한상당히작다.

[그림 9] 소득1 0분위별 소비세의실효세부담률분포추이

1 9 8 2 3 . 8 2 3 . 7 4 3 . 6 6 3 . 6 0 3 . 6 6 3 . 3 9 3 . 5 3 3 . 4 2 3 . 3 2 3 . 2 8 3 . 4 6
1 9 9 0 3 . 5 4 3 . 5 3 3 . 6 4 3 . 5 0 3 . 3 7 3 . 4 8 3 . 7 8 3 . 7 4 4 . 0 2 4 . 3 7 3 . 8 1
1 9 9 7 5 . 5 4 5 . 2 5 4 . 4 7 4 . 8 9 4 . 8 0 4 . 5 1 4 . 6 3 4 . 8 9 4 . 5 3 4 . 8 1 4 . 7 6
1 9 9 8 9 . 1 2 6 . 2 9 6 . 0 0 5 . 4 9 5 . 6 4 5 . 5 8 5 . 1 3 5 . 2 6 4 . 7 6 5 . 0 0 5 . 4 0
1 9 9 9 5 . 6 9 6 . 3 5 6 . 0 6 6 . 3 4 5 . 8 5 5 . 9 4 5 . 8 7 5 . 9 2 5 . 4 8 5 . 6 0 5 . 8 4

1 2 3 4 5 6 7 8 9 1 0 평균

<표10> 소비세의소득분위별실효세부담률분포추이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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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일시적으로0 . 2 9에 이를정도로 크게상승한바 있으나경제위기에서회

복된1 9 9 9년에는1 9 9 7년 수준(약0 . 5∼0 . 2 6 )으로하락하였다. 지난2 0년 동안

소득세·소비세의총세부담은누진적인것으로나타났다.

외국과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경우세전소득단계에서의지니계수는매우낮

아 소득분배가매우균등한편이다. 그러나앞으로우리경제가선진경제로발전

할수록 성과주의 및 연봉제 등이 확산되면서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공서열형임금체계하에서는비교적 분배상태가 균

등한 편(예: 일본, 한국)이고연봉제 등의 성향이 강할수록 상대적인 소득격차

또는 소득분배격차는 확대된다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향후연봉제가 더욱확

산되고 경쟁에 의한임금체계가정립될경우분배격차는계속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

게 되는 소득격차의 확대 현상은 경제위기 직후 나타난 소득격차 확대와는 분

명히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볼 수 있지만 전자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경

쟁을 통한 발전을 위해 그러한 격차는 바람직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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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업은성장하면서경쟁이 심화됨에따라신규사업의전략적전개, 기존사업

의 효율화, 조직구조개혁의촉진등 경영전략상의이유로 집단화하는경우가 많

다. 한회사가다른회사의지분을소유함으로써경영권을지배하게되면개별회

사들은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지분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

배·종속의관계를 갖게된다. 이런경우개별회사의정보만으로기업집단의실

질을파악하기힘들기때문에연결회계가필요하게되는것이다.

주주들에게 적절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최초의 연결재무

제표는 1 9 0 2년 미국의 유나이티드철강회사(United Steel Corporation)에의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1 9 3 3년 통과된 증권법에의해연결회계가제도화되기이

전에도이미연결재무제표의작성이일반화되었으며, 그후 기업집단화현상이두

드러지면서연결회계가급속히발전하게되었다.  

연결재무제표의유용성에대한논리는과세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기

업들이주식소유를통해서지배종속관계를구축하고있는경우법적으로는독립

적인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경제주체로 볼 수

법적으로독립한

각회사의손익을

통산하여단일주체의

손익으로인식하여

연결그룹으로서의

납세부담능력을계산하고

이에대하여과세해야

한다는것이연결납세의

기본논리이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金 珍 洙 연구위원( j i n s k i m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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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법적으로독립한각 회사의손익을통산하여단일주체의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그룹으로서의납세부담능력을계산하고 이에대하여 과세해야 한

다는것이연결납세의기본논리이다.

연결납세제도는OECD 회원국중에서는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등 2 0여 개

국이이미도입하여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경우에도 1 9 9 7년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이어2 0 0 2년 이 제도의도입을준비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1 9 9 9년 4

월부터지주회사의설립및 전환이허용되면서지주회사제도의활성화를위해연

결납세제도가도입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연결납세제도의도입을 주장하는 논거는 첫째, 기업집단을구성하는멤버법인

은 법적으로는독립주체이지만경제적으로는사실상동일주체이므로연결그룹을

과세단위로하여과세하는것이조세의수평적공평에부합한다는것이다. 둘째,

조세상의불이익이기업이 경영전략상분사화또는사업부제중 어느하나의 사

업형태를선택함에영향을미쳐서는안 된다는것이다. 셋째, 연결그룹의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며, 연결납세제도는연결재무

제표의실용화를촉진하는데 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이다. 넷째, 국제적으로보

더라도 연결납세제도가없는것이 외국자본이사업활동의 장으로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지주회사제도의도입 초창기와는달리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필요하다는데에는정부와재계가인식을같이하고있다. 다만정부는연

결납세제도도입의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현재부실기업의퇴출을촉진하고있

는 실정에서연결납세제도의도입이대기업이부실자회사를지원하는계기가될

수 있다는점, 그리고회계기준이다른기업을연결하여회계처리를할때여러 가

지 부작용이발생할수 있다는점 등을이유로아직연결납세제도의구체적인도

입 일정을정하지못하고있다. 본고에서는연결납세제도가최초로시행된미국을

대상으로연결납세제도의역사적배경과연결납세제도상연결소득의계산구조와

연결세액의배분구조를자세히살펴보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얻고자한다.

Ⅱ.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역사

미국의법인소득과세에서연결납세의개념이처음으로도입된것은1 9 1 7년 내

우리정부는

연결납세제도도입의

필요성에공감하면서도

현재실정에서

연결납세제도의도입이

대기업이부실자회사를

지원하는계기가될수

있다는점, 그리고

회계기준이다른기업을

연결하여회계처리를

할때여러가지부작용이

발생할수있다는점등을

이유로구체적으로

도입하지못하고있다.



2 6 2 0 0 1년7월호

현안분석(2)

국세법 규칙( R e g u l a t i o n )에 의해서였다. 이 규칙의 제7 8조에서는 투하자본 및

과세소득을보다 공정하게결정하기 위해필요로 하는경우에 국세청장이제7 7

조의 관련자에 해당하는 법인
1 )

에 대해순소득 및 투하자본연결신고서를제출하

는 것을요구할수 있다고규정하였다. 

한편, 이와같은규정이생기게된 배경을살펴보면, 당시제1차세계대전전비

조달을위해만들어진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에의한누진세율과세를하

게 되었는데
2 )

, 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가많았다. 이에따라연결납세제도는조세회피를방지함으로써세입을확보

하고자 하는행정목적에서도입되었으며, 그적용은 납세자의선택에 의한것이

아니라국세청장의판단에의해강제적용되는제도였다. 

그러나초과이윤세의연결과세를법률에따르지않고, 시행규칙에근거하는것

에 대한위헌소송 등도있었기 때문에 1 9 1 8년에 의회는 내국세법( I R C )으로 법

률화함과동시에초과이윤세만이아닌법인소득세전체에대해서일반적으로강

제 적용하였다. 

그 후 제1차세계대전의종결에따라1 9 2 1년에초과이윤세가폐지됨으로써조

세회피방지목적으로서의연결납세제도의기능은사라지게되었다. 그러나초과

이윤세가폐지되어도일반법인소득세에대해서자회사를이용하여조세를회피

하는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특히외국무역회사로서설립된 자회사 이윤

의 자의적인이전방지가중요한과제가되었다. 1921년내국세법에서는연결신

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IRC 제

2 4 0 ( a )조). 국세청장에게는이익, 이득, 소득, 공제또는자본의정확한배분또

는 할당을하기위해관련사업(related trades and business)의회계를연결하는

것이가능하도록하는권한이부여되었다(IRC 제2 4 0 ( d )조). 

그 후 1 9 2 8년 내국세법에서모자간의이윤조작규제장치로서, 1921년회계연

결방식을 대신하는 소득분배방식(이전가격세제)이도입되었다(IRC 제4 5조: 현

행 IRC 제4 8 2조). 그리고1 9 3 2년에연결세액에대한부가세(연결순소득에대해

0 . 7 5 % )가 적용되었지만, 당시의불황하에서 재정수입의 증가를 꾀할 필요성과

불황에의한결손회사의손익통산에대한반대론때문에연결신고에대한비판이

제기되었고, 1934년에는철도회사를제외하고연결납세제도가폐지되기에이르

렀다.

1) 강제적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세
법규칙제7 7조의관련자
에 해당하는법인이란아
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
하는 2개 이상의 법인이
다. 

①한 개의법인이 1개 이상
의다른법인의전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련지분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경
우(Class A 모자회사관
계), 또는동일의개인혹
은파트너쉽이둘또는그
이상의 법인의 주식전부
를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경우(Class B 모자회사
관계)로서 이 법인들이
동일 또는 밀접하게관련
된사업을영위하는경우

②하나의 법인이 현재시가
이외의 가격으로 다른법
인을 매입하거나 매각하
여 이윤을 인위적으로배
분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인에게 순소득 또는투
하자본을 부당한 비율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른법
인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경우

2) 1 9 1 7년의 경우 초과이윤
세의 세율은, 매년 이윤
중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비율이 1 5 %까지의 부분
에 대해서는 세율 2 0 % ,
2 0 %까지의 부분에 대해
서는 세율 25%, 25%까
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
율 35%, 33%까지의 부
분에대해서는세율4 5 % ,
33% 초과부분에 대해서
는 세율6 5 %를 적용하는
누진세율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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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초과이윤세가 제정되기에 이르러 1 9 4 0년에 보험

회사등의적용제외규정이설정되면서초과이윤세에대하여납세자의선택에의

한 연결납세제도가부활되고, 1942년에법인소득세에대해전면적인연결납세제

도가시행되었다. 1942년의개정법에서는부당한조세경감을방지한다는목적에

서 2 %의 부가세를부과하였다.

1 9 5 4년에내국세법개정에있어서연결회사의범위를종래의지주기준9 5 %에

서 지주기준8 0 %로 완화하여종전의제도를 계속유지함과동시에, 조세채무의

배분규정등의정비가계획되었다. 이개정에서는재무부에탄력성있는규칙제

정권이부여되었는데(IRC 제1 5 0 1조~제1 5 0 4조), 재무부의이러한규칙제정권

은 미국연결납세제도에관한행정규칙에서두드러진법적특징이되고있다.

1 9 6 4년에는연결과세소득에대한2% 부가세가폐지되었으며, 1966년의대폭

적인 규칙개정으로내부거래손익을종전의 장부가 인수방식에서매수측 손익이

연방식으로전환하였고자회사장부가수정규정과이월결손금공제규정이정비되

었다. 1984년에는연결탈퇴자회사의5년이내재가입이금지되었으며, 1986년

에는80% 지주비율요건에대하여 종전의 의결권비율기준이외에 주식시가비율

기준이추가되었으며, 1991년자회사주식의양도손부인규정이신설되는등의과

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Ⅲ.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1. 연결납세의대상범위

관련법인그룹(affiliated group of corporations)은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각 기업별로개별신고를하는 대신연결신고서(consolidated tax return)를제출

함으로써연결납세신고를할 수 있다(IRC 1501). 연결신고서를제출하고자하는

관련법인그룹은그 관련법인내의모든구성법인이연결신고에참여한다는동의

를 받아야한다. 이와같이모든관련법인이연결신고에참여하여야한다는요건

은 연결신고를납세자 선택제도로채택한 이후일관되게적용해오는원칙이다
3 )

.

적용대상이 되는 관련법인그룹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은 주식소유관계에

있는 공통의 모회사(common parent company)와 자회사로 구성된다( I R C

1 9 5 4년내국세법

개정에서는

재무부에탄력성있는

규칙제정권이

부여되었는데, 재무부의

이러한규칙제정권은

미국연결납세제도에관한

행정규칙에서두드러진

법적특징이되고있다.

3)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자회사
의 개별적 임의참가를원
칙으로 하고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할 수 있는
데 기업집단의경제적 일
체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서 보면 미국의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입
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있을것이다.



2 8 2 0 0 1년7월호

현안분석(2)

1504(a)(1)(2)). 그러나기존에연결신고에참여하였다가이탈한법인은이탈후

5년이내의기간동안은 기존의 연결신고와동일한모회사관련그룹의연결신고

에 참가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IRC 1504(a)(1)). 

연결납세의적용대상이되는관련법인그룹은아래와 같은특수관계에있는공

통모회사(common parent company)와자회사로구성된다(IRC 1504(a)(3)).

① 공통의 모회사가 각 관련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업에대하여의결권을가지는주식의80% 및의결권을가지지않는주식의각

각 8 0 %를 직접소유해야한다.

② 당해모회사를제외한각 관련기업은주식의80% 이상을다른관련기업(모

회사포함)이보유하고있어야한다.

2. 계속적용의원칙

직전과세연도에연결신고를한 관련법인그룹은당해과세연도에있어서도, 연

결신고를 중지하고자하는신청을 하지않는한, 계속하여연결신고를하여야만

한다. 즉관련법인그룹이연결신고를선택하는경우에는계속적용을하여야하는

것이다(Reg. 1.1502-75(a)(2)). 이러한계속적용의 요건은 자회사를 이용하여

이익을조작하고자하는의도를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 있다. 

국세청장은당해과세연도에있어서 연결신고를해야하는법인이라고하더라

도, 모회사가당해법인의연결신고를중지하고자하는신청을한 경우에대하여,

그 중지에대한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연결신고의중지를 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Reg. 1. 1502-75(c)(1)). 일반적으로국세청장은내국

세법또는시행규칙의개정에의하여연결신고가개별신고에비해실질적으로불

리한결과를야기하는경우에연결신고중지의승인을할 수 있는권한을가지고

있으며, 그외에도 법, 제도의변화에따른요인들을참고로 하여연결신고의중

지 승인을하게된다. 그러나그 취소의승인은지금까지엄격하게운용되어왔기

때문에승인사례는거의없는편이다. 연결신고중지를위한신청서는최소한연

결신고기한의9 0일 전까지국세청장에게도착되어야한다.

미국에서는

연결신고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관련법인그룹은

그관련법인내의모든

구성법인이연결신고에

참여한다는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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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연도의일치

원칙적으로관련법인그룹의연결신고서는모회사의과세연도를기준으로하여

제출되어야만한다. 따라서관련그룹의각 자회사는최초연결신고연도에각각의

과세소득이연결신고서에포함될수 있도록모회사의과세연도와동일한연간회

계기간을적용해야만한다. 52∼5 3주의과세연도를적용하고있는구성원이 있

는 경우그룹의모든구성원의과세연도종료일이같은7일기간이내라는조건을

만족하면국세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그 과세연도를계속적용할수 있도록하

고 있다(Reg. 1. 1502-76(a))
4 )

.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위한 신청서는 적어도

연결신고기한의3 0일 전까지국세청장에게제출되어야한다.  

한편연결신고서에는당해연결신고연도의모든모회사의 소득 이윤, 공제, 손

실, 감면등이포함되어야하며, 각자회사들의소득등의항목역시관련법인그룹

구성원으로서의비율에따라포함되어야만한다. 만약연결신고서가특정 자회사

의 연결신고기간에해당하지않는과세연도의소득등의항목비율을포함하고있

다면연결신고서에포함되지않는과세연도기간중의소득항목들은개별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하여야 한다(Reg. 1. 1502-76(b)(1)(ⅰ)). 이와같은 규정은

각 법인의소득항목의중복이나누락을방지하기위한규정으로서분할된기간의

소득은각각연결과세소득과개별과세소득에안분하여산입되도록하는것이다. 

자회사의 과세연도중간에 그 주식의 양도등에의해관련법인에해당되게 되

었을때에는 그 양도일까지의기간은 개별신고연도가되며, 그 다음날부터의기

간이연결신고연도가된다. 연결이탈의경우에도 이와마찬가지로그 양도등이

이루어진날까지가연결신고연도가되는것이며, 그다음날로부터는개별신고연

도로분할된다((Reg. 1.1502-76(b)(1)(ⅱ)). 

4. 회계방법

연결신고를 하는 관련법인그룹의 각 구성원이 이용하는 회계방법은 내국세법

제4 4 6조의규정에따라과세소득을명확하게반영할수 있는한, 납세자가그 장

부상규칙적으로소득을계산하는방법으로마치개별신고를하는때와마찬가지

로 결정된다. 만약연결법인그룹의특정구성원이연결신고기간중에회계방법을

연결신고서에는

당해연결신고연도의

모든모회사의소득이윤,

공제, 손실, 감면등이

포함되어야하며, 

각자회사들의소득등의

항목역시관련법인그룹

구성원으로서의비율에

따라포함되어야만한다.

4) 물론 연결재무제표규칙
에서는 연결자회사의결
산일이 연결결산일과의
차이가3개월을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결산일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조세채무확정의 기반이
되는 세제적인 측면에서
는 엄격한 기간일치가요
구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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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 국세청장의동의를 얻어야 하며, 선택적회계방법이인

정되는경우에는그 사업마다다른방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이규정은연

결신고를하는경우에도각 구성법인마다적용되는것이며, 모회사와회계방법의

선택을통일시킬필요는없다(Reg. 1.1502-17)
5 )

. 

5. 연결납세제도의개요

연결과세소득및연결세액의계산과정은[그림1 ]과같이 요약할수 있다. 

연결법인그룹의

특정구성원이

연결신고기간중에

회계방법을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국세청장의

동의를얻어야하며, 

선택적회계방법이

인정되는경우에는

그사업마다다른방법을

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5) 1 9 6 6년이전에는 모자회
사간 회계방법을 통일할
것을요구하였으나1 9 6 6
년 연결신고규칙의 개정
으로철폐되었다.

개별신고할경우의개별과세소득
(또는결손)

수
정
항
목

소
거
항
목

수
정
항
목

내부거래손익매수측이월 연결순양도이득의가산(순양도손실의
소급공제·이월공제포함)

연결순사업용자산양도손실공제

연결자산기부금공제

그룹외법인으로부터의수취배당공제

연결지급우선배당공제

연결소득

연결과세소득

연결세액

연결순사업결손의
소급공제·이월공제

기존과세소득에
대한소급공제·
장래과세소득에
대한이월공제

연결결손

구성원간수취배당제외

구성원발행채권매각손이월

built-in-loss 제한

탐광비공제액제한

회계방법변경의소득조정

기말재고수정 ( 1 9 9 5년이전)

투자수정

자회사주식양도손실의부인

순사업결손공제

자본자산의양도손익

사업용자산의양도손익

자선기부금공제

그룹외법인으로부터의수취배당공제

지불우선배당공제

연결소득계산의기초가되는
개별과세소득(또는결손)

세무이익잉여금(E&P) 계산

세액·결손의개별배분

연결소득계산의기초가되는
개별과세소득(또는결손)

[그림 1] 연결과세소득계산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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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 연결납세제도상 연결소득의 계산구조

1. 개별소득과세의기준성

연결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과세액은 연결그룹 구성원의 개

별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을기초로 하여 합산한 금액에 연결수정

을 가한후 산출하며(Reg. 1.1502-11(a)), 여기에법인세율을적용하여연결세

액을산정하는것이다. 

연결세액은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에게 배분되고 개개의 구성법인이 그 배분세

액에관하여세법상고유한납세자가된다(Reg. 1.1502-6). 즉연결신고서제출

에 따른 납세의무는 연결그룹에 속하는 개별법인에게 있으며(Reg. 1.1502-

75(a)), 연결그룹의모회사는그룹구성각 법인의신고납세에관한대리인의지

위에불과하다(Reg. 1.1502-77). 주주에대한배당지불의결정, 연결소득, 세액

계산후의잉여금계산등도개별회사별로행하게된다(Reg. 1.1502-33).

2. 개별과세소득의수정

연결과세소득은 연결그룹의 개별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이지만, 그

합산에앞서서개별신고를하는경우의규정을기초로하여계산한개별과세소득

에 대하여 연결계산에 필요한 특유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Reg. 1.1502-

12). 

연결계산을 위한 개별 과세소득의 수정항목은 다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된다. 

가. 연결계산을위한개별소득의수정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인그룹에 속하는 각 구성법인

의 개별과세소득을산출하여야한다. 연결목적의개별과세소득계산은개별신고

하는경우의개별과세소득과는차이가있는데이는연결수정항목을반영하고있

기 때문이다. 연결신고를하기위한수정사항을설명하면아래와같다. 

연결신고서제출에따른

납세의무는연결그룹에

속하는개별법인에게

있으며, 연결그룹의

모회사는그룹구성

각법인의신고납세에

관한대리인의

지위에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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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구성법인간의내부거래에 의한손익의 매수자측이연(Reg. 1.1502-13)

연결납세신고를하게되면연결구성법인간에이루어지는내부거래로부터발생

하는손익은연결그룹이외의법인에게자산이매각될때까지미실현상태로매수

자측에이연시켜야하며따라서과세되지않는다. 또한이연된손익은추후그 실

현에따라상각자산, 할부채권및 할부판매, 처분자산의이연된손익에관한규칙

에 의해서환입된다.  

한편관련법인그룹내 구성법인간에이루어지는내부거래는아래와 같은거래

들을포함하고있다. 

㉠자산의판매또는 교환

㉡용역을제공받기위해지출한비용이자본화되는경우

㉢기타 IRC 제2 6 3 A조의Uniform Capitalization Rule에따라매입구성법인

이 지출한비용이자본화되는경우

그러나 관련법인그룹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에게 한 배당처분이나 이익실

현이없는자본금의공여, 자본감소또는청산에따른분배, 다른구성법인채무

의 매각, 교환, 기타처분및 대손은내부거래에포함되지않는다. 

2) 연결 구성법인간 수입배당 총소득 제외및 연결구성법인발행주식, 채권, 기타의채

무에관한 손익의 이연(Reg. 1.1502-13) 

연결신고기간 중 관련법인그룹 내의 구성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 0 0 %

소득공제가인정되므로익금에서공제된다. 이에비해보통의수취배당금에대해

서는통상그 7 0 % (지주비율20% 미만의경우) 또는8 0 % (지주비율20% 이상

80% 미만)가공제되는것이다. 따라서개별신고시에는배당을하는기업의주식

을 소유하고있는비율에 따라인정되는수취배당소득공제를받고그 나머지 배

당소득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지만 연결신고시에는배당소득 전부를

공제하게된다.

또한관련법인그룹의구성법인이다른구성법인의채권을 소유하여그 채권을

매각, 처분함에따라연결신고기간중 손익을인식하는경우당해손익은이연된

다. 회사간채권거래에따른이연이익을갖는각 구성법인은채권이 비구성법인

에게매각또는처분되거나채권소유법인이비구성법인으로전환되는등의환입

사유가발생하게되면그들채권의잔여기간에따라비례적으로이연손익을환입

연결납세신고를하면

연결구성법인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손익은

연결그룹이외의

법인에게자산이

매각될때까지

미실현상태로매수자측에

이연시켜야하며

따라서과세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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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한다.  

3) built-in-loss 공제의제한(Reg. 1.1502-15)

built-in-loss 공제란개별신고시이미 경제적으로발생한 손실의 공제를 의미

한다. 여기서경제적으로발생했다함은경제적인사유로경비를지출또는발생

시켜손실이생긴때에공제할수 있게됨을의미한다. 즉built-in-loss 공제는관

련법인그룹이구성법인이아닌타회사를취득할때 그 회사에구조적으로내재하

고 있던손실의공제를의미한다. 

built-in-loss 공제는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 구성법인의

소득과상쇄시키는데에사용할수 있고당해과세연도에사용할수 없는공제부

분은동 구성법인의다른과세연도로이월할수 있다. 이와같이b u i l t - i n - l o s s의

공제를 손실이 발생한법인에 한정하는것은이미법인의 소득을초과하는손실

의 공제를 가져오는사유가 발생한 후에관련법인그룹이동 법인을 취득하여다

른 구성법인의소득과상쇄하기위해손실의공제를 사용하지못하도록하기위

한 것이다. 

4) 탐광비공제액의제한(Reg. 1.1502-16)

연결신고기간내에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결구성법인이지출한 이와같은

탐광비는1 0만달러또는4 0만달러에서실제지출한금액을차감한금액중 더 적

은 금액만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5) 회계방법변경에 의한소득조정(Reg. 1.1502-17)

내국세법상과세소득은납세자가그 장부상 규칙적으로소득을계산하는회계

방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게 되는데(IRC 446(a)(b)), 선택적회계방법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그 사업마다다른방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IRC 446(d)). 이

때 회계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I R C

446(e)(f)). 미국에서는1 9 6 6년 이전에는 연결신고를 하는 경우에 모자회사간

회계방법을통일하도록하였으나1 9 6 6년도연결신고규칙의개정으로이 규정은

철폐되었으며각 구성법인이국세청장의동의를얻어선택적회계방법을이용할

수 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회계방법의변경이있는경우그에따른소득항목의

미국에서는

연결신고를하는경우에

모자회사간회계방법을

통일하도록하였으나

1 9 6 6년도연결신고규칙의

개정으로이규정은

철폐되었으며

각구성법인이국세청장의

동의를얻어선택적

회계방법을이용할수

있도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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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필요하게된다. 

6) 기말재고조사수정(Reg. 1.1502-18, 1995년이후폐지)

관련법인그룹구성법인간재고자산판매는내부거래로서그에따른미실현이익

은 그 재고자산이제3자에게매각될때까지 이연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연결

초년도에는기말미실현이익이있는만큼기초환입이없기때문에결과적으로과

세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게되는경향이 있다. 이를방지하는의미에서연결초년

도의기초재고자산에포함되어있는미실현이익을과세소득에포함하도록하였

는데이것이재고조사수정이다. 그러나이와같은재고조사수정은1 9 9 5년 미국

의 연결납세규칙개정으로인하여폐지되었다. 

7) 투자수정(Reg. 1.1502-31, 1.15023-32)

미국의연결과세소득계산의특징을명확히나타내고있는동시에가장복잡한

이론적과제가되고있는것이바로자회사주식양도손익의기초가되는세무장

부가액( b a s i s )의 수정이며, 이를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이라고한

다. 투자수정이란모회사가자회사 주식에 투자한 금액(출자불입금액또는주식

구입금액)이그 투자(자회사주식)의장부가액이되고, 매기의자회사소득의유

보액중에모회사지분비율에대한금액이그 장부가액에가산되며, 자회사결손

중에 모회사 지분비율에대한 금액이 그 장부가액에서 감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Reg. 1.1502-32(a)). 

이와같은수정에따라자회사소득이연결과세소득을증가시킴과동시에장래

의 자회사 주식양도소득을감소시키고, 자회사결손이 그 반대로 작용하도록함

으로써연결자회사의손익이연결과세소득에2회(연결과세소득에산입하는자회

사 손익으로서1회, 연결소득에산입하는모회사의주식양도소득으로서1회) 산

입하는것이배제될수 있다. 

즉 주식의양도소득이되는손익은주식의양도대가에서그 주식의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데, 주식의시장가액에는그 발행회사의손익이 반영되어있

다. 따라서주주단계의주식양도손익에대한과세는연결납세제도적용유무와관

계없이, 주식발행법인단계의법인소득에대한과세와경제적으로중복될수 있다

는 조세이론상의문제가존재하고있는것이다. 결국투자수정은연결납세제도의

투자수정은

연결납세제도의

범위내에서

연결자회사의손익에

기인하는과세중복을

배제하는

법적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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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연결자회사의손익에기인하는과세중복을배제하는법적메커니즘

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투자수정제도는다른국가들의연결납세제도에서는볼 수 없는제도

로서 연결그룹관계의본질을 단일주체 개념에서 파악하려는 미국 연결납세제도

의 기본적구도의특징이라고할 수있다. 

투자수정의계산은원칙적으로각 연결신고연도기말에행하여진다. 원래자회

사 주식의양도등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그 장부가액수정의유무가과세

소득계산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양도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과거의기록에 대하여 장부가액수정을하는것은곤란하기때문에 매기에

계속계산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투자수정은연결자회사주식등에그 자회사에관한순적극수정액이자회사주

식 장부가액에가산되고, 순소극수정액이그 장부가액으로부터감산됨으로써이

루어진다. 순소극수정액이장부가액보다많은경우에는, 그초과액은초과손실계

정(투자장부가액의마이너스항목)으로서계상된다. 해당자회사주식에 대하여

이미초과손실계정이계상되어있는경우에는, 순적극수정액은먼저초과손실계

정을상쇄한후 그 초과액이있으면자회사주식장부가액에계상한다. 그러나모

회사지분비율이1 0 0 %에 미달하는경우는 순적극수정또는순소극수정중에서

지분비율에대응하는금액만이투자수정에의한장부가액의증감액이된다. 

8) 자회사주식양도손실의부인(Reg. 1.337(d)-1, 1.337(d)-2, 1.1502-20)

미국의연결신고규칙에서는연결자회사주식의양도손을원칙적으로부인하는

손실부인규정(LDR: loss disallowance rule)을두고있다. 동규정은1 9 9 1년부

터 시행된 것으로서 연결자회사 주식장부가액에관계되는 투자수정의 메커니즘

을 이용하여자회사자산양도익의연결베이스과세를회피하는행위가가능하게

되자이에대한대응으로서자회사 주식에관한연결그룹손실을제한하려는취

지로입법화된것이다.

손실부인규정은연결그룹멤버가소유한 연결자회사주식에대해서 계상한 양

도손의전액을부인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그손실이built-in-loss, 자

회사취득후의가격인상등 어느것에기인하든관계하지않는다. 또한손실부

인규정의 적용대상이되는자회사 주식의 양도( d i s p o s i t i o n )는 통상의 매매뿐만

손실부인규정은

연결자회사

주식장부가액에관계되는

투자수정의메커니즘을

이용하여자회사

자산양도익의연결베이스

과세를회피하는행위가

가능하게되자이에대한

대응으로서자회사주식에

관한연결그룹손실을

제한하려는취지로

입법화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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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주식에대해서 이득또는손실의전부또는일부가발생하는모든사

상( e v e n t s )을 의미한다. 따라서가치를 상실해 상각손을 계상하는 경우의 손실

에 관해서도손실부인규정이적용되는등 그 적용범위가매우넓다고하겠다.

나. 연결조정항목의제거

순사업결손공제, 자본자산양도손실, 사업용자산 양도손익, 자선기부금 공제,

수입배당 특별공제 등은 연결기준(consolidated base)으로계산되어야 하기 때

문에개별소득의계산상전부제거된다(Reg. 1.1502-12(h)∼(n)). 

3. 연결과세소득의계산

가. 수정항목

앞에서와같은방법으로계산된각 법인의개별과세소득을합산하여연결과세

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개별구성법인의과세소득으로계산되지않고연

결기준으로계산되는항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Reg. 11 5 0 2 - 11). 

1) 연결순양도손익의계산(Reg. 1.1502-22)

연결신고연도에있어서 각 구성법인 자본자산의순양도손익(capital gain net

i n c o m e )은 개별적으로결정되지않고연결그룹전체적인차원에서합산되어연

결순양도손익(consolidated capital gain net income)을구성하게된다. 즉연결

그룹전체적인차원에서자본자산의캐피탈로스(capital loss)는당해연도자본

자산의 캐피탈게인(capital gain) 및순사업용자산캐피탈게인과합산되어 상쇄

된다. 이때상쇄차익이陽(연결순양도소득)이면연결소득에추가되어진다. 그러

나 그 상쇄차액이陰(연결순양도손실)이면그 연결순양도손실은연결순사업결손

과 구분하고, 이전3년간의 연결순양도소득에대하여 소급공제하거나이후 5년

간 연결순양도소득에대하여이월공제하는것만적용된다.  

2) 연결순사업용자산양도손실의 공제(Reg. 1.1502-23)

연결신고기간동안발생한사업용자산의양도손익역시각 구성법인별로개별

적으로계산되는것이아니라연결그룹전체의차원에서계산되어진다. 연결순사

연결그룹전체적인

차원에서자본자산의

캐피탈로스는

당해연도자본자산의

캐피탈게인및

순사업용자산

캐피탈게인과

합산되어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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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용자산의양도손실은통상의사업손실과같이당기의보통소득에서공제된다. 

3) 연결자선기부금공제(Reg. 1.1502-24)

연결그룹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내국세법 제1 7 0조에 규정된 자선기부금공제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s)가허용된다. 연결자선기부금공제의한도

는 실제지출된각 구성법인의자선기부금에전기로부터이월된자선기부금을합

한 금액과 조정연결과세소득의5%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정연결과세소득(adjusted consolidated taxable income)이란각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을조정및 통산하여발생된연결과세소득으로본 항의자선기부금공제

및 아래의 연결수입배당특별공제와연결지급우선배당공제를하기이전과세소득

을 말한다.  

또한 자선기부금 지출연도에 공제한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자선기

부금은연결신고기준에서이후5년간이월공제가가능하다. 

4) 그룹외법인으로부터의수취배당공제(Reg. 1.1502-26)

내국세법 제2 4 3조, 제2 4 4조 및 제2 4 5조에규정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의수

취배당공제는연결신고에있어서도그대로적용된다. 즉연결법인그룹구성원이

외의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 익금불산입(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7 0 % ,

80%, 100%)도연결계산기준에서적용된다. 당해과세연도에있어서 연결수입

배당공제의한도는각종연결공제를하기이전연결과세소득의8 5 %까지이다. 

5) 연결지급우선배당의공제(Reg. 1.1502-27)

내국세법 제2 4 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급우선배당(dividend paid on certain

preferred stock of public utilities)의손금산입역시연결계산기준에따라계산

된다. 공제액은내국세법제2 4 7 ( a )조에규정된방법을원용하고있다. 

나. 연결과세소득의계산

1) 연결순사업손익의상쇄((Reg. 11502-11(a)(1)(2)) 

당해 연결신고연도에서 각 구성법인별로 산출된 개별과세소득과 개별결손이

결손금은동일연도에만

상쇄가능한것이아니고

전후연도에대한

결손금의소급과이월이

연결기준으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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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그룹 차원에서 通算됨으로써각 구성법인의결손금은 다른 구성법인의

순사업이익과상쇄되고상쇄후의이익이연결이익으로서과세대상이된다. 또한

결손금은동일연도에만상쇄가능한것이아니고전후연도에대한결손금의소

급( 3년)과이월( 1 5년)이연결기준으로가능하다. 

2) 연결과세소득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라 계산된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연결과세소득

금액이 된다. 이때그 차액이 陰(연결순결손)이되는 경우에는연결계산기준에

의하여 이전 3년간 연결소득에 대하여 소급공제또는 이후 1 5년간 연결소득에

대하여 이월공제방식이 적용된다(Reg. 1.1502-21). 즉미국의 연결신고규칙

에서는 관련기업그룹의구성기업간소득및 손실을 통산하기위해각 구성법인

의 결손금은다른 구성법인의이익과 상쇄되고상쇄후의이익이 연결이익으로

서 과세대상이 된다. 당해 과세연도에서 소급 및 이월되는 결손금의 공제는 결

손금의 발생연도순으로 가장빨리종료되는과세연도의소득에서차례로 행해

져야한다.

한편이와관련해서결손금의상쇄를목적으로결손기업의주식매수등 조세

회피행위가일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다음의 세 가지규정을두고있다. 

①자회사의취득이결손금공제등에의한탈세또는조세회피를목적으로하

는 것이아니고타당한사업목적을가진것인지의여부를테스트한다. 

②연결납세를하기전의 개별신고연도에발생한구성기업의결손금에대하여는

다른구성법인의소득과는상쇄할수없고 당해법인의소득만을한도로하여

연결과세소득에서공제하는것을허용하는개별신고제한연도규정이있다. 

③연결신고소유지분의변화에관한규정으로법인주주의5 0 %를 초과하는변

동이있는경우결손금의차기이월을제한한다.

Ⅴ. 미국 연결납세제도상연결세액의 배분구조

1. 연결세액의계산

연결과세소득에대한세액은개별신고소득세액과같이아래의순서에따라계

결손금의상쇄를

목적으로결손기업의

주식매수등

조세회피행위가일어나는

것을방지하기위한

규정을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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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다(Reg. 1.1502-2). 

① 연결과세소득에대한기본세액(IRC 11) 및연결대체미니멈세액(IRC 55)

② 동족지주회사세(IRC 541)

③ 동족지주회사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이익세(IRC 531, Reg.

1 . 1 5 0 2 - 4 3 )

④ 일반사업세액공제(IRC 40∼51), 외국세액공제(IRC 901∼905), 기타연결

베이스세액공제(IRC Ch.1, Subchapter A. Part Ⅳ)

2. 연결세액의배분

연결신고서의제출, 세액납부등은전부모회사가행하게되는데, 이때모회사

는 자회사의신고납세에관한대리인( a g e n t )으로서의지위에 서는것이며( R e g .

1.1502-77(a)), 모회사가납부하는연결세액은연결그룹의각 구성법인에게배

분되어 부담하게된다. 각구성법인에대한연결세액의부담기준에대해서는 내

국세법및 연결신고규칙에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그룹의각 법

인의합의에의하여각 구성법인의부담액을정하게된다. 

그러나실무에서는세무이익잉여금(E&P: earnings and profits) 계산상배분

기준에 의하여 각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결정되고 있다. 즉, 내국세법은

각 구성법인지불배당의원천이되는세무이익잉여금계산상의세액배분기준(개

별소득비례법, 개별세액비례법, 증감세액비례법, 국세청개별승인법)을규정하고

있다(IRC 1552(a), Reg. 1.1502-33(d)). 

3. 세무이익잉여금의계산

세무이익잉여금은 과세소득 계산을 기초로 계산되는 당기배당가능소득이다.

법인이 세무이익잉여금으로부터 분배한 금액이 배당( d i v i d e n d )이 되고( I R C

316(a)), 법인주주에관해서는총소득액에산입함과동시에소유주식비율에따

라 소득공제가적용된다(IRC 61(a)(7), 243). 이에반하여법인의세무이익잉여

금을 초과하는 분배는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고, 수취주주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우선 공제되어(비과세), 그것을초과하는 액수는 주식양도익(전액과세)이된다

내국세법은

각구성법인

지불배당의원천이되는

세무이익잉여금계산상의

세액배분기준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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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C 301(c)). 

세무이익잉여금계산에있어서는내국세법에아래와같은네 가지기준이규정

되고, 연결그룹은그 최초의 연결신고서에어느것에의하는지를선택해야 한다

(IRC 1552(a)). 연결그룹이선택을하지않은경우에는아래의① 개별소득비례

기준에의하게된다(IRC 1552(b)).

①개별소득비례 기준: 각 멤버로 귀속하는 연결과세소득에 따라 연결세액을

배분하는방법

②개별세액비례 기준: 각멤버가개별신고를한 경우의과세소득에의거세액

의 비율에따라연결세액을배분하는방법

③증가세액배분기준: 각멤버의연결에의해증가한세액을연결에의해세액

이 감소한각멤버에게비례적으로배분하는방법

④기타국세청장의승인을받아선정한방법

Ⅵ. 시사점

1. 기업집단의경제적 일체성 중시

미국에서 연결납세제도가도입된 역사적인 배경은 자회사를 만들어 초과이윤

세를회피하려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였다. 그러나점차연결납세제도는조세회

피방지가 최고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기업들이주식소유를통해서지배종속관계를구축하고있는경우이러한 기업

집단을구성하는기업들은법적으로독립적인경영형태를취하고있지만경제적

으로는하나의동일한경제주체로볼 수 있다. 따라서법적으로독립한각 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단일의 법적주체의 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그룹으로서의납세

부담능력을계산하고이에대하여과세해야한다는것이미국연결납세제도의기

본 논리이다.

실질소득이 동일하면 동일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타당하다고볼 때, 기업

집단은 실질적으로단일법인으로경영되는 경우와 동일하며, 그집단을 한 개의

사업단위로과세하는원리가「건전·공평·편리」하다는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를만들어

초과이윤세를회피하려는

것을방지하기위해서

도입되었으나

점차조세부담의

공평성을달성하려는

수단으로인식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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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감소의 위험감수

미국에서1 9 3 4년에연결납세제도가폐지되었던가장큰 이유는 연결납세제도

가 다른 멤버의 소득을 상쇄하기 위하여 그룹멤버의 결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수입결손이발생하였다는것이었다. 

그러나1 9 4 0년에연결납세제도가부활한이유는경제적으로일체성을가진기

업집단을분리하여따로과세하는것이비합리적이라는인식이팽배하게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집단을바라보는과세당국의관점이법적실체개념보다는경제적

일체성에 중심을 두게 되면서 조세 감소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개별기업 단위

과세를기업집단단위과세로전환하였던것이다.     

3. 연결납세제도의선택권 부여

미국에서연결납세제도가1 9 1 7년 처음시행될 때에는제1차세계대전전비조

달을위해만들어진초과이윤세(excess profits tax)에의한누진세율과세를기업

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강제적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1 9 3 4∼1 9 4 0년

동안연결납세제도가폐지된기간을제외한1 9 2 1년 이후부터연결납세제도를납

세자가선택할수 있도록하였다. 

반면일단연결납세제도를선택하면모든해당자회사를연결납세신고해야한

다. 해당 자회사 전부를 강제로 대상화하면번잡한 실무를 야기함에도불구하고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개별법인의 결손금이 다른법인의 이익과 상쇄되고 상쇄

후의이익이연결이익으로서과세대상이되기때문에특정자회사만을임의로선

정할수 있도록하면조세회피를목적으로사용될수 있으므로자회사전부를포

함하도록강제하였다. 

또한 한번선택한 연결납세신고는계속 의무화하고있다. 연결납세를계속 의

무화하지 않는 경우 그룹은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연결납세를중단했다가필요시다시시작할수도있을것이기때문이다. 

기업집단을바라보는

과세당국의관점이

법적실체개념보다는

경제적일체성에중심을

두게되면서조세감소의

위험을감수하고라도

개별기업단위과세를

기업집단단위과세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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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주비율의완화

미국에서 연결납세제도의적용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범위는 초기에는 의결권

주의 지주비율 9 5 %였으나, 1954년에는그 비율이 8 0 %로 낮추어졌다. 연결납

세제도는멤버회사주주의이익분배액에까지변동을미치므로경제적일체성의

의미를 경영지배력만이 아니라 법적인 지분청구권까지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100% 지주비율을기준으로하는것이가장합리적일것이다. 프랑스의95% 지

주비율, 오스트리아의100% 지주비율(운용상으로는99%) 및초기미국의9 5 %

지주비율은그러한사고에기초하고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원리와같이 경영지배라는관점에서는독일처럼 50% 초

과 지배를 기준으로하는국가도 있다. 소수주주는일반적으로경영지배력을가

지지않고지분청구권자로서만기능하므로연결납세제도에의하여도소수주주의

지분청구권에큰 변동을주지않는다면연결납세제도적용의지주비율을완화할

수 있는것이다. 미국의경우는독일만큼지주비율을낮추지는않았지만, 연결납

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주비율을 8 0 %로 낮추었다. 더구나미국

에서는 스톡옵션제도가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의도입초기처럼

높은지주비율을유지할수없었을것이다.

5. 내부이익의이연

내부거래손익을제거하는방법은두 가지이다. 첫째, 내부거래가격을매도측의

장부가액으로보고매수측이그 장부가액을이어받는방법이다. 그자산의 외부

양도, 감가상각 등에의한 손익은 별도의 조정이 없는 한 매수자측에 귀속된다.

둘째, 연결납세신고를하여 연결구성법인간에이루어지는 내부거래로부터 발생

하는손익은연결그룹이외의법인에게자산이매각될때까지미실현상태로매수

자측에이연시키는방법이다. 이연된손익은추후그 실현에따라상각자산, 할부

채권및 할부판매, 처분자산의이연된손익에관한규칙에의해서환입된다.  

미국에서는 당초 첫번째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1966년두번째 방법으로 전환

하였다. 그이유는내부거래손익이연결소득계산의단계에서는소거된다고하더

라도최종적으로연결신고세액의부담이최종적으로는그 연결그룹에속하는개

소수주주는일반적으로

경영지배력을가지지않고

지분청구권자로서만

기능하므로

연결납세제도에

의하여도소수주주의

지분청구권에큰변동을

주지않는다면

연결납세제도적용의

지주비율을완화할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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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인에배분되기때문에, 어떤개별법인에귀속되는것인지를 명확히 정해놓

을 필요가있었던것이다. 

6. 자회사신고납세에 관한대리인으로서의모회사

미국에서 연결세액의납부는 전부모회사가 행하게 되는데, 이때 모회사는 자

회사의신고납세에관한대리인으로서의지위에선다. 모회사가납부하는연결세

액은연결그룹의각 구성법인에게배분되어부담하게된다. 각 구성법인에대한

연결세액의부담기준에 대해서는 내국세법 및 연결신고규칙에서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않으나, 실무에서는세무이익잉여금(E&P) 계산상배분기준(개별소득

비례법, 개별세액비례법, 증감세액비례법, 국세청개별승인법)에의하여 각 자회

사가부담해야할 세액이결정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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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주요한정책과제를파악하기위해서는‘투입

한 비용에비하여그에상응하는(건강증진)효과를국

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Is it worth what it

c o s t s ? )’를 알아볼 필요가있다. 치른비용과얻게되

는 편익을비교함으로써제도의효율성과형평성을평

가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는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

와준다.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효율과 형평의 측면

에서여러 가지구조적문제가지적될수 있다. 

약 2 5년 전에설계된현행건강보험제도는그간의경

제·사회·인구적요인의변화및 질병패턴의변모등

을 반영하지 못하여 낡은 것이되어버렸다. 비록건강

보험이평균수명의연장, 영아사망률의하락등 국민건

강지표의개선에어느정도기여한측면은인정되나구

조적문제가누적되어사회적비용이사회적편익을크

게 초과하고있다고분석된다. 무엇보다도행위별수가

제도와후불제(後拂制) 진료비지불제도를특징으로하

고 있는현행사회보험제도는수요·공급양면에서도

덕적해이를조장하고있기때문에의료비증가를부풀

리고있다. 그결과보험재정이최근들어구조적인위

기를맞이하고있다.       

한편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양측의 비용

의식결여, 의료서비스와의약품의과다 이용 조장경

향 등 제도적인 결함과 다른 한편으로 의료기술의 발

전, 생활 행태와 관계되는 만성퇴행성 질병의 증가그

리고노령인구의증가, 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패턴의

다양화, 고급화추세등에의해의료이용강도가지속적

으로높아지면서의료비가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여

기에의료보험통합및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정책실

패로인한거품이 가세되어보험급여비가방만하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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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있다. 그러므로정부는앞으로정책의우선순위

를 ① 의료비 억제와 ② 보험재정기반의 확충에 두고

국민들의 의료니드( n e e d )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

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OECD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건강

보험의현 주소를파악한다음구조적문제점을제시해

보고자한다. 이어서주요정책과제를추출하고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수 있는건강보험의개혁방향을논의

할 것이다.

Ⅱ. 건강보험의 현 주소

의료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공급자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결정과정을 주도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의의도혹은입장과는관계없이의료공

급자가 일방적으로수요와 공급을결정하는특색이있

다.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성, 즉 가려진 특성( h i d d e n

characteristics) 때문에역(逆)선택 현상이 일어나기

도 하며대리인인의사가본인인소비자의이익보다자

신의이익을 추구하는과정에서도덕적 해이가발생하

기도한다. 

우리나라의보건의료시장은매우비효율적이고불공

평하여 어떤 학자는 건강보험제도가 거대한 의료비할

인제도에불과하다고혹평한다. 이런평가가나오는이

유는우선국민의료비가매우방만하게증가하고있는

데 이용자와공급자모두비용의식이희박하여의료비

의 낭비가 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유도수요(induced demand) 창출행위와밀

접한관련을 맺고있으며, 소비자가의료이용시점에서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본인부담분만 지불하며

나머지 비용을 제3자가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적 특색

과도관계된다. 그결과보험급여비가급속히상승하여

보험재정은 최근 심각한 정도의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유도수요를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선도하고 환자가 따르면

서의료비가거품처럼불어나고있다. 

의사들은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환자를 살려

야 한다는 방향으로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이들에

게는일반적으로비용의식이결여되어있으며적은돈

으로경제적인치료방법을개발하는데 부족함이있다

고 평가된다. 더불어이들은 대부분 경영에 대한 전문

성을구비하지못한채 비용효과적인집단개업보다는

단독개업방식으로의료기관을운영하는등 낭비요인이

많다고분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료계는계속하

여 의료보험수가의인상을요구해왔으며일부의사들

은 미국의수가수준을 거론하면서이상주의적진료환

경을요구하고있기까지하다. 그리고많은의료기관들

은 경쟁적으로 고가(高價) 의료장비를무분별하게 도

입하여각종임상검사를장려해왔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들의건강에 대한

관심이높아지고있음에비추어건강을 증진시키기위

한 지출은 투자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우리나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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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평가된다.



민의의료이용패턴을보면비용의식이매우약한편이

다. 더욱이건강보험의급여체계를보면비용효과적인

예방의료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알 수 있다.

그 결과국민들은 건전한 생활관습의실천, 규칙적 운

동, 정기적 건강진단, 만성성인병에 대한 조기검진과

교육등 장기적으로보아비용이적게드는예방의료와

건강교육보다는 병이 발생한 다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 또는재활에 열중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서비스에치중해왔다. 

1 9 9 8년 현재한국국민의보건의료에대한지출수준

은 1인당 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다른 O E C D국가

들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필자의예상으로

국민의료비수준의증가는IMF 사태의발생을전후한

수년간 소강상태를보인후 2 0 0 0년과2 0 0 1년에는 급

격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지난1년여에걸쳐단행된

대폭적인수가인상과수진율의빠른상승에힘입어보

험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의료비 증가를 가속시킬 것이나 최근들어 G D P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있으므로‘국민의료비/ G D P’

는 앞으로크게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공공보건의료의역할이미흡하고건

강보험의급여수준이낮아다른O E C D국가들에비하

여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이 크다. 한국국

민들이건강보험으로부터받게되는실효(實效)급여율

은 50% 미만으로 O E C D국가들의 7 3∼90% 수준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편이다. 이미세계은행도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세계에

서 가장높다. 제도시행초기보험재정에주는압력을

최소화한다는명분아래보험급여외진료항목, 선택진

료항목(소위 말하는 특진) 등을 두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급여지출을절약해 왔다. 그 결과개인이 부담

해야 할 의료비(보험료 제외)는 평균적으로 전체의료

비의 약 1/2 이상에 달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

을 안겨다 주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계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경우 소액진료를 제외한다면 집안에 환자가

생길경우예비적동기의저축만으로는감당하기어려

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된다. 따라서이를테면

다른급여내용을변경하지않은채 소액외래진료에대

한 본인부담상향조정을통한급여수준의삭감은 형평

측면에서 볼 때 의료보험정책의 후퇴라고 해석될 수

있겠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부문은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문지기( g a t e k e e p e r )로서 일반의(一

般醫)가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의 역할이 크게 부진

한 실정이다. 여기에 과다한 전문의 지망 경향이라는

한국적 특징이 부가되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

되지못하고 있다. 그 결과의료공급의효율이 낮아지

고 있다. 반면민간부문의비중은 비대하여정책 수립

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개업전문의와

대형병원에는너무많은환자들이집중되고있어규모

의 불경제를보여주고있기도하다. 이와함께의사의

도시집중경향도지역간의료서비스의공평한접근이

라는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으로지적된다. 또한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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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효과적인 협력과 분업, 한방과 양방의 역할분

담도의료공급의효율제고와관련하여주요과제로제

기되고있다.

보험재정의안정을위한수입(收入) 증가노력이절실

하게요구됨에도불구하고지역보험의경우모든자영

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국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비

효율을 시정하지 않고있다. 매우 긴급한 경우에 직면

하여 단기성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정부 재정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은 옳지않다. 이는 의료서비스이용에 있어서 정

부에대한의존심을조장할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경

우 간접세수입의비중이 높아조세수입이소득역진적

인 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국고지원의제도화에

도 불구하고심각한재정불안정에시달리고있는일본

의 선례를 보더라도국고지원은타당하지않다고평가

된다. 

지역보험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할 것이며여기서절감한재원을가지고1차의

료의강화, 예방의료의확대보급등 공공의료의확충과

저소득층의의료지원확대를위해사용할 경우사회적

편익을증가시킬수 있을것이다. 이를위해만약추가

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소비세 인상이나 죄세( s i n

t a x )방식으로조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왜냐하면소

비세는 효율적 자원배분이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측

면에서다른조세에비하여상대적으로작은규모의부

담을초래하기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상승, 만성성인병의증가와 함께 노인의

료비가점점빠르게늘어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노인의료와장기고액진료에대한대책이 전혀없는실

정이다. 이는특히저소득층에게무거운경제적부담을

안겨주고있어경종을울려주고있다. 참고로우리나라

6 5세 이상노인의평균의료비를6 5세 미만1인당평균

의료비와비교해보면2 0 0 0년의경우약 3배수준으로

제고되고 있어 OECD 주요국의평균 수준에 거의 접

근하고있다. 앞으로노인의료비는인구의고령화와함

께급격한상승이예견되고있다. 

보험자인국민건강보험공단은피보험자인국민을위

해 의료 이용상 편의도모라든가 소비자 권익보호 등

바람직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보험자의 역할을 자의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나

관료주의성향에다 전통적으로 의료계와 친밀한 관계

등으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의 건실한 발전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건강보험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

해 왔기 때문에 비효율과 낭비가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

다. 또한 의약분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약제비의 비

중은 여전히 다른 O E C D국가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준을보여주고있다. 최근에는의료분쟁사고가급속

히 증가하고 있어이에대한대책또한시급히 요구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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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

가야할것이며여기서절감한재원을가지고1차의료

의 강화, 예방의료의 확대보급 등 공공의료의 확충과

저소득층의의료지원확대를위해사용할경우사회적

편익을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Ⅲ. 주요 정책과제와 제도개혁의 기본방향

제반구조적 문제점과 향후예상되는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국가전체적으로나국민개개인의입장에서볼

때 의료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①‘현재지출하고 있는국민의료

비를어떻게효과적으로억제해나갈것인가’와 ②‘앞

으로의 의료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나

개인평균적으로어떻게가장경제적인방안을마련할

것인가’에 대한대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그러므로정부는 중장기적시각에서경제·사회·인

구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국민경제 발전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상응하는종합적인제도개혁방안’을 수립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의료비 억제방안

과 점진적인 보험재정기반 확충을 양축(兩軸)으로 인

센티브구조를정립하는정책을 주요내용으로한다. 이

는 현재 쓰고 있는 의료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야 할

뿐만아니라앞으로 추가적으로조달해야할 의료비를

가장경제적으로조달해야할 것이라는점을강조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의료비의억제와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

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비의 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진료비지불제도의개혁과수가체계의개선

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의료공급자 및 의료이용자의

비용의식증대를 위한유인구조설정이필요하다. 또한

편익-비용의비율이높은예방의료의확대실시를통하

여 건강증진을도모한다면상당한정도의의료비를절

감할수 있을것이다. 더불어일반의를증대시킬수 있

는 인센티브제공과 함께공공의료를확충하여1차진

료를강화하는한편주치의제도를실시해나가야할 것

이다. 나아가서의료전달체계를확립하여적절한 단계

에서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비용효과적이라고평가되고있는대체의료

를 육성함으로써 서양의료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거나

또는보완적서비스제공을통하여진료비절감을도모

할 수있을 것이다. 

재원조달기구로서사회보험의재정이파탄을 맞이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사회보험은그 자체한계를 드

러내고있다고평가된다. 더욱이앞으로의료비증가는

필연적이므로 비용 효과적인 의료저축계정( M e d i c a l

Savings Accounts, 줄여서MSA) 등보충적재원조달

기구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

된다. 독점적폐해와관료적비능률, 그리고조직의거

대화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재원조달기구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발전에 신선한 충

격을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더불어 민간

의료보험은고소득층을겨냥한고급의료서비스제공과

개호(수발)서비스의 공급체계 개선에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기본적인의료서비스는

공적의보에서커버하고본인부담분과장기진료를요하

는 중증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의료저축계정이커버하

5 0 2 0 0 1년7월호

〉〉특별기획

‘현재지출하고있는국민의료비를어떻게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인가’와‘앞으로의 의료비를 조달함에

있어서국가전체적으로나개인평균적으로어떻게가

장 경제적인 방안을마련할 것인가’에 대한대책이절

실히요구된다.



여 보충적 역할을담당하도록하는이원체제의구축이

장기적인관점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이로써건

강보험의내용충실과국민의 의료니드를비용효과적

으로충족시키는데기여할수 있을것이다. 

또한‘현재와앞으로의경제·사회적여건변화에비

추어국민들의욕구를어떻게 효율적으로충족시켜나

갈 것인가’가 주요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최근국민

들의건강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고신세대를중심

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고급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국민들에게선택의 폭과기회를 증진시켜나가

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 장기고액진료의경

우 본인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액진료의 본인부담을 높

여 나감으로써건강보험의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향

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쟁원리의 창달을

통하여 소비자후생을증대시킬수 있도록 시장기구의

역할을 살려나가는정책방향이바람직하다. 또한의료

서비스 질의제고를위한유인구조를체계화시켜나가

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및 개호대책이중요한 정책과

제로부각되고있음에비추어 일본처럼장기적인안목

에서 사회복지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제의

한다.

의료비의 낭비를 경감시켜 주는다른 하나의 방편으

로 비용의식적인의료공급체계의확립이요청된다. 우

선 경영효율을높이기위해전문경영인육성과회계의

투명성을확보해나가야한다. 더불어진료내용의부분

적 공개와 의료서비스에대한부분적인광고허용등으

로 의료제공자간 경쟁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을 제

고하여 낭비요인을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주간수술센타(daily surgery center), 휴가병동등 대

체의료기관을개발하는방안도 비용절감을위해서 유

익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이 요청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호의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는보험자의역할이제고될필요가 있

는데 무엇보다도 의료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병력기록과 소비자 의료정보를 수록하는 국민건

강수첩을작성하여배포하도록요망한다. 보험자의역

할과 관련하여 독일은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그늘에서 탈피하

여 의료계와의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비효율

이나부조리의 제거에도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효율 증진 노력을 촉

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보건복지부는보험

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중

재를 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한하여

개입하여문제해결을 돕도록분명한입장을천명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의운영이전문가들로구성된효율적인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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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식적인의료공급체계의확립이요청된다. 우선

경영효율을높이기위해전문경영인육성과회계의투

명성을확보해나가야한다. 더불어의료제공자간경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을 제고하여 낭비요인을 줄

여나가야할것이다.



것인가? 지금보다는분명히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

임에틀림없다. 그러므로정부는 전문인력을보강하여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호소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일

관성있는건강보험개혁의청사진을제시할것이요청

된다.

또한국민들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필요한 의료를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비

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관습을 정립해 나가야’할 것

이다. 건강보험제도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꼭

필요한 의료만을선별하여이를비용의식적으로이용

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내건강은 내가 지키고 관리한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상응하여 보험재정에 응분의 기여를 하

겠다’는 책임의식을 기르도록 고취되어야 한다. 이로

써 국민들은‘보험급여는다른사람의 돈이아니라 바

로 내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쓴다’라는절약정신

을 함양해나갈수 있을것이다. 더욱이건강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바른식생활과건전한 생활태도를배양

해 나가는노력도중요하다.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경험은 우

리에게 값진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싱가포르정부

는 보건의료부문의주요목적을① 적극적으로예방의

료를 보급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권장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국민을만들어나간다② 최대한비용을의식

하여의료비를쓰도록인센티브를제공한다, 로설정했

다. 이를위하여개인의책임을강조하면서노인의료비

를 비용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가난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누구도

방만하게의료를 이용해서는안 된다’는 점을다 같이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취지에서싱가포르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전

혀 없는 의료저축계정을도입하였다. 이와함께 ① 소

비자의자유로운선택② 스스로의행동에대한책임성

과 신뢰성의강조③ 가능한범위까지의료시장의경쟁

고취 그리고 ④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수용할

수 있는최저수준의의료서비스의최종적제공자가되

어야한다’는 네 가지기본실행원칙을정립하였다. 이

원칙들은주로소비자와의료기관및 의료인력으로하

여금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신뢰받을 수 있게끔 행동

하도록촉구하기위한것이었다. 이싱가포르의경험을

참고하여보다나은제도를이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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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꼭 필요

한 의료만을선별하여이를비용의식적으로이용하는

자세를갖추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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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위기의원인분석을위한소고

올해로 우리나라에 공적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 4

년, 전국민건강보험이달성된지 1 2년이되었다. 공적

건강보험이도입된 지 불과1 2년만에 전국민건강보험

을 달성한것은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을만큼급속한

진전이었다. 그러나최근건강보험재정이급속하게소

진되면서지급불능사태에직면하게되자그 동안일각

에서만 논의되던건강보험제도의급속한 도입및 확대

에 대한재평가가쟁점으로부상하고있다. 

과연 건강보험의 급속한 확대과정에서 어떠한 문제

점이 내재되어 왔으며, 최근의 재정위기가 이러한 태

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가, 건강보험의 재정안

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들이우선

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등을 짚어보아야 할 시점

이다.

본고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들의 현실 적

합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고

자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진단은크게나누면다음세 가지로대분된다. 첫

째는‘구조적문제론’으로 건강보험 태동기부터 우리

건강보험에내재되어온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

인인바의료서비스이용에비해보험료부담이적기때

문에, 즉저부담-고급여구조때문에 발생했다는시각

이 있다. 둘째는‘건강보험 통합책임론’으로 유사한

시기에 추진된 건강보험 통합이 주원인이라는시각이

있다. 셋째는‘의약분업책임론’으로2 0 0 0년 7월시작

된 의약분업이 의보재정 파탄의 주원인이라는시각이

있다.

1. 구조적문제론

구조적 문제론은 건강보험시작 당시보험저항을우

려한군사정권이소비자의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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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하게 소진되면서 지급불능

사태에직면하게되자그동안일각에서만논의되던건

강보험제도의급속한도입및확대에대한재평가가쟁

점으로부상하고있다.



보험료 노선을유지해온것이재정파탄의가장근본적

인 원인이라는것이다. 즉, 그동안소득증가, 의학기

술 및 장비의 발달, 급여확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

해 진료비는급증해왔으나, 이러한자연적증가요인에

의한급여비증가를충당하기위해필요한보험료인상

이 적기에이루어지지않아재정소진이 가속화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이러한구조적문제론은1 9 9 5년 이후지속되

어온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설명하는 가설로는 상당

한 설득력을 확보하지만, 올해의 급속한 재정 소진을

설명하기에는역부족이다. 왜냐하면건강보험재정수지

는 [그림1 ]에서나타나듯이1 9 9 5년 이후2 0 0 0년까지

는 완만하게악화되어온반면2 0 0 1년에이르러는이러

한 추세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악화되는

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그림2 ]에

서 분명하게나타나듯이올해의 재정소진은수입측요

인보다는지출측 요인에의해주도되었다고보는것이

타당하다. 1995년이후재정지출증가율이재정수입증

가율을지속적으로상회하여온것이사실이나그 격차

는 완화되어 1 9 9 9년과2 0 0 0년에는 거의격차를 보이

지 않고있다. 그러나2 0 0 1년에는수입은예년의증가

세를 시현하는 반면 지출은 약 4 0 %의 증가세를 시현

할 것으로예상되고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구조적 문제론의핵심이 재정

지출증가가인구고령화, 급여범위확대, 소득증가, 의

학기술의발달등 자연적인증가요인에의해이뤄진다

고 본다는데 있다. 그러나연간4 0 %를 상회하는재정

지출의 증가를 이러한 자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구고령화및 소득 증가는 예년의 추세를 벗

어나지않고있으며, 급여확대역시2 0 0 1년에는전혀

계획되어있지않을뿐 아니라오히려소액질환에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급여 축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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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보험재정수지 추이

[그림2] 건강보험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가율

구조적문제론은1 9 9 5년이후지속되어온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설명하는 가설로는 상당한 설득력을 확보

하지만, 올해의급속한재정소진을설명하기에는역부

족이다.



지출증가요인이라기보다는감소요인이다.  

요약하면, 자연적인증가요인에의한지출증가를충

당하기에필요한보험료 인상이적기에 이루어지지않

아 재정이 고갈되었다는구조적문제론의논의는실증

적 증거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     

2. 건강보험통합책임론

건강보험재정위기의원인에대한두 번째시각인건

강보험통합책임론은크게세 가지논리에기초하고있

다. 첫째, 수입 측면에서 건강보험 통합과정에서 발생

한 보험료납부저항이징수율하락으로연결되고결과

적으로 보험료수입이감소하여재정고갈이 초래되었

다는 것이다. 둘째, 지출측면에서는 조합의 이기주의

로 인해재정낭비가발생하여재정고갈이초래되었다

는 것이다. 즉, 통합을앞둔직장조합이증가하는재정

지출에 직면하여보험료 인상으로대처하지않고적립

금소진으로대처하고, 의료서비스이용에 있어서 피보

험자의 도덕적해이가증가하였기때문에 재정고갈이

초래되었다는것이다. 셋째, 통합이후공단의조직축

소 노력이 미흡하여지출절감효과가미흡하였기때문

에 재정소진이초래되었다는것이다. 

물론 건강보험통합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못하

고 오히려보험저항, 조합이기주의, 재정낭비등을초

래한측면이분명히있다. 통합을추진하였던논리적인

근거는심각한조합간재정격차를해소하고, 일관성있

는 보험료부과체계의적용을통해직역간형평성을제

고하고, 단일조직으로의통합을 통해관리운영비절감

및 위험분산강화를도모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자영자의 경우 인구학

적 특성및 경제·사회적인특성에 근거한추정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부과기준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일어나고, 보험료납부거부운동으로번져갔다.

결과적으로보험저항을야기하고징수율하락을 초래

하였다. 동시에통합을앞둔흑자조합들이보험료인상

대신적립금소진으로대처하면서재정이악화된 측면

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공단조직의 효율화가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조직통합을통한관리운영비절감효과가가시화되지

않았다. 

즉, 건강보험통합이보험재정을악화시킨측면은분

명히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으로

인한 재정 악화효과가 최근의 재정 소진을 설명할 수

있을만큼막대한규모였다고보기는어렵다. 왜냐하면

보험료수입은1 9 9 8년에증가율이하락하는양상을보

이다가경기회복이후급증하는패턴을 보여주고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통합책임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실증적 증

거로거론되는1 9 9 8년의보험료수입급락은건강보험

1차통합의영향이라고만보기는어렵다. 1998년의보

험료수입급락은주로경제위기의영향으로, 통합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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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추진하였던논리적인근거는심각한조합간재

정격차를해소하고, 일관성있는보험료부과체계의적

용을통해직역간형평성을제고하고, 단일조직으로의

통합을통해관리운영비절감및위험분산강화를도모

한다는것이었다.



행된 1 0월 이후뿐 아니라 통합 이전인 상반기부터 보

험료수입의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는 사실이이러한

반박을논리적으로지지하고있다. 더구나최근에는통

합 이전의보험료수입증가율을상회하는증가세가시

현되고 있어건강보험통합책임론이주장하는바와상

반되는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즉, 올해의보험료 증가

율은1 9 . 7 %로 예상되고있어최근5년간의연평균증

가율인1 5 . 1 %를크게상회하고있다.  

관리운영비의절감이미흡하였다는지적은타당하나

이 역시 2 0 0 1년의급속한 재정 고갈을 설명하지는못

한다. 전체 지출중 관리운영비비중은 5% 내외에 불

과하여 관리운영비가 절반으로 감소하여도 전체 적자

폭에는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건강보험 통합으로인해재정 고갈이 초

래되었다는통합책임론은실증적인증거를확보한다고

보기어렵다. 그러나이는건강보험통합이바람직하다

는 것을의미하는것은결코아니며, 다만최근의재정

고갈이건강보험통합보다는다른요인에의해주도되

었다는것을의미한다. 

3. 의약분업책임론

건강보험재정위기의원인에대한세 번째시각인의

약분업책임론에는사실상의약분업이라는제도자체가

건강보험재정을 증가시켰다는 시각과 준비가 덜된 의

약분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이 주원인이

라는 시각이 대치하고 있다. 즉, 전자는 의약분업이라

는 제도자체가종전에는약국만이용하던환자의의료

기관방문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급여비가 증가할 수밖

에 없다는것이다. 후자는의약분업제도자체에내재하

는 비용증가요인은단기적과도기적현상에불과한것

으로장기적으로는의약품 오남용의감소를 통해상쇄

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자체보다는의약분업강행과정에서단행된연 50% 내

외의 수가 인상, 진료행위 증가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게인상된일부수가항목등이재정소진을초래

했다는것이다. 

전자의 시각은 의약분업 자체의 실패, 즉 제도 실패

론(policy failure)인반면후자는시행과정의실패, 즉

시행실패론(implementation failure)에해당한다. 이

와 같이보다구체적인재정증가원인에대해서는상반

되는견해를보이고있으나, 의약분업을계기로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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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책임론에는사실상의약분업이라는제도자체

가 건강보험재정을 증가시켰다는 시각과 준비가 덜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곡이 주원인

이라는시각이대치하고있다.

[그림3] 보험료수입의 추이



험재정이소진되었다는점에서는맥을같이하고있으

므로본고에서는하나의범주로다루기로한다. 

의약분업을 계기로 재정 고갈이 급속하게 진행되었

다는추론은 다음과같은실증적인증거들을확보하고

있다. 우선 전체 재정지출의 9 5 %를 차지하는 급여비

지출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0년 상반기와 급여비가

급등하는2 0 0 1년 상반기를비교할경우입원진료비는

9% 증가한 반면 외래 진료비는 7 2 %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인구 고령화, 국민소득의 증가, 급여범위의

확대등 자연적인증가요인은입원과 외래에공통적으

로 작용하는 반면 입원과 외래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이 시기의 변화는 의약분업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도

자체의 문제이든 시행과정상의 문제이든 의약분업과

관련된요인에 의해급속한재정소진이야기되었음을

시사한다.  

의약분업이 급여비의 급등을 초래한 근저에는 제도

자체적 요인과 실행실패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 원래 의약분업은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

한 국민의료비절감을도모하는것으로기대되었다. 그

러나 의약분업의 이러한 재정 절감효과는 장기적으로

는 시현될 가능성이있어도 단기적으로는재정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첫째, 기존의약국 방문환자

중 전문의약품구입환자에게처방전발행을 위한의료

기관방문이의무화됨으로써진찰료, 처방료등 의료기

관 방문관련비용이발생하게된다. 둘째, 이러한약국

환자의 경우 종래에는 건강보험 청구가 부진하였으나

의료기관방문에따라건강보험청구가 거의자동적으

로 이루어짐으로써소비자 본인부담중 상당부분이건

강보험재정부담으로이전된다.

물론 첫 번째 경우는 신규비용의발생인 반면 두 번

째 경우는 신규비용의 발생이라기보다는 비용부담 주

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문제점으로 인식하기는 어렵

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약분업제도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증가시키는측면이있음은자명하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르는 정상적인 재정지출의증

가 이외에의약분업시행과정에서발생한왜곡들도재

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의료계의반발

을 무마하기 위해 누적기준으로 총 4 9 %의 수가 인상

이 이루어졌는데, 수가인상은즉각적으로급여비지출

을 증가시키게된다. 49%라는수치는진료행위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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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 분석을 위한 소고

[그림 4] 급여비내역별 변화

원래의약분업은의약품의오남용방지를통한국민의

료비절감을도모하는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러나의약

분업의 이러한 재정 절감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시현될

가능성이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재정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있었다.



료기관종별 빈도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평균이

기 때문에 이러한 빈도수 차이를 감안할 경우수가인

상률은5 0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수가의 상대가격구조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조정됨으로써 직접적인 가격효과에 덧붙여

수량효과까지발생시킨다는점이다. 예를들면, 의약분

업을 전후하여 원외처방전 발행에 수반되는 의료공급

자의수입증가가처방일 1일 기준으로5배 이상증가

하였다. 이러한유인구조의변화를 의약분업을전후하

여 건당 평균 처방일수가 48% 증가한 직접적인 계기

로 해석할수 있다. 왜냐하면, 건당평균처방일수의증

가는의약분업제도자체적요인과는무관하다고볼 수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왜곡된 수가구조의 영향으

로 해석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유인구조의변화에 의한 처방전 발행증가는

단순히 원외처방전 발행료만이 아니라 처방에 수반되

는 조제료 및 약국수기료 지급도 증가시키게 되는데.

조제료 및 수기료는 의약분업 이후 1일 기준으로 약

4 . 8배 증가하였다. 즉, 원외처방에 대한 대폭적인 수

가 인상이일차적인재정부담으로작용할뿐 아니라처

방건수의 증가, 조제료·수기료의지급등이보험재정

에 이차적인부담으로작용하게되었다.

4. 소 결

본고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실증적인관점에서고찰해보았다. 본고의취

지는건강보험재정위기를한 가지요인만으로설명하

려는데 있는것이아니라재정위기를직·간접적으로

촉발한 여러가지요인중 가장주된요인이 무엇인지

를 규명하려는데 있다. 왜냐하면재정위기를극복하기

위한효과적인대책마련은주된원인에대한정확한진

단이선행되지않고는요원하기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고갈은 오래 전부터 내재되어온구조

적인문제, 건강보험통합및 의약분업등 최근의급속

한 제도변화및 시행실패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

으로분석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된요인은 의약분

업의시행실패로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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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에대한대폭적인수가인상이일차적인재정

부담으로작용할뿐아니라처방건수의증가, 조제료·

수기료의지급등이보험재정에이차적인부담으로작

용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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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멕시코는조세의중립성이라는측면에서볼 때 비

교적우수한조세체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

고 있다. 특히, 노동 공급이나 투자에 대한 조세의

부정적영향은아래에서살펴볼여러가지이유들에

의해서 다른OECD 회원국보다훨씬적은 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행멕시코의조세체계는향후

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다. 그중에서도가장큰 문제점은정부수입특

히 조세수입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국내총

생산 대비 조세수입의 비중이 1 0 %를 약간 상회하

는 수준으로 O E C D의 다른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

슷한 경제 여건을 가진 남미의 여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서도 매우 낮다. 불충분한 조세수입은 교육,

사회간접자본, 보건등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

하는데 필수적인부문에서발생하는재정지출을제

약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지적된다. 또한, 1995년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정에서폭발적으로증가

한 재정수요는세수확대의필요성을더욱증대시켰

다. 정부수입의30% 내지4 0 %가 원유관련수입으

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의 변화에 따라 재

정지출의수준을빈번히조절해야하는문제는앞에

서 언급된재정수요의증대와더불어안정적이고충

분한조세수입의확보를 위해조세체계를재정비하

도록하는계기가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 0여 년간꾸준히 추진된 조세

개혁의결과형성된현행멕시코의조세체계에대해

O E C D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개ㆍ평가해보기로

한다.

Ⅱ. 조세와 사회ㆍ경제적 배경

먼저멕시코세제의형성에영향을미친사회ㆍ경

제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요인으로 정부

예산의규모가매우작다는것을들 수 있다. 정부예

산은국내총생산대비15% 수준에불과한데, 이는

원활하지못한조세수입의조달이 재정지출을위축

시킨결과이다. 이에 반해향후 교육, 보건, 사회간

접자본, 빈곤퇴치등의부문에서재정지출증대에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멕시코의 세제

박 창 균 / 초청연구위원( c p 1 9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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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대한 압력이 점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사회보

장제도의개혁과 금융기관구조조정에소요되는추

가적재정지출수요가 국내총생산의2 %에 달할것

으로 예측된다. 멕시코정부의 낮은 신용도로 인해

국채의발행을통한재정수요의충당이어렵다는점

을 고려하면, 세원을확대하고세율을인상
1 )

하여세

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둘째요인은원유와관련된각종수입이정부예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커서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 재정정책이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의 안정적 유치의 전제 조건인

정부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의 조달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의

폭등이나폭락으로인한정부수입의불안정은예산

과 재정지출의불안정으로그대로 반영되어 장기적

재정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예

를 들어, 멕시코 정부는 1 9 9 8년 국제 원유 가격의

폭락에 대응하여 재정적자 수준을 국내총생산의

1.25% 이하로유지하기위해재량적재정지출을대

폭 삭감하였고이는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이미 침

체국면을 맞고 있던 경제를 깊은 불황으로 이끄는

결과를낳고말았다. 역사적으로재정정책은경기의

진폭을 줄이기보다는확대 재생산하는방향으로 운

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요인은 O E C 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멕시코의 소득 수준은 매우

낮고그 분배또한매우불평등하다는것이다. 최상

위 10% 계층이전체소득의4 0 %를 차지하는데 반

해, 하위30% 계층은전체소득의 10% 미만을차

지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 0여 년간 소득분배는

더욱악화되어왔다. 낮은소득수준과불평등한소

득 분배는 다른 OECD 회원국에서는 찾아보기 힘

든 빈곤과 관련된 여러 문제
2 )

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세수입의측면에서도지나치게불평등한소득분

배는소득세의세원을협소하게만들어원활한세수

의 확보에 지장을 준다. 넷째로는 지하경제의 비중

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하경제가 전체

도시지역고용의 1/3 내지는1 / 2을 차지하고,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지 5 0 %에 달

한다는 추정치가 있다. 큰 규모의 지하경제는 상당

부분이광범위한빈곤층의존재와사회안전망의부

재에서 유래한다. 경제가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가

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이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노동자들인데이는사회안전망의부재와맞

물려다수의실업자와빈곤층을양산하고이들은재

취업의 과정에서비공식 부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경제 활

현행멕시코의 조세체계가 가지고 있는가장 큰 문

제점은정부수입특히조세수입의규모가너무작다

는것이다. 

1) 조세와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ㆍ실증적으로논란
이 있다. 다수의견해는 일반적으로 조세의 존재가 상대가격을
왜곡하여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 특히 저축,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며,
일정한수준의실증적지지를받고있다. 이에반하여, 조세가경
제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은조세가공공재의재
원이라는측면에초점을맞춘다. 공공재는사회의전반적인후생
과생활수준을증대시키는 역할을할뿐 아니라, 경제발전에가
장 중요한요소인물적ㆍ인적자본의 생산성에긍정적인영향을
미쳐경제발전을촉진한다는관점이다. 이들은경제발전과조세
간에 존재하는 음( - )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그결과를멕시코나터키같이저세율구조의국가들에대해
서까지일반화하는것에반대한다.

2) 높은유아사망률, 낮은취학률, 기초적의료서비스의부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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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영세한한계기업에서빈곤층을고용하여최저

임금이하를 지불하고이루어진다는점을고려하면

지하경제를과세의 영역으로 유도하는정책이 세원

확대를 통한 세수 증대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않을

것으로예측되나다만대기업이나부유층에의해탈

세의도구로 이용되는경로를 차단하여 공평과세를

유도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인정된다.

Ⅲ. 멕시코 조세체계의 특징

1 9 8 0년대이후멕시코의세제는부가가치세의도

입,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통합, 조세의 물가

수준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

어왔다. 특히, 1980년대후반이후에는원유가격의

폭락으로인한정부수입의감소에대처하기위해세

원 확대에 중점을 둔 조치들이 취해졌고, 북미자유

무역지역( N A F TA )의 가입을계기로조세의중립성

과 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을꾸준히기울여왔다. 

멕시코 조세체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조세수입

이 국내총생산대비15% 정도에불과할 정도로 낮

다는 것이다. 멕시코 조세ㆍ재정 체계의 특수성
3 )

을

감안하더라도O E C D의 다른회원국과중남미의여

러 나라의경우에 비추어서매우낮은수준이다. 더

구나 1 9 8 0년대 후반 이후로 꾸준히 시도되어온 조

세체계의 정비를 통한정부수입의확대는 장기적으

로 그 목적을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다음으로조

세수입의 구성을 살펴보면,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

장세 등 멕시코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개

별 세목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가 1 9 8 0년대 후

반 이후느리지만꾸준한증가를보이다가, 1995년

경제위기이후부가가치세를제외하고는모두급락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사회보

장세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면서소득세와 관세의

비중은줄어드는양상을 보이고있다. 1996년의자

료를살펴보면, 법인부문이납부하는소득세의전체

조세수입 중 비중은 O E C D의 평균에 근접하고 있

으나전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자본소득의비

중이높으므로 자본 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이 낮음

을 알 수 있다. 멕시코의조세체계는이론적으로몇

가지면에서 우수성이인정되고있다. 첫째, 개인소

득세와법인소득세를통합하여신주발행과유보이

윤에의한 투자 재원의 조달을 차별 과세하는 문제

점과배당소득을이중 과세하는문제점을 시정하였

다. 둘째, 전체조세체계를물가수준에연동시켜물

가의변동으로인해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적으로 세법 규정들은 명목

변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의 지속적

변동이있을때 실질소득에관계없이과세구간이움

직이는등의문제점이존재한다. 셋째, 최상위구간

에 적용되는 노동소득에 대한한계 세율이 매우 낮

1 9 8 0년대후반이후에는원유가격의폭락으로 인

한 정부수입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세원 확대에

중점을 둔 조치들이 취해졌고, 북미자유무역지역

( N A F T A )의 가입을 계기로 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을꾸준히기울여왔다.

3) 멕시코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이전 지출보다는
세액공제가주로사용된다. 낮은수준의 조세수입과재정지출은
이러한요인에영향을받은바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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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업부문소득에대한 최고세율 또한 O E C D

회원국가운데중간수준을유지하고있어, 높은세

율로인한비효율이낮은편이다.

세목별로 멕시코 현행 세제의 특징을 살펴보자.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누진도는과세구간

별로증가하는명목세율이가리키는 이상으로증대

되는데이는저소득층의소득보조를목적으로멕시

코에서 독특하게 실시되고있는세액공제제도때문

이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아질수록

세액공제율이높아지고소득이 각종 공제의 수준에

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현

금을지급하므로누진적세율구조와더불어소득분

배의개선에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소득세제상의

또 하나의 독특한 제도는 각종 부가급여( f r i n g e

b e n e f i t s )가 비과세됨으로써 야기되는 수평적 불공

평을시정하기위해도입된 세액보조(tax subsidy)

이다. 세액보조는전체 소득 중 부가급여의 비율에

반비례하여세액을감면해주는제도인데, 감면액이

소득 수준에 반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이 역시 소득

분배를개선하는데도움을준다.

임금이 한 단위 상승할 때 노동자가 실제 수령하

는 금액과사용자가지출하는비용의차이를가리키

는 한계조세쐐기는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이나 임금 협상의 구조 등에 영향을 받지만 일

반적으로 한계조세쐐기가큰 경제에서는한 단위의

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고용 감소가 매우 크다는 실

증적 연구 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멕시코

의 노동소득에대한한계조세쐐기는매우낮은것으

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조세의 부정적

영향은 투자 자금의 원천과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

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세율이 적용되어 상대

가격을 왜곡시키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투자의 필요 실질 세전수익률

(required real pre-tax rate of return)은세전 실

질이자율이 일정 수준인 은행 예금과 동일한 세후

수익을 투자자에게가져다주기위해요구되는 세전

실질수익률로정의되는데측정이 매우힘든한계실

효세율의대체적 지표로 이용되고있다. 즉, 자금의

원천과투자대상자산의종류에따른필요실질세

전수익률의차이를 계산해보면투자에 대한조세의

투자재원 투자대상
유보이윤신주발행 부채 설비류 부동산 재고

평균1 ) 표준편차

멕시코 4 . 0 4 . 0 4 . 0 4 . 1 4 . 2 3 . 3 4 . 0 0 . 3

미국 3 . 9 7 . 6 3 . 1 3 . 5 4 . 8 4 . 1 4 . 0 1 . 6

캐나다 6 . 7 7 . 3 3 . 8 4 . 6 6 . 4 7 . 4 5 . 7 1 . 5

독일 3 . 2 2 . 4 2 . 7 2 . 6 3 . 3 3 . 3 3 . 0 0 . 4

그리스 6 . 7 6 . 7 2 . 2 4 . 6 3 . 5 8 . 4 5 . 2 2 . 3

포르투갈 5 . 7 5 . 3 3 . 1 4 . 7 4 . 7 4 . 9 4 . 7 0 . 9

스페인 3 . 9 3 . 4 2 . 7 2 . 8 4 . 0 4 . 0 3 . 4 0 . 6

뉴질랜드 4 . 5 4 . 5 4 . 5 4 . 4 4 . 3 5 . 0 4 . 5 0 . 2

평균 4 . 8 5 . 1 3 . 3 3 . 9 4 . 4 5 . 1 4 . 3 1 . 0

<표1> 필요실질세전수익률2 ) ( 1 9 9 8년)

주: 1) 가중평균치.
2) 은행예금의세전수익률을5 %로가정.

자료: K. Gordon and H. Tchilinguirian(1998),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on physical, human, and R&D capital,”O E C 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99; Dalsgaard
( 2 0 0 0 )로부터재인용.

멕시코의노동소득에대한한계조세쐐기는매우낮

은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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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표 1 >에는 멕시코

를 비롯한여러OECD 회원국의각종필요실질세

전수익률이정리되어있다. 멕시코는뉴질랜드와더

불어필요실질세전수익률이투자재원이나대상에

따라크게변하지 않는모습을보여준다. 이는조세

체계가투자결정에대해비교적중립적임을의미하

는데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의통합, 세제의물가

수준연동등제도상의개혁에힘입은바크다.

Ⅳ. 조세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멕시코의 조세체계는 세율구조나 조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의 과감한 도입 등을 고려해

볼 때 여러가지바람직한측면을가지고있다고평

가할수 있다. 그러나현재의시스템이향후예상되

는 재정수요의증가를감당할수 있을지에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고 조세체계의 효율성과 공

평성제고를위해서도많은개선의여지가존재한다.

멕시코의조세체계가직면하고있는가장중요한문

제는세원의확대와세무행정의효율성증대를통하

여, 세율을현재의수준으로유지하면서도예견되는

재정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안정적이고 충분

한 조세수입의확보이다. 이에더하여, 현재는부족

한 것으로평가되는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을증대

시키고 경기변동이나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지나치

게노출되어있는예산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

제도적기반의정비가중요한과제로부각되어있다. 

1. 세원의확대: 차별적조세제도와 지하경제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세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세율이나공제범위를달리하는차별적조세

제도는 그 자체로 정부의 수입에 부정적 요소로 작

용할뿐 아니라납세자들의조세회피행위를조장하

여 재정수입을줄이는역할을한다. 또한, 차별적조

세제도는경제적 유인을 왜곡하여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멕시코에서는부가가치세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예를찾을수 있다. 면세나영세율이광범위

하고무원칙적으로적용되어세원을 잠식하고 부가

가치세의생산성
4 )

을 저하시킨다. 또한, 복잡한세법

규정이납세자의납세순응에장애로작용하여, 세법

의 원칙에따라징수되어야할 1 0 0페소의부가가치

세 중 실제로 징수되는부분은 약 6 3페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소득 분야에서는 1 9 9 9년의 세법 개

정으로 그 가능성이 봉쇄되었으나, 연결납세제도상

의 허점과수도권이외의지역에서이루어지는특정

부문의 투자에 대한 특별공제 규정을 이용한 조세

회피로 인해상당한 정도의 세수 손실이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1 0 %와 고용

의 2 5 %를 담당하는 농업, 어업, 육상 수송 부문의

기업들이 간이납세자로 분류되어 법인소득세를 거

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전체 노동소득의 1/4 내지

현재의시스템이 향후예상되는재정수요의증가를

감당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부정적견해가지배적

이고조세체계의 효율성과공평성 제고를위해서도

많은개선의여지가존재한다.

4) 부가가치세의생산성은조세1% 포인트당정부수입의척도로,
GDP 중부가가치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을부가가치세의표준
세율로나누어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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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 / 3로 추정되는부가급여에대한비과세와의형

평을 맞추기 위해전체 급여 중 부가급여가 차지하

는 비중에반비례하여세액을환급하는제도를시행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세원을 잠식하고 세제를 복잡

하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차

별적조세제도들의과감한 정비를 통해 국내총생산

의 약 3 %에 달하는추가적인조세수입의확보가가

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수반될 것으로 기대되

는 조세회피활동의 감소, 지하경제의 양성화, 자

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감안하면 차별적 조치의

철폐 효과는 이러한 보수적 추정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기대된다.

지하경제를 과세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세

율의 인상 없이 세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멕시코의경우지

하 경제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나저소득층과관련

되어있으므로지하경제의양성화가조세수입의증

가에직접적으로기여할수있는지는확실하지않다.

지하경제종사자의90% 정도가최저임금3배이하

수준의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에이들이정상적인

소득세 체계로 편입되면저소득층 소득보전을위해

시행되고있는 세액공제제도를이용할 자격을 갖출

확률이높아서오히려재정수지를악화시킬수도있

다
5 )

. 그러나대기업과부유층의지하경제활동 참가

를 차단하여조세정의를구현하고사회전체의투명

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지하경제를지상으로 견인

하는정책의필요성이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2. 세무행정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 또

한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세무행정의효율성

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던 차별적

과세제도와 복잡한 세법을 대폭 정비하였다. 또한,

자산세(assets tax)의도입을통해법인소득에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영세규모의기업에 대해서는 소득

세의신고절차를간소화하여지하경제를과세의영

역으로 유인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아래에독립적 징세기관을

세우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여러 개혁 조치들의 긍정적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수집된 정보와 세무행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간의유기적 통합, 소득세신고절차의 간소화,

세정의 전자화, 조세체납에대한강제징수의 절차

강화등 여러가지과제들이산적해있다.

3. 조세체계와소득분배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세보

다는 재정지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지만

논의의범위를좁혀멕시코의조세체계와소득분배의

지하경제 종사자가 정상적인 소득세체계로 편입되

면저소득층소득보전을위해시행되고있는세액공

제제도를이용할자격을갖출확률이높아서오히려

재정수지를악화시킬수도있다

5) 물론,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증진,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는 멕시코의 경우에도
여전히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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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대해살펴보자. 세전소득을토대로한멕시코

의 지니계수는약 0.5 정도로OECD 회원국중 소득

분배가가장불평등한편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소

득세의세원을협소하게만들어부족한조세수입의

중요한 원인이 되다. 즉, 임금소득자의7 0 %가 소득

세를면제받고있으며, 약1 , 5 0 0만명정도로추산되

는 자영업자중 5 0 0만명정도만이소득세를 납부하

는것으로알려져있다. 소득세의최고세율이3 5 %로

높은편이아니므로상위구간세율인상을통해소득

분배를개선하고조세수입을증대할수 있다는주장

이있으나부유층이비교적쉽게이용할수있는많은

조세회피수단을고려하면그효과가의문시된다. 

최고세율과평균적생산직종사자에적용되는평

균 세율의차이로정의되는소득세의전반적인누진

도는멕시코의 경우OECD 회원국중 중간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실효한계세율이저소득층

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소득세 누진의 부

담이 이들 계층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

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상한을인상하거나과세구간을확대하는조치

를 취할수있으나세수의손실을각오해야한다.

소득분배의개선은소비에대한적절한과세를통

해서도 이룰 수 있는데, 저소득층에 중요한 상품들

을 부가가치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사치재를

중과세하는것 등이그 예이다. 멕시코의경우식품

에 대한영세율의적용으로소득분배의개선을꾀하

고 있으며 그 규모는 G D P의 약 1 . 8 %로 추정된다.

그러나식품에대한영세율적용은고소득층에게더

많은혜택을주고있다. 최상위1 0 %가 영세율로인

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3 0 %를, 최하위 1 0 %가

1 2 %를 누리고 있다. 식품에대한 영세율의철폐는

약 1 5 %의 조세수입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

나 정치적으로실현불가능한정책제안이고다만영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검토의여지가있다.

4. 예산의지나친 변동

멕시코의 정부수입은 국내부문의 거시적 경기 순

환과국제부문의원유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연계

되어 심한 변동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관찰되는

한 가지재미있는패턴은원유관련정부수입과조

세 수입간에 존재하는 음의 상관관계이다.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조세 수입은 감소하는 반

면, 페소화가평가절하되어페소화로표시된원유관

련 정부수입은증가한다. 재정지출또한정부수입의

변동에따라심하게변한다. 이는재정적자를최소

화하려는 정책 목표하에서 정부수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주로재량적재정지출의조절을통하여대처

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이러한 재정 운영은 예산

의 경기 조절 기능을 포기하고 경기의 진폭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정부수입의 불안정

성을증대시키는악순환을가져왔다. 앞에서논의한

바와같이세원을확대하고세무행정의효율성을제

고하는 정책은 조세수입의안정성을증대시키는역

할을한다. 원유관련정부수입의변동을가장적절

멕시코의 정부수입은 국내부문의거시적 경기순

환과국제부문의원유가격변동에 직접적으로 연

계되어심한변동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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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통제하는 길은 국영석유회사( P E M E X )를 민영

화하여 국제원유시장에존재하는 가격변동의 위험

으로부터정부수입을 분리시키는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 상승시 발생하는

잉여금의적절한운용으로가격하락시의적자에대

비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특별기금을신설하여유

가의변동에관계없이일정금액을일반회계에편입

하는정책을고려해볼수 있다.

Ⅴ.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멕시코의조세체계는개

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완전한 통합으로 배당소

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제를 물가 수준

에 연동시켜물가변동으로인해발생하는 세제상의

문제점을시정했으며, 낮은소득세율과조세쐐기를

유지하여고용에미치는조세의부정적영향을최소

화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현

행 세제가 당면한 과제는 먼저 사회간접자본, 인적

ㆍ물적 자원, 공공보건 부문의 투자에 소요되는 재

원의안정적확보를위해조세수입을증대하는것이

다. 세원을 잠식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차별적 조세규정을 정비하고광범위하게존재하는

지하경제를과세의영역으로끌어들이는것 또한멕

시코 세제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이다. 앞으로의

조세체계정비는특히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을면

밀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소득세

의 누진구조에내재되어있는문제점을개선하여소

득세제가소득분배개선에더 큰 도움을줄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재정지출을통한 분배의 개선도 적극

도모해야할 것이다.

세목별로 남겨진 과제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영세율의적용을받는부문을대폭축소

하여 세원을 확대하고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

업부문소득세에서가장시급한과제는농업과육상

수송 부문에 적용되는 간이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

농업과 출판 분야에 대한 특혜적 세율 적용을 중단

하여조세체계를단순화하는것이다. 그리고개인소

득세분야에서는부가급여를소득으로간주하여 과

세하고, 전체급여중 부가급여의비율을계산한 뒤

그 비율에 반비례하여세액공제하던종래의 제도를

철폐하여야 하며, 소득세의 누진부담이 부유층으로

갈수록무거워지도록세율구조를정비할필요가있

다. 마지막으로재산세의세율을높이고과세표준을

정비하여 재정에서재산세가 차지하는비중을 높여

서 세수의안정적확보에도움을줄 수 있는방향으

로 개편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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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잠식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차별

적 조세규정을정비하고광범위하게존재하는지하

경제를과세의영역으로끌어들이는것 또한멕시코

재정이풀어야할커다란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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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북구국가들의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중심으로

韓 道 淑 초청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력자원의 활

용과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이러한관점에서저

활용상태의 우수한 여성인력의노동시장참여의 중

요성을시사함.

○우리나라의 인구학적인변화추세에따르면출산율의

감소와 노동력의고령화로 인해향후노동인력의고

령화가 예상되며이를대비하여현재저활용상태에

있는여성인력의활용이필요함.

○본 보고서에서는 저조한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가

로막고있는요인을살펴보고이에대한대안을제시

하기위해우리나라보다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활

발한외국의사례를연구함.

○우리나라여성근로자가노동시장을떠나는 가장중

요한이유로결혼과출산및 육아등이포함됨. 따라

서 본 보고서에서는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세계

적으로가장높은북구국가들의여성및 관련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

점을도출함.

○북구국가들이 제공하고있는여성및 관련지원제도

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가족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

의 비중이큰 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러한지원제

도 중 대표적인제도로는매우신축적이고광범위한

출산전후유급휴가제도와유급육아휴가제도를들 수

있음. 

○유급출산휴가의정착은여성근로자로하여금출산으

로 인해노동시장을떠나는 원인을 제거해주는역할

을 하며어린자녀를둔 여성근로자를위한육아휴직

제도와함께신뢰할수 있는보육기관의이용을통해

육아기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최소화되고있음. 

-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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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발

전은우수한인적자원의활용이큰 몫을담당하였으며

새로운 경제발전의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인적자원의 활용 및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활용 상태의 우수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의미를갖는다. 우리나

라 여성의 학력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즉

대학졸업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 1 9 9 8년 기준5 4 % )

이 중등교육이하의여성( 6 0 % )보다낮은것으로나타

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출산 및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보다근본적인여성관련가족및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고사료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목적은 우리나라여성의 노동시

장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 및

조세지원방안을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기간은2년으

로 첫해에는 외국의 사례연구로부터의시사점 도출에

초점을맞추고두번째해에는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

의 고용구조와 실업에 대한 현황파악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초분석과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여성의노동시장참여의활성화와고용안정을위한각

종지원제도방안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이러한 장기과제의첫단계로여성

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를 살펴

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일반적으로대부분의선진국을비롯하여개발도상

국에서도여성의노동시장참여의증가와함께출산율

이 감소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와 향후 노동인력의

감소등이더욱중요한문제로 대두되고있다. 그러나

북구의경우는대단히높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과

함께 높은 출산율이 동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북구에서채택하고있는여성과가족및 자

녀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과연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북구국가들은 제도적인 복지국가로서 사회보험제도

의 발달과남녀간의평등사회를추구하는정책을지난

3 0년간지속적으로발전시킨결과여성의노동시장참

여도와경제력이세계의그 어느국가들보다도높은수

준에이르고있다. 북구여성들의높은노동시장참여율

은여성들로하여금직장에서의근로자, 가족의소득을

책임지는부양자그리고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어

머니로서의다양한책임을동시에지도록하고있다.

북구국가들의경우7 0 %를 상회하는높은여성의노

동시장 참여율과 함께 2 %를 육박하는 높은 출산율과

1인당GNP 또한높게유지하고있으며이는다른서구

유럽국들과는대조되는현상이다. 이러한높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높은출산율은정부의출산율증가

정책과남녀평등정책그리고가족을사회적인하나의

단위로 보기보다는남성과 여성 및 자녀각 개인을 위

주로 하는 사회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북구국가들의가족및 자녀에대한정책은자녀가

성장기 동안 안정된 경제환경과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각종지원을제공하고있어여성이직장생활

과 육아를 병행함에있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

한 혜택에는출산및 입양과관련한다양한급여혜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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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적인유급육아휴직제도및 자녀수당과어린자녀

를위한탁아및보육시설의제공등이포함된다.

북구에서의여성및 자녀와관련된출산휴가및 육아

휴직은 다른O E C D국들에 비해신축적으로운영되고

있다. 북구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자녀수당및 자녀의생계유지를위한선지급생활유지

수당이 북구의 모든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외에도 직장여성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비

롯하여각종서비스제도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Ⅱ. 정책시사점

북구국가들에있어서가족및 자녀에게제공되는지

원정책의폭은광범위하다. 남성에게는노동과연관된

사회급여가, 여성에게는가족 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

의 비중이 크게주어진다. 또한가족의 구성유형에따

라 특정사회급여의중요성이달리부각되고있다.

출산휴가및 육아휴직과관련해서는북구각국이 다

른 유럽국들보다 신축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

부간의 육아휴직기간이이전되며, 다단계의 휴직기간

과 임금대체율 및 급여율이 마련되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선택의폭이넓고휴직후복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구국가에서 임금과 관련된 급여의 경우는 대부분

소득에포함되어과세되나자녀수당및 사회부조의성

격이강한급여에는과세가 면제된다. 가장비중이 큰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은 비과세되고 있으

나 재정상의 부담으로 인해 최근 현금급여 중 과세대

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북구국가들에있어 과세

는 소득재분배면에서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북

구국가들의 여성과 관련된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의고찰을통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의활성화를

위해제시할수 있는시사점을다음과같이정리한다.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천연자원이부족한가운데우

수한인적자원의활용을통한경제발전을이룩하였으며

향후새로운경제발전의도약을위해서는보다효율적이

고 새로운인적자원의활용및 개발이절실하다고본다.

이러한관점에서저활용상태의우수한여성인력의노동

시장참여는그어느때보다중요한의미를갖는다.

국제노동기구( I L O )의 통계에 의하면우리나라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일반적으로모든연령층에서미

국, 프랑스, 독일을비롯한OECD 선진국보다낮은수

준이며특히가임및 어린자녀의육아를담당하는2 5

∼3 9세연령층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더욱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가임및 육아를 담당하

는 2 5∼3 9세 연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에서의출산및 육아와직장을

병행할수 있는보다근본적인가족및 자녀에대한지

B 5변형/ 1 3 3면/2000. 12/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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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북구와같이 7 0 %를 상회

하는여성들의높은노동시장참여율과약 2 %의 높은

출산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여성

과 관련된가족및 자녀에대한지원정책이큰 몫을차

지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여성근로자의유급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을 통해 사업주

의 여성근로자고용기피또는차별을최소화할필요성

이 시급하게제기되고있다. 또한유급산전후 휴가제

도의 기간연장을 ILO 기준에 맞게 최저1 2주로 연장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다음 단계에서 I L O가 권

장하는 1 4주로 연장하는것을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ILO는조약을 통해산모와 신생아의건

강을 위한휴가급여를공공기금이나 보험제도에서지

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출산 및 육아관련 비용을 사

업주개인이부담하지않도록하고있다.

위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북구각국에서는산모의

유급 산전후휴가가신축적으로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당연시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출산과관련하여최고6 4주까지유급휴가가가

능하며 노르웨이의 경우는 산전급여의 100% 또는

8 0 %의 소득대체에따라 4 2주 혹은5 2주의 유급휴가

제도가운영되고있다. 덴마크의경우는2 8주, 핀란드

의 경우는 여성근로자를위한4 4주의유급출산휴가제

도가마련되어있다.

또한 북구국가들의 경우 육아휴직제도가 널리 정착

되어있으며양쪽부모모두유급휴직및 기간의 이전

이 가능하고휴직후 복직하는데 문제가없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보다신축적인육아휴직제도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이용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육아 및

간호휴직제의정착과수준이높은보육시설의설치및

재정지원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

기위해서무엇보다우선되어야할 과제이다.

또한북구각국에서관찰되고있는방과후 프로그램

은 학부모특히유치원또는초등학교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직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경우 방과 후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방과후 프로그램이도입되어정착됨으로써어

린 자녀를둔 여성근로자에게직장과가정을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될 것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방과후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도입 및 시행

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재정포럼 7 1

신축적인육아휴직제도와함께신뢰할수있는보육시설의이용을통해

직장과가정의양립이가능하다고보여지며따라서육아및간호휴직제의정착과

수준이높은보육시설의설치및재정지원의확대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기

위해서무엇보다우선되어야할과제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0-03 『북구국가
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의 요약
분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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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과세제도에관한 연구

金 珍 洙 연구위원( j i n s k i m @ k i p f . r e . k r )

金 裁 鎭 전문연구위원( k i m j a e j i @ k i p f . r e . k r )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겪으면서과거의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벤처기업중

심으로정책방향을선회하고있음.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소규모 기업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도 이를 뒷받

침할수 있도록변화해야할것임.

○조합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만 세

법상에는 파트너쉽에 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파트너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규정이 파트너쉽에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장의개념이 파트너쉽의 개념

보다더 광범위하고, 공동사업장규정이너무간단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규정을 파트너쉽에 대해

적용하는데에는문제가있음.

○현행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

해서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으로정비되어야할것임. 

–첫째, 파트너쉽에대한과세규정을별도로두어공

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경우에는 이의적용을 받

도록하되, 공동사업장규정은공유물에대한과세

규정으로 축소하여 자산의 공유또는합유로 그치

는 경우에만 이를적용하도록 하는것이바람직할

것임.

–둘째, 파트너쉽은 독립된 과세주체라기보다는 파

트너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관( p a s s -

t h r o u g h )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

로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

대해서과세하도록함.

–셋째, 과세상파트너쉽을실체로인정할필요가있

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파트너쉽과 파트

너간또는파트너간의권리와의무의부담, 파트너

쉽 자산의 처분, 파트너쉽 지분의 변동 등에 대해

세법에상세히규정할필요가있음.

- 요 약-



Ⅰ. 주요내용

최근급변하는경제적 환경에신속하게적응하고외

국기업과의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

라는 과거의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중

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이는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라고생각된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소규모 기업활

동을권장하기위해서는관련법규도이를뒷받침할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세법도 과세대상인 경제

주체들의행동변화에따라변화·발전되어야하며, 민

법, 상법 등의 사법(私法)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조합(파트너쉽)에관한규정은민법상에규정

되어있지만, 세법상에는파트너쉽에관한과세제도가

정비되어있지않다. 우리나라의세법에는파트너쉽에

관하여과세상의권리, 의무관계가명확하게규정되어

있지않은것이다. 세법이파트너쉽에대하여 따로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파트너쉽을

실체( e n t i t y )로서가아니라계약관계의일환으로파악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파트너쉽은 국세기본법 제

1 3조에규정된단체로는보이지않으므로소득세법제

1조제3항의규정에의해개인으로취급하여소득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공동사업장 규정이 파트너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장의 개념이

파트너쉽의개념보다더 광범위하고, 또한공동사업장

규정이너무간단하기때문에공동사업장규정을파트

너쉽에대해적용하는데에는문제가있다.

파트너쉽과세제도를정비해야할 필요성을세 가지

측면에서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에규정된

사업조직의 다양성이 조세제도에 의하여 자유로운 선

택이 불가능하다면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상에 파트너쉽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의 형

태로사업을수행하려는단체들도상법상의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등의 다른 사업형태를 취

하고있는경우가 많은데, 이는결코바람직한현상이

아니다. 파트너쉽이라는원래의사업형태가아닌다른

사업형태를취하게되면과세상의왜곡이발생할가능

성이 많기 때문이다. 법인격이 없는 파트너쉽과는 달

리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유한회사는법인격이 부

여되므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과세대상

이된다.

둘째, 소득세법상 파트너쉽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조문으로는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조문이 있지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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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관한규정은민법상에규정되어있지만, 세법상에는

파트너쉽에관한과세제도가정비되어있지않다. 우리나라의세법에는파트너쉽에

관하여과세상의권리, 의무관계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것이다. 



사업장의 개념이 파트너쉽의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 단순한 규정에 불과한 공동사업장 규

정을 파트너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파트

너쉽에서는 파트너쉽과파트너간 또는 파트너간의 권

리와의무의부담, 파트너쉽자산의처분, 파트너쉽지

분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이러

한 문제들은상당히복잡하고기술적인규정을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장 규정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

해서전혀 언급하고있지않다.

다음으로공동사업장규정으로파트너쉽에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공동사업장

관련조문들은과세요건법정주의는어느정도충족하

지만, 과세요건규정이일의적이고명확하며상세하여

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는 저촉된다고판단된

다.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징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어렵다는문제가있다.

셋째, 국제조세측면에서보면우리나라에는파트너

쉽이라고할 수 있는법인격없는단체가거의존재하

지 않지만조세조약의체결로인해우리나라에불리한

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트너쉽의 사업형태를

취하지 못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를취하더라도이 법인이외국에진출하면우리나

라 거주자인 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외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혜택을받을수있다. 

Ⅱ. 정책시사점

이상의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고려해 볼 때, 비록

국제조세측면에서는큰 문제가없지만다른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 과세제도의정비가 필수

적이라고판단된다. 파트너쉽과세제도는다음과같은

기본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검토해 보

아야 할 문제는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세법상 위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관련하여여러가지방안을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소득세법상의공동사업장

규정은그대로유지하고파트너쉽에대한조항을새로

만드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공동사업장의 개념이

파트너쉽의개념보다더 광범위하기때문에모든공동

사업장이 파트너쉽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를적용

받도록 하고 자산의 공유 또는 합유로 그치는 경우에

는 기존의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다음으로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파트

너에 대해서 과세해야 할 것이다. 파트너쉽은 계약의

형태를나타내는것이지조직을나타내는것은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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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또한파트너쉽은독립된과세주체라기

보다는 파트너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관

( p a s s - t h r o u g h )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

다. 즉, 파트너쉽은하나의 독립된 실체라기보다는파

트너의 집합체로 간주하여 파트너쉽에 대해서 과세하

지 않는 대신 파트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이 타당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세상 파트너쉽을 실체로 인정할 필요

가 있는경우에는이를인정함으로써파트너쉽과세제

도의구체적인도입방안을모색해 볼 수 있을것이다.

파트너쉽에서는 파트너쉽과 파트너간 또는 파트너간

의 권리와의무의부담, 파트너쉽자산의처분, 파트너

쉽 지분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문제들은상당히복잡하고기술적인규정을필

요로한다. 세법에이러한 문제들에대해상세히 규정

함으로써파트너쉽제도가활성화될수 있도록하는것

이 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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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사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파트너쉽과세제도를

적용받도록하고자산의공유또는합유로그치는경우에는기존의공동사업장규정이

적용되도록해야할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정책보고서 00-05 『파트너쉽
과세제도에관한 연구』의 요약분으로 필자들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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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정부는 1 9 9 9년 이후 정상회담 및 각료회담 등을 통하여

한·중·일3국간새로운협력체제구축을위한종합적이

고심층적인 연구의필요성을꾸준히제기하여왔으며, 최

근 중국및 일본에서도 지역협력의필요성에 대한인식이

점차제고되고있음.

*중국: ASEAN과의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을제안

*일본: 싱가포르와의FTA 체결합의등동아시아지역협력

을적극추진

□ 이에 따라 관련연구소를 중심으로 3국간 경제협력의 효

과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단계적 협력방안 및 중·장기

비전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가 다각도로 추진되

고있음.

○ 1 9 9 9년 ASEAN+3 정상회의시 3국 정상간 합의로 추

진중인 3국 연구소간 공동연구는2 0 0 1년 1월 공식 출범

하여금년1 1월경연구결과를3국정상에게보고할 예정

이며,

○1 9 9 9년 한일 각료간담회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3국 정부

및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는 금년 1 2월경 서울에서 심포지

엄을개최하여연구결과를발표할예정임.

□이러한 민간연구소간공동연구는향후3국의구체적협력

방안이행을위한논의의 기초가될수 있을것이며, 정부

는 동 연구가 차질없이추진되어 구체적성과를거둘수

있도록적극지원해나갈계획임.

Ⅱ. 추진배경

□1 9 9 0년대이후국가간자유무역협정은물론, 지역간경제

통합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적 실리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추구하는경향이심화되고있는바,

○특정한 경제블록을형성하고있지않은한·중·일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산업간 상호보완관계를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전략수립필요성이대두

□다만, 3국의 정치적 역학관계·과거사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을고려하여우선3국간공동연구를통하여분야

8 6 2 0 0 1년7월호

정 책 흐 름

한·중·일경제협력공동연구추진현황및 향후계획

※이자료는재정경제부경제협력국경협총괄과에서2 0 0 1년6월 2 5일에발표한

「한·중·일경제협력공동연구추진현황및향후계획」의전문입니다.



별·단계별로실현가능한협력방안과경제적 효과를 분석

하는작업이선행될필요

○우리나라는 1 9 9 9년 관계부처와관련연구기관이분야별로

동북아 경제협력에대한연구를수행한바 있으며, 정상회

의나 각료회의시공동연구추진을 제안하는등 주도적 입

장을견지

※교역·투자뿐만아니라향후동아시아물류및비즈니스중심지로

도약하기위한인프라협력방안도적극모색

□그간 다소소극적인입장을 보이던 중국과일본도최근지

역협력을강화하는입장을보이고있음.

○중국은 2 0 0 0년 1 1월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

는 등 동아시아에서의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강화

에주력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추진 합의에 이어 멕시코

및한국과의FTA 추진을적극모색중

※일본은 2001 통상백서에서기존의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협력체제를 유기적·중층적으

로활용하여야한다고지적

Ⅲ. 추진현황및 향후추진계획

1. 3국 연구소간 공동연구 ( 1 9 9 9년 한·중·일 정상

회담후속조치)

<추진경위>

□1 9 9 9년 1 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시

우리 대통령제안으로3국 연구소간경제협력공동연구추

진에합의

□2 0 0 0년 1 1월 각국에서 선정한 3국 연구기관장 회의에서

연구주제및추진일정에합의

○연구기관

-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 I E P )

- 중국: 발전연구중심( D R C )

-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 N I R A )

○연구주제: 「한·중·일3국의교역증진방안」

- 세계적인지역무역협정추세와3국간역내교역구조

- 중국의WTO 가입이후3국교역의변화양상

- 3국간역내관세·비관세장벽및무역원활화방안

- 장기비전제시및정책권고

□2 0 0 1년 1월3국 연구기관간워크숍을개최(서울)하고연

구진행중

<향후추진계획>

□2 0 0 1년 9월연구결과를토대로 한국에서3국간 세미나를

개최

□ 2 0 0 1년 1 1월 ASEAN+3 정상회의시(브루나이) 3국정

상께연구결과를보고

재정포럼 8 7



2. 3국 정부·연구기관간 공동연구 ( 1 9 9 9년 한·일

각료간담회후속조치)

<추진경위>

□ 1 9 9 9년 1 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각료간담

회시한국의재정경제부장관과일본의경제기획청장관간

에 한·중·일 3국간 중·장기 협력방안을 공동연구키로

합의

□ 2 0 0 0년 1 2월 동경에서3국정부관계자 및 유럽·미국의

전문가가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심포지엄을개최하여각국

의연구결과를발표

○한국: WTO 가입이후의3국의시너지효과극대화방안

○중국 : 21세기 동아시아 경제전망과 3국간 경제기술협력

방안

○일본: 21세기동아시아지역의경제사회적상호관계전망

□ 2 0 0 1년 1 2월(잠정) 제2차심포지엄개최(서울)를위해3

국간연구주제및일정등을협의중

○주제연구 및 발표는 각국 민간연구기관에서담당하고, 3

국 정부(한국재정경제부,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일본

내각부)는연구주제선정및일정등을협의

○연구주제(안)

- 중국: 3국의산업구조조정협력방안

- 일본: 3국경제협력의장기비전

- 한국: 단계적협력방안및각단계별제도적협력방안

<향후추진계획> 

□연구주제및 일정이확정되는대로연구 착수( 6월말또는

7월초)

□ 1 2월경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여연구결과를발표

8 8 2 0 0 1년7월호

정 책 흐 름



□지난해 개정된특소세법및 교통세법에서대통령령으로위

임된사항, 수출지원을위해기술개발선도물품에대한세제

지원 등 특소세법·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여관

계부처협의및국무회의를거쳐공포후시행할계획임.

□주요시행령개정내용

○디지털시대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예상되는PDP TV에대

해 특별소비세잠정세율을적용하여2 1세기수출전략상품

으로육성지원

*현행특소세율15% ⇒잠정세율적용시초기4년간1.5%, 5년차

6%, 6년차1 0 . 5 %

*과거 적용사례 : 마이크로웨이브오븐(1981), VTR·LCD

TV(1984), CD플레이어(1991), 캠코더및L D플레이어( 1 9 9 4 )

○강한휘발성으로수송및저장과정에서발생되는‘휘발유자

연감모율’을0 . 5 %로정함(지난해특소세법·교통세법개정

으로대통령령에위임된사항)

*일본1.35%, 미국0 . 2 5∼3 % (주별로상이), 영국 0 . 6 1 %

○정유사의석유제품원료로사용되는‘석유화학부산물’에 대

하여석유화학사반출단계에서미납세반출을허용하고, 정유

사의석유제품반출시특소세를과세토록하여납세편의도모

○장애인승용차, 택시등조건부면세승용차구입시면세신고

를 현행서류신고에서전자문서( P a p e r l e s s )로도가능케하

여신고절차간소화

Ⅰ. 특소세법·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 PDP TV 잠정세율적용(특소세령§2의3 )

<개정내용> : 산업자원부및전자산업계건의

재정포럼 8 9

특별소비세법및 교통세법시행령 개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소비세제과에서2 0 0 1년6월 2 2일에발표한

「특별소비세법및교통세법시행령개정」의전문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특별소비세잠정세율제도는‘기술개
발선도물품’을대상으로기본세율의
일정률을6년에걸쳐경감하여내수
진작및산업경쟁력강화지원제도

- 특소세기본세율을초기4년간9 0 %
경감, 5년차60% 경감, 6년차3 0 %
경감

<신설>
*현행PDP TV 특소세율: 15%

○PDP TV(Plazma Display Pannel
TV) 잠정세율적용

- 초기4년간1.5%, 5년차6%, 6년차
1 0 . 5 %



*과거잠정세율적용예

•마이크로웨이브오븐(1981), VTR·LCD TV(1984), CD플레이

어(1991), 캠코더및L D플레이어( 1 9 9 4 )

<개정이유>

□T V시장은전통적인CRT TV, LCD TV와프로젝션T V를

거쳐미래에는‘고화질, 대형화’의장점을지닌PDP TV로

의전환이예상됨.

○2 0 0 0년부터CRT TV, LCD TV는과세대상에서제외되어

현재는프로젝션T V와PDP TV에특소세( 1 5 % )를과세

□PDP TV는우리나라, 일본, 유럽(필립스)에서생산되고있

으며기술이앞서있는우리나라와일본이주도권경쟁

○우리나라는일본에비해내수시장기반이취약하여대량생

산을통한원가절감측면에서일본에열세라는분석

- 일본은1 9 9 7년부터생산하여지난해1 6만대 생산, 금년4 2

만대생산계획이며우리나라는지난해3월시제품생산, 금년

에수출용으로2 0만대생산전망

○초기 시장진입성공 및 미래 수출전략상품으로육성하기

위해서는내수기반확충을통한가격경쟁력확보가중요

*PDP TV 세계시장 전망 : 2001년 6 7만대, 2003년 2 0 0만대,

2 0 0 5년5 4 0만대

*국내기업생산능력: LG전자( 4 0만대), 삼성S D I ( 3 5만대)

□현재 4 2인치기준PDP TV 가격은일본과우리나라가비슷

한7 , 2 0 0∼1 0 , 0 0 0달러수준임.

○특소세 잠정세율적용시우리제품의소비자가격△1 9 . 3 %

인하( 5 , 8 0 0∼8 , 1 0 0달러)가예상되며, 금년1 1월 디지털방

송실시와월드컵등으로수요증가가전망됨.

*PDP TV 한·일간세제비교

•일본소비세 5 %

•한국 3 1 . 5 % (특소세15%, 교육세30%, VAT 10%)

<참고> PDP TV 세계시장

□세계디스플레이산업전망

□국내·외업계현황

9 0 2 0 0 1년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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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TV 1 7 3 6 7 8 1 3 3 5 0 %

(판매대수) ( 1 8만대) ( 6 7만대) ( 2 0 0만대) ( 5 4 0만대)

L C D 2 1 4 2 5 2 3 3 6 3 9 9 1 3 %

C R T 3 2 0 3 1 5 2 8 9 2 5 9 - 5 %

2 0 0 0 2 0 0 1 2 0 0 3 2 0 0 5
연평균증가율

( 2 0 0 0 ~ 2 0 0 5 )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자원부

L G 4 0만대 - 1 0 8천대 2 0 0 0 . 3

국내 삼성 3 5만대 - 8 7천대 2 0 0 1 . 7

대우 3만대 - 0 . 5천대 2 0 0 0 . 3

N E C 1 5 0만대 1 2천대 6 5천대 1 9 9 8 . 1 0

마쓰시다 4 0 0만대 1 6천대 1 2 0천대 1 9 9 7 . 7

국외 파이오니아 1 8 0만대 3 3천대 4 7천대 1 9 9 8 . 1

후지쯔 5 0 0만대 9 7천대 1 9 0천대 1 9 9 7 . 6

필립스 1 2 0만대 1 9천대 1 2 0천대

생산규모
생산량

최초생산시점
2 0 0 0 2 0 0 1

(단위: 억달러)

자료: 산업자원부



2. 휘발유자연감모분과세표준제외

(특소세령§8의2, 교통세령§6 )

<법개정사항>

□특별소비세법및 교통세법개정( 2 0 0 0 . 1 2 . 2 9 )으로‘휘발유’

에대해수송및저장과정에서증발등으로자연감모되는일

정량을대통령령으로정하여휘발유의과세표준에서공제토

록개정

*특소세법시행령및교통세법시행령에서휘발유‘자연감모율’을정

하도록규정

<개정내용>

<개정이유>

□휘발유는제조장출고또는수입신고이후수송및저장과정

에서강한휘발성으로일정량의자연감모가발생

○이에 따라일본, 미국, 영국등에서휘발유의자연감모분에

대해서는특소세과세표준에서제외하고있음.

*외국의휘발유자연감모율

•일본: 1.35%

•미국 : 워싱턴주 0.25%~0.31%, 위스콘신 1.35%, 테네시

1.54%, 인디아나1.6%, 콜로라도·유타·아이오와2%, 미네

소타3 %

•영국: 차량수송0.61%, 파이프라인수송0 . 2 1 %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미국 환경청

( E P A )에서고안한휘발성제품의감모량계산식( A P - 4 2 )을

근거로하여각정유사의자연감모물량을실측한결과

○우리나라의 휘발유 자연감모율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0.66%, 에너지경제연구원0 . 7 1 %으로계측되었음.

<참고> 휘발유에대한교통세액계산

3. 「석유화학 부산물」에 대한 특소세 미납세반출제도

허용(특소세령§1 9 )

<개정내용>

<개정이유>

□금년 7월부터석유화학사에서생산되는석유화학부산물로

서 등유, 경유및 중유를대체하여사용되는것에대해서는

특소세를과세

재정포럼 9 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휘발유의‘자연감모율’:  0.5%

*환경정책평가연구원평가:  0.66%

*에너지경제연구원평가 :  0.71%

현 행 개 정 후

·정유사등에서출고시출고량에대해

리터당6 3 0원교통세과세

예) 1 , 0 0 0ℓ×6 3 0원= 630,000원

·출고량계산시0.5% 차감후교통세

과세

예) 【1 , 0 0 0ℓ- ( 1 , 0 0 0ℓ×0 . 5 % )】×

630 = 626,850원

현 행 개 정 안

○현행미납세반출대상품목

- 수출물품

- 제조장에서하치장으로 반출되는 자

동차

- 한국석유공사에공급하는비축용유

류등

<추가> - 석유화학회사에서생산되는‘석유화학

부산물’로서석유정제업자에게‘등유

등석유제품원료용’으로공급되는것



□다만, 석유화학부산물중정유사의석유제품원료로사용되

는부산물에대해서는석유화학사의반출단계에서는미납세

반출을허용하고정유사에의한최종제품반출시특소세를

과세토록개선

○특소세납부후환급받는대신미납세반출을허용함으로써

세수는중립적이지만석유화학사의자금부담완화및 납세

편의를제고

*일본등에서도타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유류에대해서는미납세

반출을허용

<참고> 석유화학부산물에대한 미납세반출제도

〔현행〕

〔개정후〕

4. 조건부면세승용차 구입시‘전자신고제도’도입

(특소세령§1 9의3 )

<개정내용>

<개정이유>

□최근 전자거래가활성화됨에따라조건부면세승용차반출

시 관할세무서 및 세관장에 대한 신고방법을 현행 서류

( P a p e r )신고에서전자문서( P a p e r l e s s )로도신고할수 있도

록개정

※「조건부면세승용차」

·대상: 장애인( 1급~ 3급장애인및국가유공자인장애인)

환자수송전용승용차

영업용택시, 렌트카등

·사후관리: 구입시부터5년간용도변경및양도제한

*연도별조건부면세승용차

9 2 2 0 0 1년7월호

정 책 흐 름

석유화학부산물(예: 등

유원료인라피네이트)

<甲사:석유화학회사> 과세 환급 과세

( 2 ~ 3개월소요) 석유제품(예:라피네이트

를등유로가공)

<乙사:정유사>

석유화학부산물(예: 등

유원료인라피네이트)

<甲사:석유화학회사> 과세미납세반출

석유제품(예:라피네이트

를등유로가공)

<乙사:정유사>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용, 환자수송용및영업용승

용차 등 조건부면세승용차 반출시

면세신고를서류( P a p e r )로신고

○‘전자신고’도허용

3 1천대 1 1 7천대 1 2 7천대

1 9 9 8년 1 9 9 9년 2 0 0 0년



□정부는 6월1 9일(화) 개최된국무회의에서2 0 0 1년도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금주 내에

국회에제출하기로함.

□금번에추경을편성하게된배경은

○지난 5월3 1일 발표된「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 따

라 지역건강보험에대한예산지원을확대하고저소득층의

의료보호진료비체불액을지원

○유례없는 폭설·가뭄피해 발생으로인한 재해대책예비비

부족분을확보하여여름철수해피해발생등에적절하게대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기회 확대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소년취업난완화및사회진출지원

○2 0 0 0년내국세초과분에대한지방교부금정산을 통해 지

역경제활성화와지방채무축소를지원

□금번추경규모는 5조5 5 5억원(교부금정산분제외시1 . 5조)

○추경대상을 최소한으로한정하여추가적인국채발행없이

2 0 0 0년에발생한잉여금을활용하여편성

*세계잉여금4조5 5 5억원, 한은잉여금국고납입분1조원

○재정규모는 당초 1 0 0 . 2조원(증가율 5 . 6 % )에서 추경후

1 0 5 . 3조원( 1 0 . 9 % )으로증가되나

• 2 0 0 0년 세수호조로 인한 교부금 정산분( 3 . 6조원) 제외시

증가율은7 . 2 %로예년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임.

□금번 추경은 지방채무 축소, 국민건강보험재정의안정화,

향후재해대비소요를 뒷받침함으로써지방재정건전화와

국민생활안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Ⅰ. 추경편성배경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 5월 3 1일)」에따라 국고추가지원

소요발생

○지역보험에대한재정지원확대

○저소득층의의료보호진료비체불액도금년말까지6천억

재정포럼 9 3

2 0 0 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자료는기획예산처예산제도과에서2 0 0 1년6월 1 9일에발표한

「2 0 0 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전문입니다.



원수준

□재해대책 예비비 부족예상분을확보하여앞으로의재해발

생등에대비

○폭설·가뭄피해발생으로재해대책예비비부족예상

•금년재해대책예비비 7 , 0 0 0억원, 기지출3 , 6 6 3억원

→6월 1 9일현재잔액: 3,337억원

•수해피해등에 따른최근3년간재해대책예비비지출액 :

년1조원이상( 1 9 9 8년1 . 3조, 1999년1 . 4조, 2000년1 . 1조)

□청소년실업난완화를위한보완대책필요

○실업률은낮아지고있으나청소년실업률은아직높은수준

□지방교부금 정산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지방채무축소

지원

○작년 세수초과로발생한 세계잉여금중 3 . 6조원은 지방에

교부해야할법정소요

◇지난해 발생한잉여금5조5 5 5억원을활용하여추경편성

(2000 세계잉여금4조5 5 5억원+ 한은잉여금국고납입

분1조원)

Ⅱ. 추경규모및 대상사업

1. 추경규모 :  5조 5 5 5억원

□법정소요인 지방교부금 정산분( 3 . 6조원) 충당후 잔여 가

용재원은1 . 5조원수준

○국채추가발행없이추경예산을편성하기위해추경대상을

최소한으로한정

•지역건강보험재정의4 0 %를국고 지원하고의료보호체불

정산및재해대책비등은최소소요를반영

2. 추경대상사업

□교부금정산 3 5 , 5 2 3억원

○ 2 0 0 0년지방교부금정산 : 1 9 , 8 8 2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채무일부상환지원

○ 2 0 0 0년교육교부금정산 : 1 5 , 6 4 1억원

→초·중등교육환경개선투자, 지방교육채무일부상환지원

□지역건강보험재정국고지원확대 7 , 3 5 4억원

○지역건강보험총지출액의2 7 %에서4 0 %로예산지원확대

•작년 1 0월 의약분업 협상시 2 0 0 5년까지 4 0 %로 확대 지

원키로합의

•금번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에서 정부 50% 지원방침 발

표( 5월 3 1일)→4 0 %는예산 지원, 10%는담배부담금등

으로대처

9 4 2 0 0 1년7월호

정 책 흐 름

실 업 률( % ) 4 . 6 5 . 0 4 . 8 3 . 8 3 . 5

청소년실업률( % ) 1 1 . 3 1 2 . 3 1 2 . 2 9 . 7 8 . 9

2 0 0 1 . 1 2 3 4 5



□의료보호환자진료비체불액지원 4 , 5 0 0억원

○저소득층환자( 1 7 6만명)에대한의료기관의진료기피방지

•2 0 0 0년진료비부족액: 3,443억원

•금년진료비부족예상액( 2천억원이상)의절반수준

□청소년실업대책추진 4 0 0억원

○청소년인턴제1만명추가확대( 2 9→3 9천명) : 250억원

○취업유망분야직업훈련지원확대( 4→1 0천명) :  150억원

□재해대책예비비증액 2 , 7 7 8억원

○추경재원중교부금정산, 의료지원, 청소년실업대책을제

외한잔여분을재해대책예비비에활용

•(당초)       7천억원 →(추경후) 9 , 7 7 8억원

(현재잔액) 3,337억원→(추경후잔액) 6 , 1 1 5억원

3. 추경후2 0 0 1년 재정모습

□재정규모증가율: 전년대비5.6% →1 0 . 9 %

○재정규모 :   100.2조원→(추경후) 105.3조원

□통합재정수지: GDP대비△1% 이내유지

재정포럼 9 5

국채발행(조원) 1 3 . 5→1 0 . 4 1 1 . 0→3 . 6 2 . 4→2 . 4

통합재정수지/ G D P ( % ) △5 . 1→△2 . 7 △3 . 4→1 . 3 △0 . 1→△1 . 0이내

1 9 9 9 (예산→실적) 2 0 0 0 (예산→실적) 2 0 0 1 (예산→추경후)

<참고> 추경사업요약
(단위: 억원)

Ⅰ. 2000년도교부금정산 3 5 , 5 2 3

①지방교부금정산 1 9 , 8 8 2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채무상환지원

②교육교부금정산 1 5 , 6 4 1 •초·중등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무상환지원

Ⅱ. 건강보험및의료보호 1 1 , 8 5 4

③지역건강보험지원 7 , 3 5 4 •지역건강보험에대한예산지원확대( 2 7→ 4 0 % )로보험재정안정

④의료보호체불진료비지원 4 , 5 0 0 •체불진료비의조기해소로의료보호환자에대한진료기피방지

Ⅲ. 청소년실업대책 4 0 0

⑤청소년인턴제 2 5 0 • 1 0천명추가채용 ( 2 9→3 9천명)

월5 0만원, 3개월(정규채용시3개월추가)

⑥취업유망분야직업훈련 1 5 0 •6천명추가( 4→1 0천명), 훈련비·훈련수당월5 0만원

Ⅳ. 재해대책예비비 2 , 7 7 8

⑦재해대책예비비 2 , 7 7 8 •재해대책예비비부족예상분을사전확보하여원활한재해복구지원

합 계 5 0 , 5 5 5

사업명 추경예산 사업기대효과



Ⅰ. 주요내용

□ 2 0 0 1년 4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3 6 . 2조원으로 전년 동

기( 3 6 . 4조원) 대비△0 . 4％(△1 , 5 6 7억원) 감소한수준

○일반회계는전년동기( 3 2 . 7조원) 대비0 . 3 % ( 9 1 8억원) 증

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동기(3.7조원) 대비 △

6 . 6 % (△2 , 4 8 5억원) 감소

□주요증가세목은부가가치세·관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며, 주요감소세목은 법인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

별세·소득세등임.

□4월까지의 세수실적으로 정확한 금년도 세수전망은 어려

우나

○4월까지세수진도비는3 7 . 8％로서 최근5년평균치 3 5 . 1

％에비해서는높은수준으로금년도국세세입예산달성은

무난할전망

*금년도 세수전망은종합소득세( 5월), 부가가치세( 7월) 등 주요세

목의신고사항분석이완료되는하반기에구체적으로추계가능

Ⅱ. 2001년4월누계세수실적분석

1. 세목별세수증감실적

9 6 2 0 0 1년7월호

정 책 흐 름

2 0 0 1년 4월까지의세수실적분석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정책과에서2 0 0 1년6월7일에발표한

「2 0 0 1년4월까지의세수실적분석」의전문입니다.

총국세 3 6 3 , 9 4 2 3 6 2 , 3 7 5 –1 , 5 6 7

◇일반회계 3 2 6 , 5 3 0 3 2 7 , 4 4 8 9 1 8

○소득세 5 1 , 1 4 3 5 1 , 0 1 6 –1 2 7

○법인세 6 9 , 1 5 5 5 9 , 5 3 8 –9 , 6 1 7

○상속세 3 , 6 6 7 2 , 8 5 5 –8 1 2

○자산재평가세 2 , 6 9 4 5 3 8 –2 , 1 5 6

○부가가치세 1 1 0 , 5 3 3 1 1 6 , 6 6 7 6 , 1 3 4

○특별소비세 1 2 , 2 5 0 1 3 , 7 4 3 1 , 4 9 3

○증권거래세 1 2 , 6 5 3 6 , 7 7 8 –5 , 8 7 5

○인지세 1 , 3 0 5 1 , 3 3 0 2 5

○주 세( 5 % ) 4 1 5 - –4 1 5

○과년도수입 1 0 , 1 5 5 1 1 , 2 3 9 1 , 0 8 4

○교통세 3 4 , 0 0 8 4 3 , 9 3 5 9 , 9 2 7

○관 세 1 8 , 5 5 3 1 9 , 8 1 9 1 , 2 6 6

◇특별회계 3 7 , 4 1 2 3 4 , 9 2 7 –2 , 4 8 5

○주 세( 9 5 % ) 7 , 6 1 9 9 , 6 7 3 2 , 0 5 4

○전화세 4 , 8 1 6 5 , 0 5 5 2 3 9

○교육세 1 6 , 9 9 0 1 5 , 0 4 0 –1 , 9 5 0

○농특세 7 , 9 8 7 5 , 1 5 9 –2 , 8 2 8

2000. 4월누계 2001. 4월누계 증감액

(단위: 억원)



※최근4월까지국세수입진도비

2. 주요세목4월누계세수증감요인분석(전년동기대비)

<증가세목>

□부가가치세: 110,533억원→1 1 6 , 6 6 7억원( + 6 , 1 3 4억원)

관 세:  18,553억원→ 1 9 , 8 1 9억원( + 1 , 2 6 6억원)

○수입액은소폭감소하였으나환율상승에기인

*수입액(억달러) : (2000.4) 521.8 →(2001.4) 492.5(△9 . 1 % )

*환율(원/달러) : (2000.4) 1,109.8 →(2001.4) 1,325.6(+19.4%) 

□특별소비세:  12,250억원→ 1 3 , 7 4 3억원( + 1 , 4 9 3억원)

○등유·L P G의출고량증가및 세수이월(전년도말공휴일)

에기인

*등유(천㎘) : (2000.2) 1,739 →(2001.2) 1,801 (+3.6%)

*L P G (천톤) : (2000.2) 269 →(2001.2) 310 (+15.2%)

□교통세:  34,008억원→ 4 3 , 9 3 5억원( + 9 , 9 2 7억원)

○경유의출고량증가및세수이월(전년도말공휴일)에기인

*경유(천㎘) : (2000.2누계 ) 4,008 → (2001.2누계)

4 , 1 1 4 ( + 2 . 6 % )

□주세:  8,034억원→ 9 , 6 7 3억원( + 1 , 6 3 9억원)

○맥주·위스키의 출고량 증가 및 세수이월(전년도말 공휴

일)에기인

<감소세목>

□법인세:  69,155억원→ 5 9 , 5 3 8억원(△9 , 6 1 7억원)

○전년도에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인건비의 감

소, 자산처분에따른특별이익증가등으로기업실적이이

례적으로급증하여법인세가크게늘었으나, 

- 금년에는2000. 4/4분기이후경기하강및 환차손 등으로

1 2월말결산법인의법인세자납이감소

□증권거래세:  12,653억원→ 6 , 7 7 8억원(△5 , 8 7 5억원)

○거래소및코스닥의증권거래대금감소에기인

*거래소 거래대금 : (2000.3) 222.7조원→ (2001.3) 126.8조원

(△4 3 . 1 % )

*코스닥 거래대금 : (2000.3) 225.7조원→ (2001.3) 134.9조원

(△40.2%) 

□농어촌특별세:  7,987억원→ 5 , 1 5 9억원(△2 , 8 2 8억원)

○거래소분증권거래대금감소에기인

□소득세:  51,143억원→ 5 1 , 0 1 6억원(△1 2 7억원)

○이자율이하락하고부동산거래가감소하여전체적으로전

년도수준

※자산재평가세는자산재평가법이전년도 1 2월 3 1일자로 실효되었

고, 교육세는 교육세 중 지방세분이 금년부터 지방교육세로전환

됨에따라전년대비감소한것으로예산에이미반영된사항임.

재정포럼 9 7

3 6 . 4 3 3 . 7 3 1 . 1 3 4 . 9 3 9 . 2 3 7 . 8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단위: %)



재정통계
1. 부가가치세신규및 폐업자현황

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업태별인원(개인)

3. 시도별부가가치세 신규및 폐업자 현황

4. 부가가치세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5. 부가가치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6. 부가가치세세무소송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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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 0 7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7 7 5 4 9 - 5 4 9 3 5 3 6 3 2 1 9 7 1 4 9 0 1 9 6

1 9 7 8 3 , 4 1 0 1 9 6 3 , 2 1 4 3 , 3 9 0 7 0 7 1 , 9 8 7 6 9 6 6 2 5 2 0

1 9 7 9 1 , 1 6 9 2 0 1 , 1 4 9 1 , 1 5 3 3 1 0 5 5 4 2 8 9 2 9 9 1 6

1 9 8 0 9 4 7 1 6 9 3 1 8 8 5 3 0 3 4 1 2 1 7 0 1 8 3 6 2

1 9 8 1 1 , 2 8 4 6 2 1 , 2 2 2 1 , 1 2 5 4 8 4 4 8 0 1 6 1 3 6 7 1 5 9

1 9 8 2 1 , 5 5 5 1 5 9 1 , 3 9 6 1 , 4 4 0 5 8 9 6 4 3 2 0 8 7 2 1 1 1 5

1 9 8 3 1 , 4 5 0 1 1 5 1 , 3 3 5 1 , 3 5 1 5 0 3 6 6 9 1 7 9 1 , 1 5 2 9 9

1 9 8 4 1 , 1 4 5 9 9 1 , 0 4 6 1 , 0 4 0 4 3 7 4 9 1 1 1 2 5 2 1 1 0 5

1 9 8 5 1 , 0 0 4 1 0 5 8 9 9 9 3 3 4 2 8 4 5 0 5 5 8 9 1 7 1

1 9 8 6 9 2 4 7 1 8 5 3 8 6 4 3 4 7 4 6 6 5 1 3 1 4 6 0

1 9 8 7 5 1 6 6 0 4 5 6 5 1 1 2 1 0 2 7 5 2 6 3 9 8 5

1 9 8 8 2 8 0 5 2 7 5 2 6 8 8 9 1 6 1 1 8 3 7 4 1 2

1 9 8 9 2 7 0 1 2 2 5 8 2 6 4 8 0 1 5 7 2 7 1 7 2 6

1 9 9 0 2 9 2 6 2 8 6 2 7 5 7 6 1 7 2 2 7 1 9 7 1 7

1 9 9 1 2 8 2 1 7 2 6 5 2 7 2 9 6 1 5 5 2 1 1 5 5 1 0

1 9 9 2 2 7 6 1 0 2 6 6 2 6 5 8 4 1 6 3 1 8 3 3 2 1 1

1 9 9 3 5 1 5 1 1 5 0 4 4 8 7 1 2 7 3 1 4 4 6 1 , 0 8 9 2 8

1 9 9 4 3 6 2 2 8 3 3 4 3 4 7 2 7 2 8 5 3 5 1 , 1 2 8 1 5

1 9 9 5 6 4 0 1 5 6 2 5 6 2 4 1 0 5 4 2 6 9 3 1 , 9 9 3 1 6

1 9 9 6 4 2 7 1 6 4 1 1 4 1 3 5 9 2 4 9 1 0 5 1 , 4 5 2 1 4

1 9 9 7 5 1 9 1 4 5 0 5 4 8 5 4 4 2 5 7 1 8 4 5 , 3 4 8 3 4

1 9 9 8 8 2 3 3 4 7 8 9 7 5 1 3 8 3 9 4 3 1 9 5 , 0 9 4 7 2

1 9 9 9 9 8 8 7 2 9 1 6 8 8 2 7 2 5 1 5 2 9 5 8 , 1 2 7 1 0 6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4. 부가가치세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1 0 8 2 0 0 1년7월호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7 7 1 1 7 - 1 1 7 5 6 4 3 8 1 4 9 4 6 1

1 9 7 8 1 , 9 7 6 6 1 1 , 9 1 5 1 , 9 1 1 9 3 1 , 4 4 9 3 6 9 1 , 2 1 3 6 5

1 9 7 9 7 0 6 9 7 6 0 9 6 4 2 1 9 4 4 4 1 7 9 4 7 3 6 4

1 9 8 0 5 4 6 6 4 4 8 2 4 7 0 5 6 2 9 3 1 2 1 6 4 8 7 6

1 9 8 1 7 3 4 7 6 6 5 8 5 8 0 6 2 3 6 9 1 4 9 1 , 0 4 1 1 5 4

1 9 8 2 1 , 1 7 5 1 5 4 1 , 0 2 1 9 9 9 1 0 9 6 4 7 2 4 3 5 , 7 2 1 1 7 6

1 9 8 3 1 , 2 0 4 1 7 6 1 , 0 2 8 1 , 1 2 2 1 0 1 8 5 9 1 6 2 2 , 3 3 4 8 2

1 9 8 4 8 1 9 8 2 7 3 7 7 3 7 8 1 5 8 4 7 2 1 , 2 8 0 8 2

1 9 8 5 6 9 9 8 2 6 1 7 6 4 1 6 7 5 3 5 3 9 1 , 2 1 3 5 8

1 9 8 6 8 5 0 5 8 7 9 2 7 4 8 8 6 6 2 4 3 8 3 7 8 1 0 2

1 9 8 7 7 2 8 1 0 2 6 2 6 6 7 4 4 5 5 8 7 4 2 3 3 5 5 4

1 9 8 8 4 9 9 5 4 4 4 5 4 4 9 3 1 3 8 9 2 9 4 8 0 5 0

1 9 8 9 5 4 2 5 0 4 9 2 4 7 8 3 8 4 1 2 2 8 8 8 9 6 4

1 9 9 0 5 2 9 6 4 4 6 5 4 7 0 3 2 4 1 0 2 8 3 0 1 5 9

1 9 9 1 7 4 4 5 9 6 8 5 6 5 4 2 8 5 9 5 3 1 8 6 5 9 0

1 9 9 2 7 1 4 9 0 6 2 4 6 4 8 3 7 5 8 3 2 8 7 7 0 6 6

1 9 9 3 9 5 5 6 6 8 8 9 8 5 4 6 4 7 3 0 6 0 1 , 8 0 9 1 0 1

1 9 9 4 1 , 0 4 2 1 0 1 9 4 1 9 4 0 6 1 7 5 1 1 2 8 5 , 0 1 9 1 0 2

1 9 9 5 1 , 0 9 9 1 0 2 9 9 7 1 , 0 0 4 6 4 8 5 4 8 6 2 , 4 0 8 9 5

1 9 9 6 8 3 7 9 5 7 4 2 7 6 3 3 3 6 5 2 7 8 5 , 8 0 4 7 4

1 9 9 7 7 4 0 7 4 6 6 6 6 6 8 5 0 4 9 3 1 2 5 8 , 3 0 0 7 2

1 9 9 8 9 4 6 7 2 8 7 4 7 9 9 5 5 5 8 0 1 6 4 1 7 , 7 1 3 1 4 7

1 9 9 9 1 , 1 2 1 1 4 7 9 7 4 9 2 9 3 3 6 2 4 2 7 2 3 5 , 2 9 8 1 9 2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5. 부가가치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재정포럼 1 0 9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 9 7 8 1 4 - 1 4 - - - - 1 4 - - -

1 9 7 9 7 2 1 4 5 8 3 3 1 0 1 3 1 0 3 9 - - -

1 9 8 0 8 0 4 0 4 0 3 5 1 3 1 2 1 0 4 5 - - -

1 9 8 1 1 1 6 4 5 7 1 4 5 1 9 1 3 1 3 7 1 - - -

1 9 8 2 1 4 6 7 1 7 5 3 7 1 9 1 4 4 1 0 9 - - -

1 9 8 3 2 7 2 1 0 9 1 6 3 8 3 3 0 3 5 1 8 1 8 9 - - -

1 9 8 4 3 7 4 1 8 9 1 8 5 1 3 5 5 6 4 8 3 1 2 3 9 - - -

1 9 8 5 4 6 8 2 3 9 2 2 9 2 1 8 5 5 1 3 5 2 8 2 5 0 - - -

1 9 8 6 4 2 5 2 5 0 1 7 5 1 3 2 4 1 6 6 2 5 2 9 3 - - -

1 9 8 7 5 7 4 2 9 3 2 8 1 2 5 1 8 9 1 2 2 4 0 3 2 3 - 1 9 2 1 3 1

1 9 8 8 4 6 6 3 2 3 1 4 3 1 9 8 3 1 1 2 8 3 9 2 6 8 - 1 3 1 1 3 7

1 9 8 9 3 9 7 2 6 8 1 2 9 1 8 8 8 6 1 0 2 - 2 0 9 - 1 3 9 7 0

1 9 9 0 3 3 0 2 0 9 1 2 1 1 1 7 8 0 3 7 - 2 1 3 - 1 5 9 5 4

1 9 9 1 3 5 0 2 1 3 1 3 7 1 1 7 8 2 3 5 - 2 3 3 - 1 7 7 5 6

1 9 9 2 3 9 7 2 0 1 1 9 6 1 5 0 1 0 4 4 6 - 2 4 7 - 1 7 8 6 9

1 9 9 3 4 2 9 2 4 8 1 8 1 2 1 2 1 4 2 7 0 - 2 1 7 - 1 6 9 4 8

1 9 9 4 4 2 9 2 1 7 2 1 2 1 6 2 1 2 4 3 8 - 2 6 7 - 2 1 5 5 2

1 9 9 5 4 8 0 2 6 7 2 1 3 1 9 4 1 6 5 2 9 - 2 8 6 - 2 1 6 7 0

1 9 9 6 5 2 6 2 8 6 2 4 0 3 1 4 2 4 9 6 5 - 2 1 2 - 1 7 2 4 0

1 9 9 7 3 6 8 2 1 2 1 5 6 1 7 1 1 3 6 3 5 - 1 9 7 - 1 6 5 3 2

1 9 9 8 3 0 1 1 9 7 1 0 4 1 4 6 1 2 8 1 8 - 1 5 5 8 0 4 5 3 0

1 9 9 9 3 3 7 1 5 6 1 8 1 1 1 6 1 0 1 2 - 2 2 1 1 4 7 4 3 3 1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국승 국패 기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6. 부가가치세세무소송건수
(단위: 건)



1 9 9 6년 7월호(창간호)

<창간축사>

열린토론의장을기대하며/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창간사>

재정정책의길라잡이가될터/ 최광(한국조세

연구원원장)

<현안분석>

Flat Tax의개념과경제적효과/ 전영준

토지초과이득세의쟁점/ 노영훈

1 9 9 6년 하반기경제운영관련주요정책과제/

유일호외

<정책연구>

교육재정확충방안/ 박정수·안종석

조세정책과소득재분배/ 현진권

<정책토론리포트>

국세행정의도약을위한정책과제

경마산업발전을위한조세정책방향

국제조세워크숍

「신경제장기구상」세제부문

<정책흐름>

1 9 9 6년 1 / 4분기국세실적

1 9 9 6년상반기세법개정(안) 내용

조세부담률과1인당조세부담액

<재정통계>

총재정규모

공공부문규모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

주요국의조세부담률

우리나라세수구성의변천

국세체계의변천

1 9 9 6년 8월호(통권제2호)

<권두언>

공공부문생산성제고와정부역할의변화

/ 유일호

<현안분석>

금융실명제실시3년의평가와정책과제

/ 이인표·정영헌

미국예산회계제도의현황과문제점/ 임주영

업종전문화 시책의 평가와 향후 금융지원정책

의방향/ 이기영

<정책연구>

WTO 체제 출범에 따른조세지원제도의개편

방향/ 임주영

<정책흐름>

관세환급제도전면개편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전환현황

간이과세제도안내

1996 상속세법개정(안)

<재정통계>

우리나라의통합재정

재정규모의국제비교

재정지출내역의국제비교

연차별특별회계신설폐지상황

1 9 9 6년 9월호(통권제3호)

<권두언>

우리재정이나아갈길/ 임주영

<현안분석>

공공부문생산성 제고를위한 예산제도의개선

/ 유일호

근로소득분리과세와Dual Income Tax / 안종범

<정책연구>

유형고정자산의경제적감가상각추정/ 현진권

<정책토론리포트>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공공부문의생산성제고

<해외동향>

일본에서의법인세개정논의/ 신기선

<정책흐름>

최근경제상황과향후정책방향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총목차
1 9 9 6년 7월호(창간호) ~ 2 0 0 1년 6월호(제6 0호)

1 1 6 2 0 0 1년7월호

총목차



1996 추경편성및재정투융자특별회계개편

1996 세법개정(안)

<재정통계>

주요국의재정제도비교일람표

주요국의경제·재정관련주요지표

1 9 9 6년 10월호(통권제4호)

<권두칼럼>

조세정책과정보공개/ 현진권

<특집: 1997년도예산(안) >

1 9 9 7년도예산(안), 이렇게편성했다/ 김성진

1 9 9 7년도예산(안), 이렇게본다(Ⅰ) / 윤건영

1 9 9 7년도예산(안), 이렇게본다(Ⅱ) / 임주영

특별좌담: 1997년도예산(안)의배경과평가

<정책연구>

과소자본규제제도의개편방향/ 김유찬

파생금융상품의회계처리및과세방향

/ 최흥식·김성룡

<정책토론리포트>

옵션의경제적효과와거래제도구축방안

<해외동향>

일본에서의법인세개정논의(Ⅱ) / 신기선

<정책흐름>

1 9 9 7년도예산(안)의개요및분야별예산요약

<재정통계>

소득세제도의변천

- 소득세율

- 인적공제면세점

- 근로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 기부금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배당소득세액공제

1 9 9 6년 11월호(통권제5호)

<권두언>

OECD 가입과한국경제/ 홍범교

<현안분석>

사회복지를위한 민간참여의활성화및 재원조

달방안/ 손원익

고금리의원인과대책/ 이인표

지역경제와산업구조의변화/ 장근호

<특별기획: 노벨경제학상>

제임스멀리스의인간적면모와학문적업적

/ 나성린

윌리암비크리와그의학문세계/ 노영훈

노벨경제학상을말한다/ 최 광

<정책흐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방안및 세부

추진계획

1 9 9 7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

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민자유치활성화대책

<재정통계>

소득세관련통계(Ⅰ)

- 소득세총괄

- 소득세예산및징수

- 종합소득세납세인원

- 지역별종합소득세납세인원

- 종합소득세결정유형별신고

- 기장의무자별종합소득세신고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의세액공제

1 9 9 6년 12월호(통권제6호)

<권두칼럼>

건전한납세환경의조성/ 정영헌

<현안분석>

순부유세와그조세정책적의의/ 노영훈

외국의탄소세도입현황/ 최준욱

이코노미스트- 그들은별종인가?  / 홍범교

<정책연구>

기업의차입과세제/ 손원익

조세관련자료체계의변천과개선방향/ 현진권

<정책토론리포트>

한일조세조약의문제점

<해외동향>

인터넷과예산및조세정보

<정책흐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현황및 실천

과제

최근의경제동향과경쟁력강화시책추진현황

1 9 9 6년도3 / 4분기까지의국세실적(잠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

소득세조사관리방향

<재정통계>

소득세관련통계(Ⅱ)

1 9 9 7년 1월호(통권제7호)

<권두칼럼>

한국경제의현위치와당면과제/ 임주영

<현안분석>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재정확충방안

/ 박정수

법인세에대한개념의변화/ 안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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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8 2 0 0 1년7월호

정보화시대와조세개념의재정립/ 정영헌

전자지불시스템의도입과영향/ 최흥식

<정책연구>

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와관련제도의개선방향

/ 한도숙

경과세국관련과세제도의개편방향/ 김유찬

한국의분기별거시경제모형/ 박종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안종석·박정수

<정책토론리포트>

환경오염저감을위한세제및관련제도개선방

향/ 손원익·김홍균

<해외동향>

LIS 자료의현황및활용방안/ 현진권·신기선

중국의재정및조세체계/ 김인웅

<정책흐름>

1 9 9 7년경제정책방향

국채발행제도개선방향및1 9 9 7년도국채발행

계획

과세적부심사제의시행성과와개선안

<재정통계>

법인세관련통계(Ⅰ)

1 9 9 7년 2월호(통권제8호)

<권두칼럼>

시장의질향상과거시경제정책의새로운역할

/ 박종규

<현안분석>

주요외국의지방소득세제/ 박정수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방지/ 안종석

개정노동법의쟁점과과제/  박기백

<정책연구>

공익법인에대한과세제도개선방향/ 김진수

상속·증여세제의합리화방안/ 한상국·배준

호·이광재

<정책토론리포트>

접대비관련세제의개편방향/ 손원익

<정책흐름>

국세통합시스템개통

1 9 9 7년시행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원제도개선

무역수지개선을위한관세제도운영방안

가업상속에관한지원확대

1 9 9 6년회계연도세계잉여금추정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지분변동현황

부동산실명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현황

<재정통계>

법인세관련통계(Ⅱ)

1 9 9 7년 3월호(통권제9호)

<권두칼럼>

기업재무구조개선을위한제언/ 손원익

<현안분석>

경상수지적자와거시경제운영/ 박종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 - 국제적 인

식과평가/ 장근호

최근환율변동이수출및물가에미치는영향/

김종만

<정책연구>

부가가치세세제와행정의개선방안/ 유시권

<정책흐름>

1 9 9 6년국세실적(잠정)

1 9 9 7년시행중소기업지원세제

1 9 9 7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개정(안)

9 1일물단기국채발행

금융개혁의추진실적과주요과제

토지초과이득세시행령개정(안)

<재정통계>

자산재평가세관련통계

1 9 9 7년 4월호(통권제1 0호)

<권두칼럼>

조세의날그리고조세와하루/ 노영훈

<현안분석>

부정부패와경제성장- 정부 역할에 대한실증

분석/ 장근호

O E C D의금융산업규제완화논의/ 홍범교

<정책연구>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재원조정에관

한연구/ 박정수

소유구조와자본구조의관계/ 김건우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

이준규·이태희

<정책토론리포트>

금융실명제의정착과발전방향/ 정영헌·전영준

<정책흐름>

경제활력회복과구조조정을위한경제장관합

동기자회견부총리발표문

1 9 9 8년도예산안편성지침확정

1996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1996 회계연도정부투자기관결산

<재정통계>

부가가치세관련통계

총목차



1 9 9 7년 5월호(통권제1 1호)

<권두칼럼>

한보그룹의부도와재벌의자기혁신/ 김진수

<현안분석>

2 1세기를대비한O E C D의세제개혁/ 박정수

환경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 OECD

에서의최근논의/ 최준욱

등소평사후의한중경제협력/ 한상국

<정책토론리포트>

한·EU 주세협의대비주세제도개편방향

<정책연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현황과정책과제/ 홍범교

조세정책과외국자본유입의형태/ 전주성

국민연금의소득계층별후생분석/ 전영준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물가안정을위한정책방향

벤처기업에대한기술담보시범사업실시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추진상황 및 주요

내용

<재정통계>

특별소비세관련통계(Ⅰ)

1 9 9 7년 6월호(통권제1 2호)

<권두칼럼>

국제화·세계화는 경제정책의 자주성 상실인

가? / 김종만

<현안분석>

자금세탁방지를위한국제협약및주요국의규

제조치/ 정영헌·황현리

통합경제와인구이동: 현황및이론/ 김정훈

주요국의민간연금에대한조세제도/ 전영준

<정책연구>

기업합병관련과세제도의개편방향/ 김유찬

한국의저축률추이에관한연구

/ 박대근·이창용

외환및자본자유화가국내금리에 미치는영향

/ 김종만

<정책흐름>

‘지방중심의경제활성화’보고회의개최

1996 회계연도정부결산

재정자금배정제도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

1 9 9 7년하반기탄력관세운영(안)

1 9 9 8년예산요구현황

<재정통계>

특별소비세관련통계(Ⅱ)

1 9 9 7년 7월호(통권제1 3호)

<권두칼럼>

틀린현실과맞는이론/ 최광

<현안분석>

아시아·태평양지역의세제조화/ 김유찬

주요국의벤처캐피탈현황과지원제도/ 김재진

홍콩의주권반환과우리의대응전략/ 한상국

<특집:『재정포럼』창간1주년>

『재정포럼』에바란다Ⅰ/ 차병권

『재정포럼』에바란다Ⅱ/ 박우규

『재정포럼』주제별총목차

창간호( 1 9 9 6년7월호)∼제1 2호( 1 9 9 7년6월호)

<정책연구>

지방양여금이지방재정에미친효과분석

/ 안종석

중국의재정제도와당면과제/ 한상국

<정책흐름>

납세자권리헌장의제정·시행에따른업무처리

지침개선

1 9 9 7년4월까지의국세실적(잠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

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개정

독립공채상환

한·EU WTO 주세협의결과

1 9 9 7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시특례자에게표

준신고율적용않음

납세증명서‘전국온라인발급’

<재정통계>

주세관련통계

1 9 9 7년 8월호(통권제1 4호)

<권두칼럼>

대통령후보들이제시한조세정책/ 안종석

<현안분석>

최근의 경제동향과 1 9 9 7∼1 9 9 8년도 거시경

제전망/ 박종규

일본의재정구조개혁/ 국중호

여신전문금융산업의특성, 현황및개편과제/

이기영

<정책토론리포트>

세제개혁과세정의합리화

<정책연구>

부동산실명제의평가와향후정책과제/ 노영훈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편방향 /

유시권외

<정책흐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

중앙은행제도와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수정

중앙은행및금융감독체계개편등을위한금융

개혁법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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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 2 0 0 1년7월호

1 9 9 7년상반기세수실적(잠정)

<재정통계>

기타간접세관련통계

1 9 9 7년 9월호(통권제1 5호)

<권두칼럼>

근거과세정착을위한정책제언/ 박정수

<현안분석>

기업분할에관한주요국의과세제도/ 김진수

국민의료와조세정책/ 손원익

비크리 교수의 세제개혁안: 세제의단순화, 누

진화그리고그공정한설계/ 노영훈

<정책토론리포트>

전자상거래와조세제도

<정책연구>

우리나라가산세 관련제도의 합리화 - 가산세

와조세형벌의경제적분석/ 손광락

<정책흐름>

1997 세법개정(안)

1997 관세법개정(안)

<재정통계>

상속세관련통계

1 9 9 7년 10월호(통권제1 6호)

<권두칼럼>

경제의글로벌화와조세·재정정책/ 김중수

<특집: 1998년도예산(안) >

1 9 9 8년도예산(안)의주요내용및특징/ 정해방

1 9 9 8년도예산(안)의평가(Ⅰ) / 나성린

1 9 9 8년도예산(안)의평가(Ⅱ) / 박기백

좌담: 1 9 9 8년도예산(안) 어떻게볼것인가?

<현안분석>

사라지는납세자들: 개방화의조세정책적함의

/ 현진권

어음제도의현황및정책과제/ 이기영

<정책토론리포트>

전자상거래와조세제도

<정책흐름>

1 9 9 8년도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증여세관련통계

1 9 9 7년 11월호(통권제1 7호)

<권두칼럼>

자본주의정신과조세체계의선택/ 유시권

<현안분석>

미국은행합병의동향과전망/ 김진수

O E C D국가들의 민영화 동향과 공기업 지배구

조에대한논의/ 최준욱

국제적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경쟁이슈/ 한도숙

<특집>

글로벌화, 통일그리고조세정책

<정책연구>

연구개발과조세정책/ 손원익

한일국세행정의비교평가/ 유시권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

성명재

<정책토론리포트>

단일세(토지세)의경제적효과

<경제단상>

노벨경제학상수상(隨想) / 홍범교

<정책흐름>

1 9 9 8년국세세입예산(안)

1 9 9 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

<재정통계>

토지초과이득세관련통계

1 9 9 7년 12월호(통권제1 8호)

<권두칼럼>

금융위기와국채시장의활성화/ 최흥식

<현안분석>

개방화된 세계속에서부각되는조세정책과제

/ 김유찬

관세율정책과수입구조의변화/ 장근호

일본세제의변황과전망/ 유시권

O E C D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평가

/ 국중호

<기획특집: IMF 구제금융과한국경제>

IMF 구제금융과재정/ 임주영

IMF 구제금융과조세/ 성명재

IMF 구제금융과금융구조조정/ 홍범교

IMF 구제금융과산업정책/ 김재준

IMF 구제금융과외국의사례/ 박기백

IMF 자금지원합의내용

<정책토론리포트>

동독의경제재건과유럽통합

<정책연구>

독일의재정/ 김유찬

영국의재정/ 최준욱

<경제단상>

세무당국을위한변명/ 신기선

총목차



<정책흐름>

IMF 자금지원합의내용에대한설명자료

<재정통계>

목적세관련통계

1 9 9 8년 1월호(통권제1 9호)

<권두칼럼>

‘큰정부’와‘작은정부’/ 차병권

<현안분석>

예산과성과/ 박기백

조세경쟁: 유형및쟁점/ 김정훈

정부의변호사시장규제/ 김상헌

유럽통화통합의의의와영향/ 홍범교

<기획>

한국조세정책5 0년: 조세정책의평가

<정책토론리포트>

동남아국가와한국의외환위기

<정책연구>

건물분재산세의개편방안연구/ 노영훈

지방세외수입의현황및정책시사점/ 안종석

<경제단상>

새틀에의단상/ 윤종규

I M F구제금융과한국경제의구조조정/ 이기영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찾아서: 태백석탄박물관/ 이준

<정책흐름>

1 9 9 7년수출입동향(잠정) 및1 9 9 8년전망

금융실명제보완입법추진상황

교통세법및특별소비세법개정(안)

<재정통계>

지방세체계의변천

1 9 9 8년 2월호(통권제2 0호)

<권두칼럼>

구조조정을다시생각함/ 곽태원

<현안분석>

주요OECD 국가의기관투자현황/ 김재진

전자상거래에대한O E C D의최근논의/ 정영헌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 - 국민연금

제도개선기획단안과정부안의비교/ 전영준

<기획>

공공부문생산성제고를위한연구/ 윤건영외

<정책연구>

기업의기부행위와조세정책방향/ 김진수

접대비관련세제의정책방향/ 손원익

<경제단상>

I M F시대의원모심려(遠謀深慮) / 이전오

군살빼기/ 손병준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찾아서: 화폐박물관/ 이준

<정책흐름>

우리나라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협상 기

본원칙타결

1 9 9 8년추가경정예산안

1 9 9 8년제1회국세세입추경예산(안)

<재정통계>

지방세세목별부과및징수

1 9 9 8년 3월호(통권제2 1호)

<권두칼럼>

정부조직개편과국가예산/ 박종기

<현안분석>

국민연금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추계방법

론의고찰/ 현진권외

정리해고제와실업재정/ 이철인

<정책토론리포트>

2 1세기를향한선진세정의정착

<정책연구>

금융기관합병에관한조세정책방향/ 김진수외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의개선방향/ 전영준외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

력/ 김종만

<경제단상>

글로벌시대의조세정책/ 정은선

참을수없는존재의가벼움/ 최병규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찾아서: 한국상업사박물관/ 이준

<정책흐름>

기업구조조정지원을위한세법시행령개정(안)

자산재평가제도개선

<재정통계>

지방세시도별분포및1인당·가구당부담상황

1 9 9 8년 4월호(통권제2 2호)

<권두칼럼>

정책토론의부실과경제위기/ 윤건영

재정포럼 1 2 1

총목차



1 2 2 2 0 0 1년7월호

<현안분석>

부가가치세과세특례제도는과연필요한가

/ 현진권

유럽 3개국의재산과세와지방재정- 영국, 프

랑스, 독일/ 노영훈

국채와외환보유고관리/ 이상섭

외국인직접투자의역할/ 최준욱

<한국조세의이해>

소득세편

<정책연구>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외

자료포락분석법및그변형기법을통한공공부

문의생산성측정- 한국중소도시의생산성분

석/ 문춘걸

과세소득산정과기업회계의적용에관한연구

/ 이우택

<경제단상>

조세행정의전문성과경쟁력/ 엄기웅

실업에대한단상(斷想) / 김건수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찾아서: 농업박물관/ 이준

<정책흐름>

1 9 9 8년2월말현재총대외지불부담현황(잠정)

1998년 제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1997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안내

<재정통계>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

1 9 9 8년 5월호(통권제2 3호)

<권두칼럼>

경제위기, 경제학자, 모럴해저드/ 나성린

<현안분석>

부가가치세면세범위조정방안/ 김유찬

다국적기업에대한이전가격과세제도/ 김재진

일본재벌의해체과정/ 국중호

<한국조세의이해>

법인세편

<정책토론리포트>

적정조세와정보

<경제단상>

조세교향악화음법/ 허종구

경제난국극복을위한정보화마인드/ 이상근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찾아서: 한국등잔박물관/ 이준

<정책흐름>

1 9 9 8년세법시행령개정(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총괄분과위원회개최

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조정

기업의구조조정관련보도참고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Ⅰ)

1 9 9 8년 6월호(통권제2 4호)

<권두칼럼>

구조조정이후도염려해야한다/ 장현준

<현안분석>

보조비율의계산- WTO 논의를중심으로

/ 박기백

OECD 각국의국민연금개혁방향/ 전영준

일본지방세부문의개혁방향/ 국중호

<한국조세의이해>

국제조세편

<정책연구>

소득·소비·자산과세의분류에 의한 한일 조

세구조연구/ 국중호

한국의교육발전과교육투자/ 윤건영·최영순

<경제단상>

합리적소비? / 우사임

어느샐러리맨의지갑이야기/ 심재진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찾아서: 용산전쟁기념관/ 이준

<정책흐름>

조세감면제도의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경제의구조개혁종합대책

자본·외환자유화와관련된과세제도개선방안

기업과세제도개편방안

<재정통계>

국제비교자료(Ⅱ)

1 9 9 8년 7월호(통권제2 5호)

<권두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론/ 김용진

<현안분석>

배우자간재산이전에대한과세방안검토

/ 한상국

일본지주회사의해체과정과해금과정/ 김진수

도로교통정책의 경제수단 - 시행의 어려움 및

극복방안/ 김정훈

총목차



<특집: 경제위기극복을위한재정운용방안>

재정운용의방향과재원조달방안/ 박기백

주요국의적자재정운용사례/ 김상헌

<한국조세의이해>

자산재평가세/ 현진권

<정책연구>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1954~1996) / 표학길

중앙정부세출및 보전수단의거시경제적효과

/ 박종규

<기획: 한국조세연구원에바란다>

보다현실적인정책의연구개발을/ 김경원

차별화·전문화된연구기관으로거듭나길/ 구

정모

형평과효율이조화로운정책개발을/ 남상돈

<문화기행>

이색박물관을찾아서: 철도박물관/ 이준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비교

1 9 9 8년 8월호(통권제2 6호)

<권두칼럼>

경제구조의개혁과인적자본/ 유일호

<현안분석>

토지관련부담금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 장근호

파생금융상품과세/ 홍범교

<한국조세의이해>

재산과세(Ⅰ): 총론및재산세·종합토지세

/ 노영훈

<정책토론리포트>

1 9 9 8년세제개편방향

기업구조조정을위한세제지원

<경제단상>

종(鍾)아왜우노/ 홍순영

변해야산다/ 성주석

<정책연구>

물가지수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이상섭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박태보 선생의 살신성인을 기

린노강서원/ 이준

<정책흐름>

1 9 9 8년제2회국세세입추경예산(안)

1 9 9 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비교(Ⅱ)

<이런의견저런생각>

바람직한세제개편방향외

1 9 9 8년 9월호(통권제2 7호)

<권두칼럼>

인사청문과납세성실도/ 최명근

<현안분석>

재정지출을 통한 실업감축과 재정운영방향 /

최준욱

최근 일본의 항구감세정책 논의와 우리나라에

의적용가능성/ 국중호

<한국조세의이해>

재산과세(Ⅱ): 취득세·등록세, 양도세·특별

부가세/ 노영훈

<정책토론리포트>

경제위기와조세및재정운용방향

<경제단상>

벤처산업육성을위한제언/ 이부호

엄마소는얼룩소/ 김정현

<문화기행>

서원을찾아서: 조선조개혁의화신, 정암조광

조를배향한심곡서원/ 이준

<정책흐름>

1998 세제개편안(요약)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법인소득세비교

<이런의견저런생각>

내년도세법개정안외

1 9 9 8년 10월호(통권제2 8호)

<권두칼럼>

경기부양과재정적자확대/ 조윤제

<현안분석>

부동산시장의최근동향과부동산관련조세정

책방향/ 노영훈

우리나라외국인직접투자의현황및 향후개선

방향/ 한도숙

국고보조금개편방안/ 김정훈

<한국조세의이해>

재산과세(Ⅲ): 상속세및증여세/ 한상국

<정책토론리포트>

경제위기하의재정정책방향

<경제단상>

닫힌문앞에선고학력실업/ 김동철

재정포럼 1 2 3

총목차



1 2 4 2 0 0 1년7월호

부정부패와경제성장의함수관계는? / 김용대

<문화기행>

서원을찾아서: 이율곡선생을배향한 파주지

운서원/ 이 준

<정책흐름>

1 9 9 9년도예산(안) 설명자료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법인소득세비교(Ⅱ)

<이런의견저런생각>

목적세폐지논란외

1 9 9 8년 11월호(통권제2 9호)

<권두칼럼>

세제·세정개선을위한제안/ 최용선

<현안분석>

복권사업과재정/ 김상영

일본의신고납세제도운영과시사점/ 국중호

<특집: 1999년도예산(안) >

1 9 9 9년도예산(안)의주요내용과특징

/ 김동환

1 9 9 9년도예산(안)의평가(I)/ 정태원

<기획>

1 9 9 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 m a r t y a

S e n의학문세계/ 홍범교

<한국조세의이해>

소비세(I) / 성명재

<경제단상>

근본으로돌아가자/ 박성동

지금은어둠의속에서불을밝힐때이다/ 박일호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만고의 청백리 옥고와 강직한

선비김계행을배향한묵계서원/ 이 준

<정책흐름>

1998 예산집행상황점검결과및향후추진계획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상황>

국세수납자료전산화(EDI) 전면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대상업종확대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원천징수세율비교( I )

<이런의견저런생각>

세금부터아껴라외

1 9 9 8년 12월호(통권제3 0호)

<권두칼럼>

조세제도개혁과재정민주주의/ 장오현

<현안분석>

남북경제교류지원을위한조세정책/ 김유찬

과표현실화를위한신용카드활성화방안

/ 김재진

에인젤캐피탈의활성화방안/ 김진수

<정책토론리포트>

준조세의실태와정책방향

<한국조세의이해>

소비세(Ⅱ) / 김유찬

<경제단상>

세법해석과질의/ 김종진

I M F와연봉제/ 이근봉

<문화기행>

서원을찾아서: 고려말의충신포은정몽주선

생을배향한충렬서원/ 이 준

<정책흐름>

조세정책관련참고자료

기업교환에대한세제지원

<재정통계>

OECD 회원국의원천징수세율비교( I I )

<이런의견저런생각>

전문직부가세반대라니 외

1 9 9 9년 1월호(통권제3 1호)

<권두칼럼>

2 1세기와재정의역할/ 김동건

<현안분석>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재원배분/ 안종석

사회보험 통합·일원화에 따른 사회보험 관

리·운영의개선방향/ 전영준

<정책토론리포트>

경제위기극복을위한조세및재정정책방향

<한국조세의이해>

지방세/ 김정훈

<경제단상>

세상속에서/ 이기용

새로운천년을여는마음/ 최병준

<문화기행>

서원을찾아서: 조선조의통치사상을완성시킨

퇴계이황선생을모신도산서원/ 이 준

<정책흐름>

1 9 9 9년도경제정책방향

1998 세법시행령개정(안) 내용

관세법시행령개정

총목차



<이런의견저런생각>

1999 경제의복병들외

<권말부록>

1998년도『재정포럼 (Public Finance

F o r u m )』총목차

1 9 9 9년 2월호(통권제3 2호)

<권두칼럼>

사회의투명성과조직의보고책임/ 이우택

<현안분석>

유로화출범배경과E U통합관련과세문제

/ 손원익

우회수출에관한반덤핑규제문제/ 장근호

기후변화협약에의대응과조세·재정정책

/ 최준욱

<한국조세의이해>

관세/ 장근호

<정책연구>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은상·이준규

수요함수추정을통한소비세세수추계/ 성명재

전자상거래시대의조세정책/ 김유찬·홍범교

<경제단상>

언제나시작은눈물로/ 백승훈

의사결정의분산화와회계제도/ 이희수

<문화기행>

서원을찾아서: 임진왜란이라는절대위기를이

겨낸위기관리의일인자서애유성룡선생을배

향한병산서원/ 이준

<정책흐름>

국민부담경감을위한준조세정비

Mutual Fund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기장신고자 확대사

업추진

1 9 9 8년5월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상황

I M F가발표한“아시아경제위기국가에대한정

책프로그램평가보고서”- 재정정책관련부문-

<재정통계>

공공부문통합재정수지(순계기준, 총계기준)

<이런의견저런생각>

변호사탈세뿌리뽑아야외

1 9 9 9년 3월호(통권제3 3호)

<권두칼럼>

경제난국과국민부담/ 이필우

<현안분석>

중국의收費(Shou-Fei) 현황과시사점/ 한상국

인적자본과조세/ 이철인

<정책토론리포트>

경제위기1년의조세정책평가와향후정책방향

한국조세행정의정책과제와개선방향

<주요국의조세제도>

일본의조세(1) / 신기선

<정책연구>

지방재정과교육재정의통합방안/ 국중호

<경제단상>

글로벌시대의이해/ 정영화

어느샐러리맨의주말/ 신영철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남명학의창시자 남명조식선

생을배향한배산서원/ 이준

<정책흐름>

국세행정대개혁추진

1 9 9 8년국세징수실적(잠정)

국채전문딜러제도도입계획

<재정통계>

결산회계별중앙정부및공공부문통합재정수지

<이런의견저런생각>

국민연금확대, 졸속은안돼외

1 9 9 9년 4월호(통권제3 4호)

<권두칼럼>

서울과지방의균형발전을위하여/ 손광락

<현안분석>

표준소득률과기장세액공제가신고납부에미치

는효과/ 국중호

지주회사제도의도입에따른과세문제/ 김진수

자산유동화개요/ 이상섭

<정책토론리포트>

중소기업관련조세제도개편방향

<주요국의조세제도>

일본의조세(Ⅱ) / 신기선

<경제단상>

멋진신세계- Cyber Space- / 김태효

두터움, 치밀함그리고독특함/ 오세진

<문화기행>

서원을찾아서: 도를통해의를지킨하서김인

후선생을배향한필암서원/ 이준

<정책흐름>

1999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안)

1 9 9 8년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1 9 9 8년귀속표준소득률조정(안)

재정포럼 1 2 5

총목차



1 2 6 2 0 0 1년7월호

재정의효율성과탄력성제고를위한 예산회계

법시행령개정

<재정통계>

공공부문재정규모

<이런의견저런생각>

공평과세이뤄져야한다외

1 9 9 9년 5월호(통권제3 5호)

<권두칼럼>

거품경제재현의우려/ 이만우

<현안분석>

바람직한조세행정의제원칙과세정개혁전략

/ 김재진

조세법률주의와지방세확충/ 김정훈

계속비제도와예산편성의질서/ 옥동석

<정책토론리포트>

자영자소득파악을위한정책과제

<정책연구>

1 9 9 0년대후반일본의재정개혁과세제개편

/ 국중호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

세제도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 김유찬

<주요국의조세제도>

일본의조세(Ⅲ) / 신기선

<경제단상>

다시오늘을생각하며/ 송은주

어느증권사객장에서/ 구본용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카리스마의 대학자 우암 송시

열선생을배향한서울에하나뿐인서원필암서

원/ 이준

<정책흐름>

중산층부담경감을위한휘발유교통세율인하

1 9 9 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국가채무추이와국제비교

‘A R S와 F A X를 이용’국민적 탈세감시를 위

한고발전화개통

<재정통계>

일반회계세입결산규모

<이런의견저런생각>

누가탈세를하는가외

1 9 9 9년 6월호(통권제3 6호)

<권두칼럼>

소탐대실/ 이준구

<현안분석>

기준조세체계와조세지출- 소득세- / 박기백

농산물관세체계의현황과개선방향/ 이명헌

부가급여과세를위한정책과제/ 전영준

<정책연구>

투자조합활성화를위한조세정책방향

/ 김재진·김진수

<주요국의조세제도>

중국의조세(Ⅰ) / 한상국

<경제단상>

지식관리의합리성/ 이상렬

합리와원칙이존중되는사회/ 이용수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유학으로 신라를 중흥시키려

했던국제적지성의선구자고운최치원선생을

배향한무성서원/ 이준

<정책흐름>

국세행정개혁추진상항

4대경제개혁추진과경기대책

<재정통계>

일반회계세출결산규모

<이런의견저런생각>

카드가맹점을더늘려가야외

1 9 9 9년 7월호(통권제3 7호)

<권두칼럼>

‘빅딜’이갈길/ 이철송

<현안분석>

외환위기이후거시경제여건의변화/ 박종규

OECD 부패방지협약과이행조치에 관한 논의

/ 장근호

<특집: 국민연금의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에

따른주요논쟁과개선방향>

최근의국민연금제도변화요인과주요논쟁

/ 이철인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영준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에 따른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김용하

<주요국의조세제도>

중국의조세(Ⅱ) / 한상국

<정책연구>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조세지원효과분석

/ 이용섭

반덤핑제도의운영현황과제도적개선방향

/ 장근호

<경제단상>

도덕적해이의덫/ 이병우

총목차



잃은것과얻은것/ 이은경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선비

출신의의병장김천일선생을배향한남고서원

/ 이준

<정책흐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국세행정조직개혁

구조조정세제지원보완내용

중산층및서민생활안정대책

<재정통계>

일반회계세출결산기능별집행실적

<이런의견저런생각>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생각한다외

1 9 9 9년 8월호(통권제3 8호)

<권두칼럼>

개혁은시장제도하부구조부터/ 홍기택

<현안분석>

중산층및생활안정대책의검토/ 손원익

조세범처벌법의개편방향/ 한상국

사회보험통합논의의근본적재검토/ 이철인

<정책토론리포트>

조세개혁의방향모색- 한국과미국

<주요국의조세제도>

대만의조세(1) / 한상국

<정책연구>

인적자본과조세/ 이철인

<경제단상>

사소한배려와큰감동/ 오승건

솔로몬의지혜/ 조태희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백사이항복 선생을 배향한 화

산서원/ 이 준

<정책흐름>

전자상거래관련국제적논의동향과주요이슈

성과주의예산제도시범사업실시

1 9 9 9년상반기음성·탈루소득자조사결과

세금우대저축안내

<재정통계>

지방재정통계(세입·세출)

<이런의견저런생각>

세제개혁에서고려할일외

<명언산책>

정부와진보

1 9 9 9년 9월호(통권제3 9호)

<권두칼럼>

합리적이고체계적인세제개편시스템이정착되

어야/ 이장희

<현안분석>

국채시장 및 국채관련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이상섭

O E C D의유해조세제도판정기준과우리나라의

관련제도/ 한도숙

<특집: 1999 세법개정안을보고>

종합평가/ 안종석

소득과세제도/ 안종석

소비과세제도/ 성명재

상속·증여세제/ 한상국

관세제도/ 장근호

세정개혁/ 현진권

<정책토론리포트>

사회적비용감축과WTO 주세판정이행을위

한주세율체계개편방향

조세범처벌법개정(안)

<주요국의조세제도>

대만의조세(2) / 한상국

<경제단상>

납세가존경의가치기준이되는사회/ 김갑용

나를넘어서기위한경쟁/ 김근영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난신 윤원형을 제거하고 태평

성대를이끈박순선생을배향한옥병서원

/ 이 준

<정책흐름>

1999 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총괄)

<이런의견저런생각>

주세체계전면개편해야외

<명언산책>

과세와시행착오

1 9 9 9년 10월호(통권제4 0호)

<권두칼럼>

공원의비극/ 전승훈

<현안분석>

세출구조와재정적자/ 박기백

자본시장개방에따른이자소득과세방안에대

한국제적논의동향/ 홍범교

지방채제도의현황과문제점/ 이상섭

재정포럼 1 2 7

총목차



1 2 8 2 0 0 1년7월호

정부부채와거시경제/ 박종규

<특집: 2000년도예산(안) >

2 0 0 0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 / 배국환

2 0 0 0년도예산(안)의평가(1) / 임주영

2 0 0 0년도예산(안)의평가(2) / 홍범교

<정책토론리포트>

지식인프라의개발·확충

<정책연구>

배우자간재산이전에대한과세방안/ 한상국

<주요국의조세제도>

독일의조세(1) / 이명헌

<현장을찾아서>

납세자의충실한동반자납세자보호담당관

<경제단상>

전화를통해배우는세상사/ 홍일표

기본으로돌아가는겸손과정직/ 이명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외교력과 뛰어난 전략으로 전

란을극복한명재상한음이덕형선생을배향한

용연서원/ 이 준

<정책흐름>

2 0 0 0년예산(안) 의결

2 0 0 0년국세세입예산(안) 및조세지출보고서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일반회계)

<이런의견저런생각>

소주세와서민경제학 외

<명언산책>

아담스미스와분업의폐해

1 9 9 9년 11월호(통권제4 1호)

<권두칼럼>

부패의함정과반부패의분수령/ 박재완

<현안분석>

전자상거래의파급효과와정책적함의/ 연태훈

연결납세제도의도입방향/ 김진수

예산제도와재정적자/ 이명헌

<반론과정정>

지방채제도의현황과문제점

<정책토론리포트>

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가칭) 제정

<주요국의조세제도>

독일의조세(2) / 이명헌

<기획>

1 9 9 9년도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버트먼델

/ 이상섭

<현장을찾아서>

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최병규

<경제단상>

I M F가우리에게남긴것/ 정윤미

아시아적가치와동질성/ 임동현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임금 앞에서 임금의 부당함을

비난한 선비 심청헌·김세필을배향한 지천서

원/ 이 준

<정책흐름>

OECD 각국의조세부담률비교

특별소비세제개편

국가채권·채무현황과대책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공기업특별회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기타특별회계)

<이런의견저런생각>

조세형평성과생산적복지외

<명언산책>

그때우리는모두케인지언이었다

1 9 9 9년 12월호(통권제4 2호)

<권두칼럼>

知力과精神力/ 김인철

<현안분석>

WTO 뉴라운드와중요 협상의제에 관한 논의

/ 장근호

주요국의경비처리원칙/ 손원익

공기업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과세제도 개선방

안/ 한상국

<주요국의조세제도>

독일의조세(3) / 이명헌

<명언산책>

부와소득의불균형

<정책토론리포트>

한국경제의중·장기비전- 세제부문-

<현장을찾아서>

국세행정개혁을 선도하는 국세행정개혁기획단

/ 최병규

총목차



<경제단상>

소비의경제학/ 박상봉

Y2K 문제와우리의교훈/ 김성동

<문화기행>

서원을 찾아서: 조정의여러관직을 두루설립

한행정관료의전형모당홍이상선생을배향한

하강서원/ 이 준

<정책흐름>

O E C D의유해조세경쟁규제작업동향

개정한·일조세조약의개관

1 9 9 9년도제2차I M F정례협의최종결과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총괄)

<이런의견저런생각>

IMF 아직끝나지않았다외

2 0 0 0년 1월호(통권제4 3호)

<권두칼럼>

새천년과정부의역할/ 유일호

<현안분석>

포괄주의소득과세제도의주요이슈/ 이철인

1 9 9 6년 미국 모델 조세조약의 주요이슈와 미

국의조세조약체결동향/ 한도숙

알기쉬운세법: 영국의사례를중심으로

/ 박기백

<특집: 2000년대개막과조세·재정정책>

2 0 0 0년대의조세정책방향: 조세정책의주요

논점과대책/ 김진표

2 0 0 0년대의조세정책방향/ 곽태원

2 0 0 0년대의재정정책방향: 재정운영의과제

와정책방향/ 장석준

2 0 0 0년대의재정정책방향/ 김동건

<주요국의조세제도>

미국의조세(I) / 전영준

<명언산책>

경쟁의의미

<경제단상>

새로운세기에는‘하이터치’가뜬다/ 이우성

새천년에생각하는정보화사회/ 김석운

<문화기행>

인물탐험: 다산정약용/ 이준

<정책흐름>

1999 세법시행령개정(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일반회계)

<이런의견저런생각>

스톡옵션비과세축소는당연외

2 0 0 0년 2월호(통권제4 4호)

<권두칼럼>

새로운국세행정패러다임과그방향

/ 황수웅

<현안분석>

수도권정책의현황과평가/ 김정훈

정부개혁의성과와과제/ 옥동석

<명언산책>

법과인간

<정책토론리포트>

소득분배구조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

<주요국의조세제도>

미국의조세제도(II) / 김진수

<경제단상>

G -혁명의아리아/ 이환석

2 1세기리더와우리의과제/ 김익흥

<문화기행>

인물탐험: 백범김구/ 이준

<정책흐름>

2 0 0 0년경제정책방향(안)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

(공기업특별회계)

<이런의견저런생각>

경제운용자만할때아니다외

2 0 0 0년 3월호(통권제4 5호)

<권두칼럼>

경제운용과경상수지/ 박진근

<현안분석>

우리나라지방도로의교통량평가/ 이장규

지방도로양여금사업의개선방안/ 박종규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 안종석

코스닥시장의급성장과정책과제/ 김진수

<명언산책>

진실과허구

<정책연구>

지방교부세의구조분석및개선방안/ 김정훈

<정책토론리포트>

우리나라조세행정의평가와미래(제3 4회납세

재정포럼 1 2 9

총목차



1 3 0 2 0 0 1년7월호

자의날기념심포지엄)

<경제단상>

학교에서/ 최병찬

정보화시대를바라보며/ 이정미

<문화기행>

인물탐험: 흥선대원군이하응/ 이 준

<정책흐름>

개인기부금등에대한세제지원확대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납세자권리구제제도운용방향

2 0 0 0년도예비타당성조사대상2 9개사업확정

<재정통계>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

(기타특별회계)

<이런의견저런생각>

분배문제장기대책필요외

2 0 0 0년 4월호(통권제4 6호)

<권두칼럼>

구체적인정책대안에대해논의해야/ 신영섭

<현안분석>

외부위탁을통한공공부문의효율성제고

/ 연태훈

농업에서의직접지불제도/ 이명헌

전자상거래관련조세제도정비에관한국제논

의동향/ 홍범교

<명언산책>

통계수치의오류

<주요국의조세제도>

미국의지방세/ 김정훈

<경제단상>

소시민의기우/ 김진국

나무를보지말고숲을보자/ 김영철

<문화기행>

인물탐험: 추사김정희/ 이 준

<정책흐름>

1999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소득세납부세액경감기준제정

국가채무및재정적자관리대책

<재정통계>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

장비포함)

OECD 국가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사회보

장비제외)

내국세세목별구성의변천

국세체계의변천

<이런의견저런생각>

소모적재정政爭이제끝낼때외

<권말부록>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총목차

▶1999. 1 ~ 2000. 3

2 0 0 0년 5월호(통권제4 7호)

<권두칼럼>

「관성의법칙」을경계한다/ 강응선

<현안분석>

공익법인관련세제의현황/ 손원익

조세법의위헌심판과향후입법정책방향

/ 한상국

사회안전망확충에대비한세제및세정의방향

모색/ 이철인

<재정동향>

1 9 9 0년대일본의경제현황과정책방향

/ 김영철·박종규

<명언산책>

소비의이론을위해서

<특별기획>

고정영헌박사의연구업적을기리며/ 현진권

<주요국의조세제도>

영국의조세제도(I) / 이철인

<경제단상>

한국의반도체산업전망/ 박철수

슈퍼우먼콤플렉스벗어나기/ 김윤경

<문화기행>

인물탐험: 신라의승려혜초/ 이 준

<정책흐름>

「세금·공과금인터넷납부제도」도입

국제거래및벤처자금유용기업중심의 1 / 4분

기음성·탈루소득자조사결과

표준소득률조정내용- 1999년귀속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

<재정통계>

조세수입및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의배분추이

내국세세목별구성의변천

<이런의견저런생각>

추경예산꼭편성해야하나외

2 0 0 0년 6월호(통권제4 8호)

<권두칼럼>

글로벌경제와강력한정부/ 김중수

총목차



<현안분석>

재정안정성논의와시사점/ 박기백

사회보장예산의국제비교/ 전영준·백승훈

<주요국의조세제도>

영국의조세제도(II) / 김진영

<명언산책>

소비와명예

<경제단상>

사이버상의 신조어 열풍, 네티즌의 자정노력

「절실」/ 김택상

영수증좀주세요! / 최병규

<문화기행>

인물탐험: 허난설헌/ 이 준

<정책흐름>

1999 회계연도정부결산

휘발유·경유교통세및 등유특별소비세탄력

세율환원

「정부와국민간의관계강화를위한」OECD 회

원국의전자정부추진현황예비조사결과

부가가치세과세제도변경안내

<재정통계>

IMF 체계에의한세수및구성비(통합재정수지)

<이런의견저런생각>

유가체계개편서둘러야외

<한국조세연구원소식>

『공공부문 개혁 국제포럼』개최(2000. 6.22

~ 23)

2 0 0 0년 7월호(통권제4 9호)

<권두칼럼>

재정의새로운역할과제도의변화/ 박태규

<현안분석>

지방교육재원조달방법의재원배분효과비교

/ 안종석

재정분권의적정진로/ 김정훈

<명언산책>

만인을독살하는독사여!

<특별기획>

북한의외국인투자관련조세제도/ 한상국

<정책토론리포트>

공공부문개혁국제포럼

<주요국의조세제도>

영국의조세제도(III) / 김진영

<경제단상>

소비의미덕/ 이창훈

침발라붙인우표/ 강미정

<문화기행>

인물탐험: 계백장군/ 이준

<정책흐름>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

령령제1 6 8 6 0호)

부가가치세과세제도변경안내

2 0 0 0년도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재정통계>

내국세납세인원

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조세행정소송건수

세목별감사실적

조세범칙조사실적

<이런의견저런생각>

공무원연금제도개선논의외

2 0 0 0년 8월호(통권제5 0호)

<권두칼럼>

정부재정기능의재정립/ 전주성

<현안분석>

채권의주식전환을통한부실채권처리방안

/ 한상국

네덜란드모델의노동시장정책/ 이장규

<재정동향>

최근5년간캐나다재정적자의변화

/ 김현숙·박종규

<정책토론리포트>

한·일재정의현안과개혁과제

<주요국의조세제도>

캐나다의조세제도(I) / 이장규

<정책연구>

혼합분포추정을통한중심( c o r e )인플레이션율

측정/ 박종규

전자상거래관련조세지원방향

/ 노영훈·연태훈·홍범교

<경제단상>

三富者주연의.... / 서문석

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 이은정

<문화기행>

인물탐험: 유관순/ 이준

<정책흐름>

1 9 9 9년통합재정수지(확정)

2 0 0 0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법령해석 개선

내용

2 0 0 0년도주요투자사업총사업비조정

<재정통계>

연도별국세체납현황

재정포럼 1 3 1

총목차



1 3 2 2 0 0 1년7월호

세목별국세체납액정리현황( 1 9 9 8 )

세목별과세적부심사제처리실적

내국세징세비추이

<이런의견저런생각>

국가채무와공적자금논쟁외

2 0 0 0년 9월호(통권제5 1호)

<권두칼럼>

한국경제와경제기반구축／이수범

<현안분석>

담배가격의국제비교와세제개편방향／성명재

동남아의부실채권처리과정과시사점／김진수

<명언산책>

『새벽달빛아래서』중에서

<주요국의조세제도>

캐나다의조세제도(Ⅱ) ／이장규

<경제단상>

전환기의경제흐름과대응／이은직

신용카드가생활화된사회／민병수

<문화기행>

인물탐험: 녹두장군전봉준/  이준

<정책흐름>

2 0 0 0년상반기통합재정수지

신용카드및인터넷등에의한국세전자납부전

면실시

국세체납(결손)자료신용정보기관제공제도시

행효과

1 9 9 9년도기금운용평가결과

2 0 0 0년도대형투자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

사결과

<재정통계>

- 소득세편(Ⅰ) -

소득세예산및징수

종합소득세납세인원

시도별종합소득세납세인원

시도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1 9 9 4∼1 9 9 8 )

종합소득세결정유형별신고

<이런의견저런생각>

내년도세제개편안을보고외

2 0 0 0년 10월호(통권제5 2호)

<권두칼럼>

適法과稅政/ 김용표

<현안분석>

석유류관련세제의개편방향/ 성명재

호주와뉴질랜드의국세체납정리/ 홍범교

WHO 보고서를통해본우리나라보건의료현

황과향후정책방향/ 김진영

<명언산책>

‘족한 줄 알면욕이 없고멈출 줄 알면 위태롭

지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老子』

<특집>

2 0 0 1년예산(안)의특징/ 반장식

2 0 0 1년예산(안)의평가(Ⅰ) / 안종범

2 0 0 1년예산(안)의평가(Ⅱ) / 이명헌

<정책토론리포트>

조세및지방재정구조개혁의방향

2 0 0 0년도세제개편(안)에대한평가와정책과제

<주요국의조세제도>

캐나다의조세제도(Ⅲ) / 이장규

<경제단상>

디지털경제시대에대한소고/ 전흥익

‘허준’과같은마음/ 김현숙

<문화기행>

인물탐험: 기생논개/ 이준

<정책흐름>

2000 정기국회제출세제개편(안)

2 0 0 0년세제개편안수정사항

<이런의견저런생각>

세정개혁뿌리를내리려면외

2 0 0 0년 11월호(통권제5 3호)

<권두칼럼>

표준소득률폐지와기준경비율제도의도입

/ 장 춘

<현안분석>

재정투명성논의와시사점/ 박기백

2 0 0 0년세제개편안의주요내용과평가/ 전영준

도로교통의사회적비용: 현황및정책과제

/ 김정훈

<주요국의조세제도>

호주의조세제도(Ⅰ) / 정재호

<명언산책>

‘부정한 부와 지위는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것(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論語』

<경제단상>

‘벤처’의의미를다시생각한다/ 최순일

무형의가치를인정하는사회/ 이주희

<문화기행>

인물탐험: 만해한용운/ 이 준

<정책흐름>

2 0 0 0년도추가경정예산

총목차



신용카드복권당첨인원확대를 위한하위등위

당첨건수결정방법변경

제3차 ASEM 정상회의경제분야논의의제및

기대성과

『공적자금백서』발간

<재정통계>

사업자의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현황

기장의무자별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의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현황( 1 9 9 4

∼1 9 9 8 )

<이런의견저런생각>

나랏빚축소위한가시적조치를외

2 0 0 0년 12월호(통권제5 4호)

<권두칼럼>

지방자치와지방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원윤희

<현안분석>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안종석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 이장규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 한도숙

<주요국의조세제도>

호주의조세제도(Ⅱ) / 정재호

<명언산책>

‘배가 뒤집혔을 때 수영솜씨를 알 수 있고, 말

이 달릴때 말 다루는 솜씨를 알 수 있다(舟覆

乃見善游, 馬奔乃見良御)’-『회남자』

<경제단상>

다음의화두/ 박형필

신자유주의에대한나의생각/ 유인경

<문화기행>

인물탐험: 문무대왕/ 이준

<정책흐름>

투자보장등4대합의서의타결의의및주요내용

1 9 9 8년OECD 회원국조세부담률

기업구조조정관련세정지원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시행

운전면허소지자·자가용소지자·자동차사업자

등에대한부담금전면폐지

<재정통계>

과세표준계급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근로소득과세표준계급별현황

원천징수부과현황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의1 0분위분포( 1 9 9 8 )

지방국세청별종합소득세조사실적

<이런의견저런생각>

피같은세금낭비없도록외

2 0 0 1년 1월호(통권제5 5호)

<권두칼럼>

위기와개혁/ 전승훈

<현안분석>

식량안보와WTO 체제/ 이명헌

최근독일의세제개혁/ 김유찬

미국국세청“납세자순응도 측정프로그램”의

내용과시사점/ 현진권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일본의세제개혁방향/ 이장규

<경제단상>

다시태어나기위하여/ 고의주

<문화기행>

인물탐험: 무령왕/ 이준

<명언산책>

발랑시엔의 교활한 도둑(The Sly Thief of

V a l e n c i e n n e s )

<정책흐름>

세법개정안에대한국회재경위수정사항

2 0 0 1년도예산배정계획및자금계획확정

2 0 0 0년도공기업고객만족도평가결과

2 0 0 1년상반기할당관세운용

2 0 0 1년조정관세운용

<재정통계>

소득종류별원천징수부과현황

업종별표준소득률조정

소득세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소득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소득세세무소송건수

소득세감사실적

<이런의견저런생각>

부가가치세율인하주장유감외

2 0 0 1년 2월호(통권제5 6호)

<권두칼럼>

경제정책정도(正道) 밞아야한다/ 김준영

<현안분석>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김진수

신경제논의와시사점/ 김진영

호주의전자세정/ 정재호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우리나라조세정책에대한O E C D의평가

/ 현진권

<명언산책>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도지이덕, 제지

재정포럼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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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2 0 0 1년7월호

이례, 유치차격) -孔子, 『論語, 爲政篇』

<경제단상>

계몽된사회에서의투명성에대한소고

/ 박승준

<문화기행>

인물탐험: 단종을따른충신들/ 이준

<정책흐름>

조세피난처에대한국제적인규제움직임

공공개혁추진현황및계획

디지털 세금계산서도입 - 세금계산서, 인터넷

을통해교부가능-

2 0 0 1년예산조기집행점검1차회의개최

2 0 0 1년부터재시행되는금융소득종합과세안내

<재정통계>

양도소득세율의변천

양도소득세부과

양도소득세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양도소득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양도소득세세무소송건수

양도소득세감사실적

<이런의견저런생각>

재정흑자경기처방에써라외

2 0 0 1년 3월호(통권제5 7호)

<권두칼럼>

조세의정책적남용을경계한다/ 이재은

<현안분석>

미국경제의경기변동논의와시사점/ 이철인

중국의 서부지구 개발과 외자기업 조세우대정

책의시사점/ 한상국

복리지표개발의필요성/ 김종면

<정책토론리포트>

제3 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국세행정

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명언산책>

국세청개혁을위한권고

-Nizam al-Mulk, The Book of Government

or Rules for Kings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스위스의조세개혁/ 이장규

<경제단상>

인터넷, 참을수없는사랑의가벼움/ 김소현

<문화기행>

인물탐험: 춘사나운규/ 이준

<정책흐름>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제도입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제공확대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

전자상거래관련O E C D보고서(잠정) 공표

I M F의재정투명성평가결과및개선계획

각국의중기재정제도

<재정통계>

법인세율의변천

법인세예산및징수

자본금규모별법인수

자산규모별법인수

외형규모별법인수

종류별법인수

<이런의견저런생각>

정치권의준조세경감노력외

2 0 0 1년 4월호(통권제5 8호)

<권두칼럼>

전환기재정의역할/ 구정모

<현안분석>

세부담측정에대한논의/ 박기백

2 0 0 0년 연금과세개편에대한평가와향후정

책과제/ 전영준

부동산세제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훈

<정책연구>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변화분석/ 성명재

세수추계의기법개발연구/ 박기백·이명헌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뉴질랜드세제에대한OECD 평가/ 정재호

<경제단상>

최근경제현실속의월급쟁이/ 박세준

신용사회로가는길/ 김정현

<인물탐험>

면암최익현/ 이준

<명언산책>

보호관세에대한아브라함링컨의발언

- David Herbert Donald, L i n c o l n

<정책흐름>

2 0 0 0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

과금지급계획

2 0 0 1년 1월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자본거래관련포괄적증여의제과세제도

2 0 0 0년국세세입분석

2000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재정통계>

업종별법인수

결산기별법인수

총목차



시도별법인수

유형별공익법인현황

법인세환급금

법인세국세심사사무처리: 이의신청

법인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법인세세무소송건수

<이런의견저런생각>

툭하면목적세인가외

2 0 0 1년 5월호(통권제5 9호)

<권두칼럼>

적자재정과국채관리/ 강정영

<현안분석>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거래 증가와 대응방안

/ 안종석

한계유효세율을통해본 우리나라세부담 추이

/ 현진권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노르웨이의1 9 9 2년조세개혁/ 박창균

<정책연구>

연금과세체계개편의경제적효과분석

/ 전영준·한도숙

고용관련조세·재정정책개선방안

/ 이철인·전영준

저축률하락과재정정책/ 박종규·김진영

도로교통의외부비용과적정혼잡과세/ 김정훈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

협력방안/ 한도숙

<명언산책>

상아젓가락이나라를망친다

- 한비자중에서

<경제단상>

전선(戰線)에서의2년/ 김건수

Click and Mortar / 이은경

<인물탐험>

매헌윤봉길/ 이준

<정책흐름>

I M 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4월임시국회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

공기업자회사정리추진현황

2 0 0 1년2월말현재총대외지불부담현황(잠정)

<재정통계>

자산재평가법의연혁

자산재평가세예산및징수

자산재평가세부과

자산재평가산출내역

자산별재평가상황

<이런의견저런생각>

세계잉여금, 추경사용안된다외

2 0 0 1년 6월호(통권제6 0호)

<권두칼럼>

지방자치와지방재정분권화를위한변명

/ 김경환

<현안분석>

미국의조세감면정책/ 정재호

전자상거래와조세- OECD TAG 보고서- 

/ 홍범교

<기획>

중장기세제운용방향

<명언산책>

부지런함과검박함

- 채근담섭세편중에서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폴란드의조세개혁/ 박창균

<정책연구>

뉴라운드대비관세정책개발을위한연구

/ 이명헌·정재호

비영리법인관련세제의선진화방안/ 손원익

국고보조금의개편방안/ 김정훈

<경제단상>

주식투자어떻게할것인가? / 이종철

월소득 3 4만원? / 송은주

<인물탐험>

소설가조정래/ 이준

<정책흐름>

2 0 0 0회계연도정부결산

중국의외국인투자동향

소득세무기장신고자관리강화

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세제지원

주요국의지방재정조정제도운영현황

<재정통계>

부가가치세예산및징수

부가가치세신고인원및과세표준

부가가치세납부및환급세액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경정현황

업태별부가가치율

<이런의견저런생각>

지자체보조금체계화하라외

재정포럼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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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심사청구
	- 부가가치세 세무소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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